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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事 0 程 (제43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

1. 재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실업개고등학교공등실 습소설치조례 중개정 조례 안

4.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5. 재천도서관이전개획안

6. 보은도서관이전겨!획안

7. 영동도서관이전계픽안

8.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안

9. ‘94.공유재산관리계획 재6회변경계획안

10. ‘94.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개세입 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에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개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북도실업개 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 안 재 안설명

5.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사용예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재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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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천도서관이전개픽안 제안설명

7 . 보은도서관이전개픽안 재안설명

8. 영등도서관이전개픽안 제안설명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제안설 명

10. '94.공유재산관리개획 제6회변경개픽안 제안설명

11. '94.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개세입 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 에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3.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00분 개식》 1. 경과보고

⑩ 의사과장 강인형 (14 시 02분)

지금부터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⑩ 의사과장 강인형

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보고드리 겠습니 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항입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1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

국기에 대하여 경례 에 관하여 같은날 교육위원회 공고94-11 호

(주악) 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바로.이 하는 생략하겠습니 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사항입니다.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및 청주시후기고둥

(일동 착석) 학교학교군에 관한 고시개정안 3건을 집행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가 기관에 이송하였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11월 8일 이송하여 12월 26일

(14시 01분 개의》 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아울러 ‘95년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예산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제 109회 충청

성원이 되었6 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 북도의회 정기회에 상정되！ 있으며 11월 14

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일 ’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충청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북도에 서면6 로 보고하였습니다.

다. 다음은 금회 처리하실 안건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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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으로부터 11월 17일 제출된 충청북도 

실 업 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개정 조 

례 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 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 조례 안,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3 

일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제 

전도서관, 보은도서관, 영동도서관 이전계획 

안 및 ’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 

계획안, 그리고 이상일위원외 3인으로 발의 

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 건

U 4 시 0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43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 

까지 5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 

구시 제출된 의안의 처리와 추가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서관 이전에 

관한 안건들율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민' 11 월 26일은 소위원회훨■동을 위하여A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시 05분》

⑩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상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위원 이상일 

이 상 일 교육위 원 입 니 다.

본인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왼한법률 제20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으로 출석일수는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인 11월 28 

일과 29일 각 11시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초등교육 

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청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율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 

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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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북도실업개 고등학교공동 실습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사용에 관한조래중 

개정조례안

6. 재천도서관이전계픽안

7. 보은도서관이전개픽안

8. 영동도서관이전개픽안

(14 시 0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충청북도실업계고둥 

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 사용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저15항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 

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도서

관이전계획 안을 일팔 상정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증옹교육국장 박춘옹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 니 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복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1개 

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들에게 최신 첨단 산업기계의 공동실습을 통 

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향상을 도모하 

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과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 

실습소를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추가로 설치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교육부 교육기관설치 숭인에 의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은 덧붙임에서 설명율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겠 

습니다.

넘겨주시면 예산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국고지원이 7억 3,418만 5천원이고 자체예 

산과 운영비를 ‘95년 예산에 1,383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충청 북도실 업 계 고등학교공동실 습소설 치 조 례

- 6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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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정조례안 내용율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북도실업게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둘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넘겨서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 

소란에 충북공업고등학교가 주가되고 거기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입니 

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율리겠습니다.

> 참조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도서 관설치 및사용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충청북도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 

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 중 

앙도서관의 토지병합으로 번지를 변경하였으 

며 중평지역 주민돌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 

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평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남 

양주시 둥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둥

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 

관 및 야영장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 

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며 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번지중 613번지의 8 

을 38번지의 6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중평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충주도서관의 

위치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부칙으로 주 

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은 충청 

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 

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제천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 그리고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 안은 덧붙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조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 북도도서 관설치 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은 충청 북도도서 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 

감의 숭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 

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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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율 조 

정할 수 있다.

별표1율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 기도남양주시 둥33개도농복합 

형태의시설치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 

의 개정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 

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중 중원군율 충주시 

로 개정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

4쪽입니다. 별표1율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및 우1치, 도서관명 난에 충청 

북도중앙도서관 위치난의 충북 청주시 사직2 

동 38-6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왼도서된; 충북 충주시 주 

덕면 신중리 130-3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괴산도서관 하단에 밑에 중평도서관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중평읍 중평리 1044번지의 

2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침■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신 

구 대조표 1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 장은 현행대로 

입니다.

중원학생야영장에 중원군을 충주시로 개정 

하는 것이고 제천학생야영장위치난에 제천을 

제천시로 개정하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평도서관 설치계획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중평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유는 괴산군에는 

읍지역이 괴산읍과 중평읍이 있으며, 괴산읍 

에는 도서관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중평읍은 괴산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 

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8,327명의 학생과 

31,939명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생략울 하겠습니 

다 .

명칭은 중평도서관입이다.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중평읍 중평리 

1044-2에 설치를 합니다. 중평국민학교 구내 

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부지가 992평방 

미터이고 건물의 면적은 총 1038.51 평방미터 

입니다. 건물구조는 2층으로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열람실이 4실, 서고가 1실, 시 

청각실이 1실,관리실이 2실이 되고 기타 부 

속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75,0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평도서관의 착공일은 ‘94년 7월 6일에 착 

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 31일로 예정을 하 

고 있습니다.

열람석은 200석 규모입니다. 개관예정일은 

‘95년 1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 확보계획은 현재 계산한 것이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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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데 자체정원을 조정해서 활용하겠 

습니다.

소요에산은 탁보계획을 보면은 부지에 충청 

북도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중평국민학교 

에 건축을 하게되는 것이고 건축비로는 

798,421천원이 되는데 국비가 220,000천원이 

고 도비가 578,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94,8기천원 

을 계상하였고, 설립방법으로는 충청북도교 

육청 소유 토지에 중평출장소가 건물을 신축 

을 한 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나 건물평면도는 유인뮬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_ 참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과 보은도서 

관 이전계획안,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에 대 

해서는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특기한 사항 

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이전할 이유는 동 

그라미 두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제천도서관은 제천시 소유 제천문화 

회관의 3,4충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회관의 

각종 행사시 소음이 심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는 현관 사용이 통제되는 둥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 

다.

제천도서관을 ‘95년 3월 1일 폐교되는 청전 

국민학교 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제천지역학 

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 

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제천지역의 문 

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시기는 ‘9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 

다.

이전위치는 충북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의 

현 청전국민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존도서관 활용계획은 제천시에서 ‘95년도 

예산으로 매입토록 협의가 이루어져 제천시 

에서 매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도서관 시설현황은 420석 규모입니다. 

이전 도서관 시설계획은 부지가 2,600평방 

미터이고 건울 총면적은 2,561.43평방미터가 

되며 좌석규모는 的7석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기존 정원 10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원이 소요되는데 ‘94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 

에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 

경 예산안에 6억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 

니다.

이전후 기대효과,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 

항,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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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부된 도서관의 위치 약도둥 참고해 주시 

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참조 제천도서관이전계픽안 : 별첨4

(끝에 실음)

다음 보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 

습니다.

현재 보은도서관은 역시 동그라미 두번째입 

니다.

현재의 보은도서관은 보은읍 외뭐•지역에 위 

치한 구 보은교육청 건물로써 건물이 남고 

구조가 부적합함은 물론, 인근 도로에 조명 

시설도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 

자들에게 망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 희망자 

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 

으므로 이전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시기는 ‘95년 10월로 예정을 합니다. 

이전위치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 

번지, 현재 삼산국민학교 부지내에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서관은 역시 매각을 해서 신축하는 

경비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180석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도서관시설계획은 부지면 적이 1,650 

평방미터이고 건물 총 면적이 3충에 지하를

포함해서 1,650평방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시설규모는 약 500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원 운용계획은 헌재 4명이 있는데 

교육부에 정원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대로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부득이하며는 

자체 정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 

다.

4쪽입니다.

소요재원 확보계획은 총 소요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94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 

3회추가경정예산에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그리고 ‘95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 

회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경정 때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후의 기대효과, 10번에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기타 참고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 별첨5

(끝에 실음)

다음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사유는 영동도서관 역시 구 교육청 청 

사 일부로 규모가 작고 건물의 노후가 심해 

서 구조가 부적당하고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 희망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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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수행이 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시기는 ‘95년 11월을 예정하고 있습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 참조 영동도서관이전계픽안 : 별첨6

이 전 위 치 는 충북 영둥군 영둥읍 부용 리 있)

번지 현재 영동농공고등학교의 실습부지를

(끝에 실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기존 도서관은 활융계획은 매각 처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신축비 일부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 는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

현재 도서관현황은 122석에 불과한 상태입 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직

니다. 이전도서관 시설현황은 부지 5,200평 접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미터에 건물은 1,650평방미터, 지하를 포 아울러 도서관 이전계획안도 제3차 본회의

함해서 3충건불로 계워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을 넷을 포함해서 좌석수는 500석 규

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안

정원 운용계획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만 10 10.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명이 소요되는데 역시 교육부에 정원요청을 11. '94.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세출

하고 부득이하며는 자체자원으로 조정을 해 저13회추가경정예산안

서 운용하겠습니다. (14 시 30분)

소요재원 확보계획은 총 소요예산이 10억입 •  의장 김영세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저18항 충청득도립학교설치

10억 중에 ‘95년 충정북도 교육비북별회계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94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추가경정예 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 의사

산에 5억원을 계상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 일정 제10항 ’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습니다.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팔 상정

역시 이전후 기대효과나 향후 추진해야 할 하겠습니다.

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옳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

겠습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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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례중개 정 조례 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학교신설, 학과개편, 학교이 

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도시계획에 의한 학 

교폐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 

번부여, 도•능복합형태의 시 군통합을 사유 

로 교명 및 주소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 

겠으며, 제안근거로는 교육법 제82조 및 동 

법 제85조와 ‘95년 국•중•고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게찍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둥 33개 도농복 

합형태의 시설치 둥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별표1,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 

터 시행하되 도•능복합형태의 시군통합으로 

인한 위치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다만 청풍고등학교는 ‘95학년도 재학생의 

졸업학년도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하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별표1 고둥 

학교,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별표3 중 

학교,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별표4

국민학교의 명칭과 위치설명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 3월 1일 개교 예정학교는 신 

설학교 4개교로써 청주시에 충북공업고둥학 

교, 용암중학교, 수곡국민학교이며 제천시의 

용두국민학교가 신설됩 니 다.

둘째,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는 제 

원고등학교를 제 천공업 고등학교로 변 경 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학교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 

는 교동국민학교로 청주시 수동 180번지에서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 지구내가 되겠습니 

다.

지번은 추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본교 

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는 제천의 대 

전국민학교를 비롯 10개교가 되며 본교 폐지 

학교는 청풍고등학교와 양화국민학교, 선림 

국민학교, 부상국민학교 둥 4개교이며 분교 

장이 폐지되는 학교는 충주시의 성남국민학 

교 동신분교장을 비롯 28개 분교장이 되겠습 

니다.

28페이지 다섯째, 제천시 도시계획에 의해 

서 폐지되는 학교는 청전국민학교가 되겠습 

니다.

현재 21학급에 850명이 재학하고 있는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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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95년 3월 1일 개교되는 용두국민 

학교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택지개 

발지구에서 지번이 부여되어 주소가 변경되 

는 학교는 충주의 연수국민학교가 되겠습니

다.

일곱째, 정부의 시 군통합 방침에 따라 본 

도에서도 중원군이 충주시로 제천군이 제천 

시로 통합됨에 따라 중원군 제천군내에 초 • 

중*고등학교의 주소를 충주시, 제천시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의 신구대비표 

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 

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이복식수업 29개교, 삼복식수업 2개교 

가 해소되면 예산은 약 30억 9천여만원의 절 

감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되는 31개교 아0명의 학생들의 

통학 편리를 위해서 30개교는 통학버스를 지 

원하고 1개교는 기존의 통학버스를 이용토록 

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조례개정후에 ‘95학년도 공립학교 현황으로 

국민학교는 본교가 292개교에서 12개 학교가 

감소된 280개교이며 분교장은 66에서 18이 

감소된 48개교입니다.

중학교는 91개교에서 1개교가 중가된 92개 

교가 되며 고등학교는 금년과 같이 50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 별첨7

(끝에 실음)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 

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 

여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제천 의림여자중학교시설 결정 부지내 

에 있는 사유지 160평방미터는 1987년 8월 4 

일 제천시 하수동 도시계획 정비시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소유자의 매수 요구에 

따라 매입하여 교육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 

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람니 

다.

이상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16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 참조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6회변 

경계픽안 : 별첨8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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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율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회기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199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 

의,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하였던 모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킷받침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와 일부 감액 재산매 

각수입둥 자체수입과 기타재원의 중감요인 

발생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 

며 그 규모는 기정예산 5,101억 3,600만원보 

다 52억 8,400만왼이 감액된 5,048억 5,200 

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 

1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4,500만원 , 청 

원도서관운영비 전입금 2,000만원, 예성여고 

도로편입 보상금외 29건의 재산수입 14억 

3,400만원, 충주농고 생산들매각대 4,100만 

원,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부담금 인상분 

4,000만원 둥 30억 3,000만원이 중액되었고 

일부 사업조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진천삼수국 토지 및 건물매각대 82억 5,700 

만원,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응시 

수수료 1,200만원 둥 83억 1,400만원이 감액

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2억 

8,400만원이 감액된 5,04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 

부금 사업으로 청주 맹학교 교사 중•개축비 

4억 5,000만원, 제천중 및 음성 수봉국 강당 

건축비 1〇억원 둥 14억 5,000만원율 계상하 

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고 2+1체제 운 

영지원비 3,500만원, 후보선수육성지 정학교 

지원비 1,000만원 둥 4,500만원을 중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경비 3,000만원, 국민 

학교아동f  식지원비 500만원 둥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입금 사업으로 청원도서관 

장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제천, 보은도서관 이전신축비 9 

억 2,800만원, 의림여중 사유지매입비 4,900 

만원,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보전비 100만 

원, 소규모학교 운반급식시설비 7,000만원둥 

4개 사업에 10억 4,800만원을 중액계상하였 

고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진천 삼수국 이전비 

敗억 2,900만원,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 

정시험경비 1,000만원, 일반직공무원 연수경 

비 6,100만원, 예산업무전산화에 따른 일반 

수웅비 1,300만원 둥 4개 사업에 83억 1,300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원을 중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중 공기가 부족되는 제천중 강당신축 

외 17건의 소요사업비 84억 7,500만원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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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월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율 기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1994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참조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 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9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충북의 교육발전과 건전한 교 

육재정운용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 

원에 감사드리며 1994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 

든 교육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도 제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4 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로 사전에 합의한 바대로 이상일, 이재희 

김사수，박병해, 진혁풍 위원님둥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 

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45분》

⑩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 

다.

이재희, 김광수 두분 위원님을 선출하는 것 

이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희, 김 

광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 산 

회후 회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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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훙신희, 김웅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진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초등교직■가장 노현우, 

총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행정과장 이기수,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공보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재무과장 이상찬,

※ 부 록

公 의사일정(안》: 별첨1

° 충청복도실 업 게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 치 조례중 개 정 조례안 : 별 첨2 

〇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 3 

°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 별첨4 

公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 별첨5 

公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 : 별첨6 
〇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7 

°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16회변경계획안 : 별첨8 

ᄋ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9

※ 부  록
公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 : 별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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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1 會 議事局

1994년 11월 28일 (월요일) 11시 00분

議 事 0 g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議된 案#

1. 경과보고 •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 시 00분 개의) 석요구서를 11월 25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

醫 의장 김영세 습니다.

좌석 을 정 돈하여 주시 기 바람니다. 금일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 니다.

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리고 산회후에는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

먼저 의사과장*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회가 있겠습니다.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과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A | 〇〇분) (11 시 이분》

m  의사과장 강인형 響 의장 김영세

보고= 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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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발언시간 20분 범위내에서 질문요 

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대에 나 

오셔서 말씀하시되 지역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일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m  위원 이상일 

이상일교육위원 입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번째, 지난번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 있 

는 청주중학교 야구선수의 진학문제에 대하 

여 질문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청주중학교 3학년 야구선수 3명 

이 세광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으나 교육 

청에서는 청주기계공고로 진학하도록 강요 

하여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학교 선택진을 주장하며 법적 

루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주중학 

교 야구선수 진학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선 

수인 학생들의 뜻에 반하는 학교배정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서 이와같이 학교배 

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택지개발지 학생수용문제에 관해 

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주시 남쪽에 용암지구에는 5만여 

명을 수응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지난 될부터 일부 아파트는 입주자가 이 

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주택과■에 의하면 이번에 2천여세대 

가 입주할 것이라고 하는 바, 그곳 문제는 

이곳의 학생수용대 책입니다.

예정대로 ‘95년 3월 1일 교동국민학교를 

이전개교한다해도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이곳으로 이주해온 학생들을 전학할만한 학 

교가 마땅치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교동국민학교 이전만으로 학생수옹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산남동 수곡국민학교 역시 ‘95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은데 아 

파트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학생수용에 문제 

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곡국민릭■교가 

창신국민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구문제로 주 

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둥 여론이 비등 

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난 25 

일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대충 어떤쪽으로 얘기가 결



말이 됐는지 그 결과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사립학교 학생선발진에 대하여 질 

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교육개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방안 공청회에서 사립학교를 자립형,지원형, 

관리형으로 구분해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 

해서는 신입생 선발진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본도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육성시킬 학교가 있는지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이와같은 결정은 교 

육감에게 위임된 학생선발진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하는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 좌석으로 들아감)

®  의장 김영세 

이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재희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5학년도 3월달에 단행되는 교장 

인사이동에 문제점은 없을런지 좀 부탁을 드 

립니다.

“마 인사는 만사다” 이래서 상당히 그 인사 

이동이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들의 희망이라

든지 또는 되도록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는 

이런 원칙도 있지만 우선 학교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사가 있는만큼 내년도 인사이동에는 

학교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북부지역 

제천, 단양, 또는 남부지역 영동 이런 산간 

오지에는 늘 교장선생님들이 신임교장선생님 

이 오셔서 아주 약빠른 사람은 1년, 좀 못한 

사람은 1년 반이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 

은데 앞으로는 이제 교장임기제로 8년동안하 

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내 교장 그 근무년 

수를 제한해서라도 벽지 오지에 있는 교장선 

생님이 장기간 우대받을수 있는 이러한걸 좀 

깅■구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리고 특히 제천 

시내지역 한 학교에 30크라스가 넘고 1,500 

명이 넘는 이런 큰 학교에 신임교장이 발령 

되지 않도록 특히 지역민들이 불평이 주 

높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두번째는 언제가 제가 제천상고부지를 기중 

한 이양남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 

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 

는 것같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양남 할머니는 제천상고부지 5천 

평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약 40억에 상당하 

는 그러한 사재를 몽땅 기중을 했고 또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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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인사는 10억 상당을 제천시에 기증을 

했는데 제천시에서는 의림문화재행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3년동안 감사장, 표창장, 

또는 훈장 이런 것을 수여하면서 대대적인 

훙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어떤 그 독지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과연 교육계에 기꺼이 희 

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 교육에 많은 헌신을 한 분들을 

1년에 간담회형식이라도 한번씩 가져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또 교육행사의 훔보도 해주시 

는 것이 어떨런지, 지난번 이양남 할머니가 

별세해서 학교징■으로 장례를 치렸습니다13}는 

교육감님조사 하나가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거는 조금더 신경을 써야 될 문 

제가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에산잔액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는 아주 적은 액수 불과 책 몇 백진도 좀 

이것이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잔액은 어떤 경우에는 수억원씩 

추경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이런 사례 

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상당액수 많 

은 금액은 추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 

견을 모아가지고 예산율 집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1억이상 그 예 

산이 예산잔액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 

례를 들어주시기 부탁율 드리고 예산잔액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그 방법도 아 

울러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회위원 좌석으로 돌아감)

暴 의장 김영세

에 이재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복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위원 김응복 

김웅복 교육위원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목적에 보다 접근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 

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혼이 들어야만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도 톤이 들어야만 국제 

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을 형성한다는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 그리고 행정 맡은 집행부 모두가 생 

각하면은 참말로 전신의 혼을 쏟아 넣어서 

교육을 교육하고 집행해야만 이 교육 총체적 

인 위기시대를 구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

우선 이 시점에서 왜 학교운영 자문위원회 

라는 걸 설치하도록 됐느냐 하는 면입니다. 

그전에도 사친회라는 게 있었고 육성회라는



게 있고 뭐 별개 다 있었어요.

사실은 생각하면 …같은 제도야 그야말로 

참말로 좋은 제도가 그대로 조령모계식으로 

지금 바뭐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은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시대다 이런 얘깁니 

다.

특히 도덕성, 인간성의 타락을 개탄하고 있 

는 시점이요, 또 한가지는 학교장 중심의 자 

율적 학교경영율 모색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 

니다.

더욱이 숨은 목적의 하나는 종전의 학부형 

들은 학교에 학교운영에 일방적인 협조, 비 

판적인 참여가 아니라 감시적인 입장이 아니 

라 어디까지나 학교 편의에 맞도록 협조해왔 

는데 요번 학교운영 자치위원회 설치의 숨은 

목적의 하나는 확실히 학부형들이 감시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관여하고 동참해야겠다 하 

는 점이 강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각급학교에 학교운영 자 

문위원회라는 설치목적 그 뜻이 대단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문위원 선정은 종전에 자문위원회라 

는 구실의 각급 기관의 자문위원은 얼마든지 

있 었습니 다.

그 구실 뭐 했습니까?

내가 교장이라도 나 편리한 대로 내가 거식 

한 대로 그냥 무해무득한 인사위촉하면 그만 

이지 하는 식밖에 안됐어요.

따라서 학부형 대표로써의 학교운영에 접근 

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자문위 

원을 학부형 총회에서 선출할 용의는 없는지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 묻고싶고요. 

가령 육성회라든가 자문회라든가 학교운영 

체육회진훙회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가하고 상치되는 거가 많아요.

야 육성회장 따로있고, 자문회장 따로있고, 

무슨 체육진훙회장 따로 있고, 야 자문위원 

회 위원장 따로있고, 사실은 학교교육을 보 

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단체라면 이런 것 

을 일왼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법하다 이 

거여 응, 자문위원 일정수가 육성회도 맡고, 

자모회도 맡고, 뭐 회원들 이렇게 해서 일원 

화함으로써 효율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데 일원화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고요.

이제 각학교 단위별만 똑 떨어져서 할 게 

아니라 각급학교에 자문 학교운영 자문위원 

회에서 차출된 시•군단위의 연합회가 지금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근데 시 군단위는 현재 행정이 자문위원회 

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 위촉하에, 그것은 아무런 유목적적 

인 의식화에서 한다기보다는 뿌리가 없는겨, 

뿌리가 그러니 시 군단위 행정자문위원회가 

됐든 또 혹은 시• 군단위 각급학교 학교운영 

자문위원회가 됐든 시 군단위로 말하자면 현 

재 형성된 행정자문위원회에 대치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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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기한 사항으로, 제일 제가 생각하기 

에 퍽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해요.

학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도덕성을 회복 

하기 위하여 학부형의 감시기능이 절실히 요 

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교육감에 

교육감님에 항상 강조하는 동시에 학부형들 

이 교육진자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자로써의 부도덕한 점, 학교운영에 참말 

로 비생산적인 점，혹은 학력제고를 부르짖 

으면서도 직접 일선의 교단에서는 선생님들 

의 어떠한 나태성, 이런 것을 감안하실 때에 

집행부에서는 어떻에 이 기구를 가동할 계획 

을 세우셨는지, 또 세웠다면은 어떠한 내용 

인지, 안세우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개혁을 

보다 침투시켜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산에 보면은 학부형 재교육,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쇄물 25만부 뭐 이렇게해서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유 

목적적인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라기 보다는 

지금 실속있고, 말하자면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각급학교에 지금 

에 임원 학교운영 자문위원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의 의도를 이 학부형들이 

알 수 있고 어느 의미에선 제고하는 뜻에서 

하도이러한 중점적인 교육을 펼 계칙은 없으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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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관심율 갖는데 사실 

은 교육은 무형적인 무한대적인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해서 그 효과가 기십년 후에 나타 

난다 이래만 자꾸 핑계대지 교육개혁에 상부 

지시보다 내일로 생각하고, 혼을 집어넣어서 

교육하고, 뭔가 했다면은 교육개혁에 또 교 

육효과에 기대하는 공이 있을 건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육자가 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반성율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응복위원 좌석으로 돌아감)

⑩ 의장 김영세

예 김응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해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박병해 

박병해 올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번에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115쪽을 참고한다고 하며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과정운영비가 57대 

43으로 배분하였으며 금년부터 과학교구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으므로 교급당경비 중에서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각급학교에서 이 비율 

은 꼭 지켜야 되는가, 반드시 지커야 된다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확인도 

할 것인가, 또 ’ 95년도에 교육과정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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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에서 과•학교구롤 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도 57대 43의 비율이 타당한 

가, 그 다음에 교육정상화가 되려면 도서확 

보나 교재•교구를 만들고 구입해서 최소한 

기준령이라도 준수해야 될밴데 요전번 교장 

선생님들의 교재 •교구구입 현황율 볼때 전도 

가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이나 교재•교구비를 해마다 별 

도 게획적인 수립을 해서 교재•교구가 제대 

로 획■보될 수 있도록 관게자 여러분들께서 

결단의 방법을 촉구합니다.

그 대책을 심도있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번에 1995년도 교옥시 책 연설문중에서 7 

쪽 14행, 8쪽 3행을 보면은 “학교단위의 특 

별재능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도와 특별활동 

의 훨■성화 차원에서 방과후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며 국민학교 별설유치원 운영의 내실 

괴' 유아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유아교육 교재 

• 교구의 제작, 전시 그리고 유아원교사의 자 

질향상을 위한 연수활동을 강화하여 유아교 

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원운영 내실을 위해서는 교재의 

개발, 교재 교구의 제작, 보급이 강조되어 

있는 바, 중복료의 교재개발 교재•교구의 제 

작이 성의가 없는 현실을 이대로 둘 것인가 

만일. 이런데에도 성의를 베풀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대책이 있다고하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외의 특수기술가 기능이 있는 

인사나 학부모를 학교내로 영입해서 같이 추! 

미훨'동도 하고 교사들이 지눙이 있는 곳으로 

학부모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인 

사, 학부모, 학생, 다같이 한데 어울린 특별 

활동 소위 학교개방화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째번에는 11쪽 8행을 참고하면 

은 실업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게 

고등학교의 직업과정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계고등학교의 직업반에 한해서 

‘93, ’ 94 요 두학년도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어느 직장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뒤직한 자, 또 ‘93, ’ 94년도에 학교나 

기타에서 추천을 받고 무시험으로 취직한 자 

이 숫자를 알고 있다고 하며는 밝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업반에 교육 

과정이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며는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직업반 학생들한테 

는 실기위주의 지도가 대부분이고 이렇다고 
할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율 거쳐야 어 

느 곳이고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인문계고둥 

학교를 그냥 공부하고 웅시하는 아이들이 대 

부분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것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네째번에는 작금의 국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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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범법이 악랄화 되어가고 있는 범죄행각 첫째는 순수하게 롤라서 사실을 돌라가지고

을 감안할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본도에 교 하는 질문은 답변이 한번이면 들납니다.

외생활지도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 그리고 이런 질분은 사석에서 얼마든지 물

고 있는가, 제자를 사랑한다든가 도덕성회복 어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을 위한 차원에서 한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 두번째는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의

도록 구출한다는 뜻에서 륵단의 대책이 마련 를 하는 건의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

그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알고자 합니다. 책이라든가 방법이 좀 시정율 요한다 하는

이상 테가지를 말씀을:드렸습니다. 것으로써 그 시정성 건의 요렇게 세가지로

전번 질문율 할 때에 질문올 다섯가지블 하 저는 유형을 하는데, 첫째 몰라서 하는 질문

면은 '답은 누가지밖에 못 듬는 이런 경우가 은 참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이 있는데，첫째질문은 답이 네가집니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에 대한 질문은 이건

둘째 질 문은 답이 세 개 입니다. 반복이 어찔수가 없이 됩니다.

세째질문은 답이 두개입니다. 즉 건의를 해 봐야 되도 않고 시정도 안되

네째질문은 답이 누개입니다. 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숫자까지 아주 알려 드리니까 소상하게 하고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빠짐없이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자아* 반복당 하게 되고 하'rr 가고:데, 반복

(박병해위원 좌석으로 들아감)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다보면 우

•  의장 김영세 리가 교육위원이 할 수 있는 정책질문은 오

예 박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 질문율 통해서만 가능한데 정책에 대한

다음은 편혁풍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관여는 이것까지 축소할려고•하는 것이 아니

시기 바랍니다. 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관대하게 집행부에서

(진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는 생각해 주시고 반복질문이 혹시 있더라도

•  위원 권혁풍 이건 몇 유형에 속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미

진혁풍입니다. 리 고려하셔서 양해블 해주시기률 무탁을 드 ᄋ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한된 시간내에 리겠습니다.

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 첫째질문은 먼저 우리 예산율 내놓으시면서

립니다마는 질문에 저는 유형을 세가지로 봅 에산안을 내놓으시면서 ‘95년도 교육감님께

니다 서 교육시책연설율 하신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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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날,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 

니다.

거기에 보면은 ‘94학년도를 신뢰받는 교육 

의 해로다 정해서 여섯가지 주요한 시책을 

펴왔다 이렇게 얘길 하시면서 골̂ 다를 보니까 

첫째가 학교운영을 전환시켰다, 학교운영의 

전환.

두번째는 교사상을 착■립했다.

세번째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끝어 왔다.

테번째는 환경 및 자연교육율 철저히 해왔 

다.

다섯번째는 도덕심 배양을 위한 교육을 했 

다.

여섯번째는 쾌적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여섯가지 주요골자를 가지고 

‘94년도를 이플어 오셨다 라는 말씀율 해 주 

셨습니다.

여기와 관련이 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 

다.

그래 첫째는 제가 교육자치제실시 전후에 

교육현장은 어떻게 변했느냐, 교육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지나 임기가 들나갑니 

다.

그런데 과연 교육자치제를 실시해서 이것이 

교육현장에까지 침투가 되어서 3년만에 어떤 

커다란 가시적인 효가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 

한 얘깁니다마는 그래도 된가 3년여동안에 

어떤 변화의 싹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

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여섯가지 구분을 해 

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학교장의 자치진이 어느만큼 신장이 

되고 명실상부하게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되 

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전후비교를 해주 

시고 또 이제 이것이 아까 김응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와 관련이 괘야 되겠습 

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사의 참여도 교사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최고 학부를 나오신 분 

들로써 모든 의식이 다 몰론 개중에는 그렇 

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만한 의식수준에 도릴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럴때 교사가 누가 시켜서 한다, 타율적 

인 교육행정을 한다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사정도 되면 누가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 

가 나고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모든 교 

육활동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결과를 문책하 

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교사의 참여도가 교 

육훨■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누가 시켜서 교장이 시킨다든가 교육감이 

시켜서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효과는 마이너 

스효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는 모든 교육될'동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할 때 교육효과가 1〇(切 날 것 

이다 하는데 있어서, 현재 교육자치제가 되 

면서 교사의 참여도가 어느만큼 변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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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가 늘 교육과정운영 말만 나오면 전인 

교육 찾습니다.

백년하청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은 

항상 교육과정은 뒤로 밀어놓고 입시위주교 

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집행부 여러분도 계시다시피 아마 어 

느만큼 이걸 교정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지 교육과정운영 늘 정상화 시킨다, 정상화 

시킨다, 전인교육 시킨다. 입만 벌리면 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어느만큼 3년동안 변했 

느냐, 아 교육과정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평 

가부터가 잘돼야 할멘데 평가방법을 좀 어떻 

게 고칠 방법이 없는가?

에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성적만 보지않고 

행동발달 사항이라든가 특별활동이라든가 봉 

사활동까지도 다 이것을 산입율 해서 그 사 

람의 그 성적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서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특활 및 진로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인교육의 핵심이라고 전 봅니다. 

특별활동시간만 있지 그 시간에 다른 주요 

과목 수업으로 대체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우 

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라면 눈감고 아웅이고 이렇게 할라면 

항상 우리가 떠들어 봐야 헛소리밖에 안됩니 

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의 본질로 한시바삐 돌

아설라면 학생들의 소질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소질이 한가지씩 있습니다.

그 소질을 빨리 찾어서 그거를 신장시켜 주 

는 게 교육인데 말만 나왔다 하면 전인교육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 이게 3년 

여동안 얼마동안 변했는가, 그 다음에 보충 

수업실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수업의 본질과 영 거리가 먼 그런 보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그 반 강제성이라든가 흑은 두시간할 거를 3 

학년이라고 해서 3시간,4시간한다든가 이렇 

게 해서 학교간의 성적경쟁읊 시켜가지고 어 

느학교가 몇둥, 몇둥 이거를 비밀로 붙인다 

고 하면서도 공개된 비밀이 돼가지고 이게 

막대한 그런 그 역효과를 일어내키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한 그 뭔가 개선점이 있었는가 그 

동안,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도 저도 며칠 

전에 침" 지•문위원회에 위촉을 받아서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허 인식이 부족 

합니다.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다면 오직 자기아들, 

자기딸이 어떻게 좀 점수가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학 

교 전반에 걸친 관심, 인식이 전허 부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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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무언가 주민들 교육율 시킨다든가 해라, 이건 내거니까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관심율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 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것을 3년동안에 해서 된가 3년동안에 변화가 양해를 잘해 주셔서 그런 그 교육전체를 위

와서 주민들이 내 학교, 내 지역사회의 학교 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율 드린다는 점을

는 내학교다 하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할 때 바로소 교육자치가 된다고 보 그래서 전문직, 전문성이 맡을 학사감사,

는데 그게 3년동안에 얼마나 과연 됐는지, 학사할 것같으면 전문성인데 사실은 우리 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말만 붙여놨지 아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아무나 할 수 있는게 학사다. 이게

큰 두번째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그 말을 거꾸로 붙여야 할 지경입니다. 현재,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전문직하고 일반직을 거꾸로 전문직은 일반

즉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학사감사 직으로 하고 일반직은 전문직화로 이렇게 이

까지도 일반직이 감사를 합니다. l a  바뭐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성, 전'문직이 그래서 우리 한국만의 후진적인 교육현실이

라는 게 있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보고서 하여간 전문직이라는

장학사를 전문직이라고 하고 그외에 일반직 이름을 붙여렸으면 붙여준 대로의 제자리틀

이라는 말을 붙여서 전문직, 일반직을 구분 찾아 뭐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전문직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할 그 영역에 속하는 학사감사까지도 일반직 누가 잘못인지 들라요.

이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저희가 여기서 질 물론 자기가 찾아먹을 밥그릇을 제대로 찾

문을 하면서도 일반직이니, 전문직이니 이걸 아 먹는 전문직이 책임이 있는 건지, 흑은

구별을 딱해서 울타리를 쳐서 이건 네거, 내 일반직이 과다하게 관여를 하는 건지 어쩔수

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같은 없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이게

우리 교육가족으로써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현장에서는 핑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 다.

적이기 때문에 한가족으로, 다만 기능상 맡 이건 쉽게 설명을 해서 병원에는 의사가 할

은 일이 서로 다르다뿐이지 다같은 교육가족 일이 있고 원무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근대 원무과에서 할, 원무과 직원들이 의사

걸 떼서 배타적으로 이건 네거니까 이것만 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섭율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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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찬가지다. 비유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행위인데 여기에 원무 

과가 가서 이것은 치료를 잘못했느니 약을 

잘못 썼느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일반 

직은 일반직대로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영역율 지켜가면서 감사를 해랐으면 교육현 

장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 

겠느냐, 그 실례를 든다면 감사반이 조직된 

답니다.

저 제가 질문하는 건 저 혼자의 머리가 아 

닙니다.

다 제가 듣고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저기 다 전화도 걸어보고 실제 다 보고 

듣고 하는 얘긴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 

다.

감사반이 있어가지고 감사반장이 인제 감사 

단원을 여럿 거느리는데 그 밑에는 인제 장 

학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문직이,

그러면 감사반장이 통제를 하겠죠 그렇게되 

면은 그 밑에 장학사로 보면은 나이로 치면 

50, 60에 가까운 분들 마치 은사가 되는 수 

도 있고, 또 선배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새파란 참 감사반장 밑에서 그 통제를 받아 

야 되고 또 그 감사를 받는 교사들도 거기에 

통제를 받고 더구나 정년에 가까운 노인교장

들이 그 :감사반에 의해서 통제를 받다보며 

는，그야말로 굽신거려야 되고 그냥 교진이 

자기도 모르게 추락■되는 물론，교진이 어떤 

거냐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주장할 수 있 

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구체화되면 문 

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됐든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교된은 상당한 

손상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헌실일때 이걸 

좀더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 즉 전문직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갔다 

면은 작전을 짜는 게 전문직입니다.

교육을 전쟁으로 비유할 때, 그리고 직접 

총율 쏘는 게 교사들입니다.

그럼, 일반직은 뒤에서 이거 보급을 대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쟁을 잘할 수 있느냐 하 

는,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해서 어디까지나 

위에서 활동율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문 

직이 앞에서 뛰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혹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뭐를 도와줄까 하는 이 

러한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볼때 뭔가 우리 

현장에는 개선될 점이 뚜렷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어떤 그 평소 

에 구안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학교시설의 실태입니다.

먼저번 교육감님 답변율 관련답변율 해 주 

셨는데, 물론 학생수웅시설율 위헤서 기본적

« 23 *



[재43회-재2차]

인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수용시 

설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떤 교육의 선 
진화를 위해서 약 한 1여정도는 그쪽으로 중 

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수영 

장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하시는 거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는 그야말로 교실도 부즉 

하고 또 특별실이 부족해서 특별%동을 못하 

고 류게실, 자료실까지도 '부족해서 한교실을 

두개, 세쪽으로 나눠서 쓰는 그런 형편이어 

서, 이러한 기본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 

론 장기적으로 볼때는 학교가 학생이 줄어들 

고 해서 자꾸 너무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학교가 현 

재 학생이 중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에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의 기본수용시설을 우선적 

으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하는 의미에서 교 

실과, 특별교실과 강당, 체육관을 구분해서 

기준수와 보유수, 과부족수와 철거대상, 이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직원 정원현%실태도 마찬가집니다.

자료룰 제출해 주시면 고받겠습니다.

저 교직원 정원현황 관계는 공립 사립간에 

정원이 차별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공 사립의 차별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립에는 상 

대적인 그런 부담감울 더 느끼고 있고 어려 

움을 겪고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지어서 

교원과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구분해서 자 

료률 제출해 주시면 고답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교감승진후보자 괴■목 

별 차출실태가 문제점입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풀론 그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현장에는 스승벌되는 사람은 평교사고 

그 제자벌, 후배벌되는 사람은 교감이 됐는 

가 교장이 되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위화감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교직이 

라는 걸 천직으로 볼때 무조건 교감, 교장으 

로만 자꾸 올라갈려고 하는 그러한 팽배된 

인식속에서 그래도 끗끗하게 평교사를 지키 

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질서의식이 좀 없어 

진다든가, 흑은 위화감을 느진다든가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 

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미술, 음악, 교련같은 그런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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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 빨리 교장. 교감으로 숭진하는데 그렇 

지 못한 국어과라든가, 사회과, 과학과같은 

이런 일반교과는 상당히 쳐져가지고서 교장 

에 승진 여러가지 연령으로 본다든가, 경력 

으로 본다든가, 충분히 될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서 되지 못해서 

그 참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위화감이 된다 

든가, 그래서 그걸 아마 극복키 위해서 미 

술，음악, 교련같은 컴퓨터교육을 실시좀하 

자 그러는 것도 같은데 울론 요거와는 다른 

얘김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 심각한 현장 

의 문제점, 이거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충 

분히 알고 계시 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율 세워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 스지 않으면 않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번째 교장, 교감승진이 임 

용추보자의 명부서열 공개실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누구는 몇번째 교감이 된다. 몇번째 교 

장이 된다. 근데 이거는 자기 본인만 아는 

부분공개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수 있게 완전공개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입니다.

임시교사 대우실태입니다.

종전까지는 임시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전담교사로 대치를 해서, 뭐 예산에 문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임시교

사를 발령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먼저 김■사때 질문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임시교사를 보내야겠다. 한데 그 대우가 과 

연 말을 듣자니까 티■시도와 비교해서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긴데 그럴 수 

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실태를 묻습 

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아까 말씀드린거와 관 

련이 되는 전문직의 전문성제고 대책입니다. 

지금 장학사들이 전문직이라는 그런 미명율 

하여서 정말 자기들이 장학업무를 제대로 하 

느냐 하면은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 

실 같습니다.

교직의 전문성율 그야말로 교육활동하는데 

가장 최고로 요구되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가지 범죄문제라 

든가, 혹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흑은 여러 

가지 건강문제, 환경문제, 이런 그 범죄문제 

라든가 질병문제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육자 

가 교육할 활동율 조금만 제대로 잘했으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도 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교육에 우리가 루자를 해서 

교육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길러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교육훨■동을 했다면 충분히 사전 

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사후에 터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란 호미로 막을 수 있 

는 일 갖다가 막지 못 해가지고 범죄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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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터지고 해서 가래로도 못막고 쟁기로 

도 못막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일이 벌어지 

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교직의 전 

문성, 전문직의 더구나 전문성 이거는 교육 

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일선 장학사들이 늘 그 

서기나 무슨 뭐 저기처럼 그냥 공문서나 발 

송하고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더 책을 

보고, 읽고，연구를 해서 현장에 침투를 시 

키는 그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분위기를 바뭐달라 그래야만이 교육이 

살아난다. 이게 바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그런 말에 적응되는 얘기 아니냐 늘 뒤에서 

일이 벌어진 뒤에가서 해결할려고 하니까 돈 

도 더 많이 들고 더 어렵고 합니다.

미리 호미로 막았으면 될 일을 자꾸 가래로 

막을려고 하니까 더 힘듭니다.

아, 그 다음에 에, 아까 관련한 거와 통해 

서 시간이.........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 

기 바랍니다.

제가 불란서를 갔다왔을 적에 느낀점은 불 

란서의 11년 담임제, 한 교사가 학생을 11년 

을 계속 들 고  올라가며 담임을 한다. 여기 

에 참 교원에 흑은 그 교원의 전문성은 신성 

불가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교편이 나오고 여기서 교육의 효과 

를 발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같은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교진 율라

가지 않고 따라서 교육은 백년하청이 될 것 

이다. 전 이렇게 보고서, 아까 그 전문직과 

일반직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으로써 일반 

감사는 그런 얘기가 돕니다.

일반감사는 적당히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 

같은 것도 제대로 못막았지 않느냐, 학사감 

사같은 것을 너무 엄하게 하고 해서, 교장이 

그냥가서 머리를 굽히고 사정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좀더 즉. 그 각 

그릇의 행정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 

록 우리가 사전에 막는 그러한 대책에 감사 

에 즉 핵심을 거기다가 좀 쏟아야 될 게 아 

니냐 하는 그런 말씀율 아울러 드리게 됩니 

다.

그러면 요기까지만 하고 몇가지 또 질문을 

한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들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재에 그 재교육시설이 단재교육에 잘돼 

있는데 일정강습을 교대에서 앞으로 하겠다 

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특별실이 없는 거라고 양해가 됩니다마는 그 

래도 특별실 음악이라든가, 미술교육같은 것 

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 좋은 시설을 만들은 

단재교육에서 시설에서 해서 젊으신 훌륭한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싶어 하는데 교대 

애서 한다고 한데 대해서 좀 실망을 갖는 이 

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교의 복지시설로써 휴게실이라든가, 탈



[재43회-재2차]

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질문없으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여긴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 그러면 오들은 이상으로 질문율 마치고 집

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연금에 행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무원 연금운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

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불안해 하 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아울러 그러면 이것으로 오놀의 회의는 마치고자

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합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결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산회후에 다시 회

감사합니다. 동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진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 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

⑩ 의장 김영세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 벽 풍위 원 님 수고하셨습니 다.

또다른 질문있으십니까?

(12시 이분 산회)

o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훙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핀혁풍, 장충호.

〇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육,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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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11월 29일 (화요일) 10시 02분

議 #  0 g 《 제43회 임시회 재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실업개 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3. 제천도서관이전겨!픽안

4. 보은도서관이전개픽안

5. 영동도서관이전개픽안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안

7. ‘94 .공유재산관리개픽 제6회변경개픽안

8. ‘94. 충청북도교육비폭별회계세입 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議된 案件

1 . 경과보고

2. 충청북도실업계 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중개정 조례 안

3.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4. 재천도서관이전개픽안

5. 보은도서관이전개획안

6. 영동도서관이전계픽안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안

8.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재6회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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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4. 충청복도교육비록별회개세입 세출 재3회추가경정예산안

10.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개픽안

11. 기타안건 처리

(10시 02분 개의) 상정합니다.

•  의장 김영세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왼이 되었0 므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질의있으십니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까?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질의 없으십니까?

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사수위원 질의하십시요.

1. 경과보고 (김사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10시 이분》 ⑩ 위원 김사수

⑩ 의사과장 강인형 교육위원 김사수입니다.

보고ᄃ 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재희 예산 결산소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충청 북도실 업 계고등학교공동실 습소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보고를 들으신 후 저U 차 본회의에서 제안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충북공업고둥학

명을 들으신 안건들과 함께 질의, 토론을 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

거쳐 처리하시겠습니다.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래서 두개의 시행일을 두고 있는데 여기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에 대해서 실제로 개정, 신설되는 부분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중 충북공고공동실습소 설치에 관한 사

항뿐이므로 두개의 시행일을 지정할 이유가

2. 충청북도실업계 고등학교공동 실습소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왜냐하면 이 개정조례가 실제 적용되는 시

(10 시 03분) 기는 충북공고가 개교되는 ‘95년 3월 1일부

⑩ 의장 김영세 터 이며 ’ 95년 2월 20일까지는 아무런 변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실업계고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둥학교공동실 습소설 치 조례 중개 정 조 례 안을 따라서 이 조례의 효력발생에 〇}무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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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 

습소는 삭제하여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따라서 이 변동일이라서, 구 조문에 충북공 

고외에 변동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⑩ 의장 김영세 

예 그거는 이따가 말씀하시죠.

⑩ 위원 김사수 

예

(김사수위왼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김영세

우선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에 수고하 

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그러면은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분 

이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

김사수위원님께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대 

해서 질문율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두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영

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의 기존의 공동실습 

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 

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되 이 의미쁠 갖는 것은 기존의 공동실습 

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질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기존의 공동실습소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충북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3월 1일 이후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개교와 

아울러 공동실습소는 효력을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확 

하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구분을 해서 부칙을 설정한 것입니 

다..

따라서 기존의 두번째 질의이신. 기존의 공 

동실습소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조금 기다리십시요.

박춘용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사수위원 납득이 되셨습니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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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 김사수 

예 알았습니다.

⑩ 위원 이상일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⑩ 위원 이상일 

제 생각에는 그냥 말이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놓으면은 지 

금까지의 개정이 필요가 없는 구공동실습소 

는 그때까지 자동적으로 효력이 가는 거 아 

닙니까?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별표의 개정이 전문을 개정했기 때문에 삽 

입했기 때문에

•  위원 김사수

아, 별표를 개정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별표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때에, 4쪽에 충북공업고둥학 

교에 공동실습소가 추가되는 것을 표시했습 

니다.

⑩ 의장 김영세

지금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별표가 개정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충 

북공고설치조례만 가지고 한다면은 두개의 

공표일이 필요가 없는데, 집행청의 대답은 

충북공고 공동실습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별표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⑩ 위원 김사수

아, 별표가 수정이 되면 이해가 가겠습니 

다.

⑩ 의장 김영세

예 별표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두개의 공 

표일을 갖는다, 시행일을 갖는다. 이런 뜻 

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⑩ 위원 김사수 

예

•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⑩ 위원 이상일

⑩ 의장 김영세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더이상 어떻게 질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실업게고둥학 

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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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4. 재천도서관 이전계획안

5.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6 . 영동도서관 이전개픽안

(10 시 10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 

및사용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제4 

항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의사일정 저作항 

영동도서관이 전계획 안을 일갈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김사수

충청 북도도서 관설 치 및 사용에 관한조례중개 정 

조례안 역시 부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1항 시행일의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서관 또 

는 야영장의 위치, 명의개정은 경기도 남양 

주시 둥 33개 도•능복합형태의 시설설치 둥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근거가 있으므로 

동법의 시행일인 1995년 2월 1일을 개정조례 

의 시행일로 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서관의 휴관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가 바위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김영세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 

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그러면은 집행청의 대답, 역시 중등교육 

국장하시 겠습니 까?

(중등교육국장 발인대로 나음》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 니 다.

김 사수위 원 님 께 서 충청 북도도서 관설 치 및 사 

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문안을 

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 

면은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문제 

를 협의를 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를 거쳐서 

의결되는 시기를 예측을 하고 또 공표하는 

날을 1월 1일을 기해서 공포할 에정으로 있 

습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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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더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바뭐 말씀드리면 만일 

1월 1일을 기해서 공포를 못할 경우는 그후 

에 공포될 때에 역시 물의가 없는 그런 조항 

이 아닌가 이렇게 의건을 모아서 제안을 하 

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방금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앉아서 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 

겠습니다.

•  위원 김사수

이것을 이미 법에서 1월 1일이라고 공포일, 

그 시행일이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에서 변동을 한데도 이걸 어 

떻게 변동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변동이 됩 

니까? 1질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에 

서 규정이 돼 있으면은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으로 맞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김사수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타당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하위법은 자동적 

으로 효력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공 

포를 못했을 경우 그럴때를 저희들은 대비하

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0  위원 김사수

이거가지고 조례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으 

로는 1월 1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 

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핍니까, 개관에 대한 그 휴관 

일  변경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 내용 역시 공포한 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휴관일을 정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 

는 것입니다.

醫 위원 김사수

아니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낫 

지 않느냐，이 중간에 12월달에 월하는 것보 

다도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공포되기 이전에는 현행대로 도서관을 운영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 김사수

아 글쎄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데, 시행 

하는 날짜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명년이 

되고 바위고 하니까 낫지않느냐，이 얘깁니 

다.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일에 1월 1일 

공포를 못할 경우, 그럴때는 약간의 문제성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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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⑯ 위원 김사수

아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알았 

어요. 예

⑮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會 의장 김영세

김사수위원 질문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이 

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집행부 대답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의 효력이 좌우되는 거는 아닌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響 위원 김사수 

예

驗 의장 김영세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그러면 다른 의 

건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 

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 

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도서관 이전계 

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 원 모두 “ 없습니 다. ”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도서관 이전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도서관 이전계 

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은도서관 이전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도서관 이전계 

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도서관 이전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

(10 A | 20분)

⑩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 

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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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두 침묵》 

예 질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 

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건 

있으신 분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 

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 공유재산관리개획 제6회변경개픽

안

(10 시 21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건 

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토론율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개세입 세출 

재3회추가경정예산안

(10 시 2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왼회 이재회위원장께서는 나 

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재희위편 발언대로 나음)

⑩ 에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재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교육위원 

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위원이 1994년도 충청북 

도 교육비특별회게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 

안은 지난 11월 1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 

터 제출되어 금번 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로부터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5일 

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고 2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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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 

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울을 참고하시 

기 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개요를 살펴보면 금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01억 

3,677만 2천원보다 52억 7,887만 7천원이 감 

액된 5,048억 5,7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  ̂ 감■소된 바, 그 주된 이유는 진천 

삼수국민학교_ 이전 계획이 부지매입의 곤란 

으로 다음 연도로 이질됨에 따라 금년도 예 

산에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계상하였던 현 학 

교의 부지와 건물 매각대 82억 5,703만 5천 

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였고 이전 예정지 
의 부지 매입비와 교사건축비 82억 2,919만 

6천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 

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 

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둥 

국가부담수입 14억 5,530만 7천원과 지 방자 

치단체 일반부담수입 2천만원, 주민부담수입 

3,992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 

회계 부담수입 감액 67억 9,410만 4천원 둥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는 특히, 청주 맹학교 교사 중•개축 

과 제천중학교 및 수봉국민학교 강당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14억 5천만원율 배정 

받은 바, 본도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외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 

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청 3억 8,079만 4 

천원, 지역교육청 감액 61억 6,039만 6천원, 

예비비 5억 72만 5천원으로 편성된 바, 성질 

별로 구 분해 보면 교육행정비 2천민:원, 교 

육사업비 감액 8,067만 6천원, 학교비 1,147 

만원, 사학지원비 4억 5,129만 3천원, 시설 

비 감액 61억 8,168만 9천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살펴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주맹학교 교사 

중•개축 둥 2개 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고 2+1체제 

운영교 지원 둥 3개 사업에 5,063만 8천원을 

증액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둥 2 

개 사업비에서는 3,533만 1천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청원도서관 장서 

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제천 및 보은도서관 이전사업 둥 4개 사업에 

10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의 

조정에 따라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 둥 4개 

사업부문에서 83억 1,370만 9천원율 감액하 

였습니다.

또한 학생수영장 신축공사 둥 18개 시설사 

업에 84억 7,502만 9천원은 공기가 부족되거 

나, 관련시설 사업과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사유 둥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



[재 43회一재3 文n

한 바, 그 명세는 유인들 뒷부분에 첨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금회 추경에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고 자체 재원을 루자하 

여 제천 및 보은도서관을 이전하는 둥 지역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계획 연기와 관련하여 사 

업예산읊 적시에 조정하므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율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소규모학교 아 

동들에게 까지 급식범위를 확대하고자 괴산 

교육청에서는 급식운반 시설비로 7천만원을 

투자한 바, 이와 같은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적극 진장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도의 부족한 교육재정 현실로 볼 때 

국가로부터 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 

터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 

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 

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 교육감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 

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 5인 위원이 면밀한 심사를 통 

하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재희위원장님을 비롯해 

서 위원 다섯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에”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 다른 의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원안대로 세입, 세출 각각 5천 48억5,789 

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교육행정예 관한 질문의 건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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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 

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 

서 우선 정회를 약 1〇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⑯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관별로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석에서 앉은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교육감,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 

관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⑯ 교육감 정인영

본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와 교장의 

인사에 관한 분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일부의장께서 사립학교 희망 

하는 사립각교의 고등학교학생 선발핀율 부 

여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은 그 국한 

된 문제라기 보다도 전반적인 고등학교 입시

제도의 개정에 관련된 문제때문에 고교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최근에 교육부와 교육개 혁 위원회에서 자주 

발표되는 내용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입시제 

도를 사립학교만 별도로 희망하는 사립학교 

로 인해서 또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다는 전 

제하에서 고등학교학생들을 학교별 선발편을 

인정해준다. 이와 깊은 것들이 교육부나 교 

육개혁위원회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난 11월 26일날 대전교육원에 개원이 있 

을 때도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문제 

를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국 

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심 

의 관계로 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교육부 

장관이 그 문제에 관한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럼을 해릴라고 교육감 협의회의 회장인 서 

울교육감한테 의뢰가 돼서 그 자리에서 논의 

를 했습니다.

각 시• 도교육감의 순서대로 각자 의 건을 발 

표를 했는데 11개 시 도교육감이 다들 한결 

같이 그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다 뜻율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만 그와 같이 학교별 선 

발진율 인정을 해 준다면은 기타 공립고둥학 

교나 또는 일부 국립고등학교에서도 반발을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것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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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기로 이렇게 하고. 다들 15개 시•도교 

육감들이 한결같이 고등학교 입시문제는 이 

것은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중•고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감에게 그 

진한이 위임돼야만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에서도 가장 고등학교별 

로 선발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으면 안될 불 

가피한 사유를 제가 그 자리에서 의견 제시 

를 했습니다.

요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 

한테 제가 현안과제로다가 건의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96학년도부터 

적용율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에 교과 

과목이 총 29개 과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필수 교과목이 10개 교과목입니다, 즉 34% 

가 됩니다. 그 이외에 교육감이 17개 과목, 

또 각 고등학교 교장이 2개 과목을 선택하도 

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선택교과가 교육감이 선택교과를 

17개 교괴•목을 교육감이 선택할 수 있다. 

해서 교육감 마음대로 너희 학교는 뭐워뭐를 

선택하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 

다. 저는 각 고등학교에다가 교육감이 선택 

할 교과목과 또 각 고등학교 교장이 선택할 

교과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 

서롤 제출하면은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이 

와 같은 방향을 취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감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영 

동의 항간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교 

과목을 잘 알수 있을 것이며, 단양에 단산고 

둥학교나 또는 기타 북부지방의 여러 고둥학 

교의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어 

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최대한도로 교육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교과목 17개 교과목도 

각 고등학교 교장의 의건을 수렴을 해서 결 

정을 하는 방법을 택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기로 말하면 ‘96년 3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별로, 각 고등학교별로 4과목내지 5 

개 과목이 서로 상치되게 틀리게 이렇게 교 

과목이 편성되게 됩니다.

청주시내도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 

다.

청주시내에 여러 고등학교, 일반계 고둥학 

교도 4내지 5개과목의 상치되는 교과목을 선 

택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며는 현재와 같이 청주시내에서 

평준화제도하에서 너는 어느 고등학교 가라, 

이렇게 추첨결과에서 배정을 하면은 우리 교 
육시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개성과 소질 

을 살리는 개별화교육의 근본정책에도 위배 

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교■파목율 강제로 배당된 

학교에는 선택의 개설이 안돼 있기 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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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교과를 배우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 

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적용되 

는 시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개설되! 있는 고등학교 

를 선택할 진리는 이건 당연히 보장돼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서 15개 교육감들이 

한결같이 이 고등학교 입시문제는 어디까지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교육감들에게 위임을 하면은, 위임 맡으 

면은 교육감들은 더 책임있게 책임을 느껴가 

지고 보다 소신있고 지역에 여러가지 여건을 

다 마련해서 또는 많은 의견들도 수렴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관에게 

서울 교육감이 대표로다 건의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교장의 인사에 있어서는 교장 개개인의 여러 

가지 생훨■여건이나 이와 같은 문제도 존중되! 

야 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을 

위한 인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건 

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교장이 한 학교에 비 

교적 장기간 근무하도록 그리고 제천지방에 

시내에 신규교장을 임용을 억제해 달라는 이 

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좋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받아 들 

이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장이 한 학교에 부임해서 학교사정을 정 

확히 파악하고 나름대로 그 학교, 그 지역 

에，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개발을 

해서 교육활동에 내실을 기하자며는 최소한 

도 4년， 5년은 한 학교에 근무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우리 도에 이와 같은 교 

장들의 생활상태를 볼 때 거개가 청주, 충주 

나 이와같은 대도시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지나 외떨어진 먼 거 

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또 그래도 여 

러가지 생활에 불편이 생겨서 근무의욕이 상 

실되는 이와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장의 개인적인 생활도 좀 

편리를 제공해 주고 또한 그 학교를 한번 부 

임한 학교에서 오래동안 성실하게 여러가지 

지역이나 학교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실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 

는 그와 같은 기회도 주는 이 두가지를 잘 

조화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에서 교장임 

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내에 승진 초임교장을 발령을 

억제해 달라는 이와같은 말씀은 그렇게 당연 

히 그 지역에서 여론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입장율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좀 대규모 학교, 시내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는 보다 성실하고 교육행정능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발령을 합니다.

물론 교장경력이 오래 있어가지고 그 경험 

을 살려서 새로 부임하는 학교에서 보다 더 

발전된 학교운영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또 그 반면으로 생각되는 것은 새로 승진된 

그 의욕으로다가 내가 처음 부임하는 학교를 

보다 알차게 해 보겠다 하는 새로운 참신한 

기운도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 임용제는 이와 같은 교 

장이 좀 규모가 큰 학교에 임용할 때에는 그 

만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을 했고, 앞으로도 이재회위원님께 

서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가 

장 적임지를 그 지역에 발령하는 방법을 계 

속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삼아서 말 

씀을 드려 둡니다.

⑩ 의장 김영세

교육감님한테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 

까?

《이재희위원 “됐습니다.” 하고 말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⑩ 위원 김광수 

가만 있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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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 그 말씀에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는 아까 건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몰라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 교육청에서는 교장，교감，평 

직원까지도 인사에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고지 우선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것 

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교장이 근무지에 

발령을 받고서 몇년 재직하므로써 인사를 한 

다는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교 

장은 몇년이고, 교감은 몇년이고. 평교사는 

몇년이고, 또 오지와 도시에 그런 차별화가 

있는지, 이건 사실상 인사담당자가 말씀해도 

되는 건데, 이 교육감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 

을 하시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⑩ 교육감 정인영

교장이나, 교감이나, 또는 전문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슨 어떤 규칙을 정해 능은 바는 

없습니다.

„ 그러나 동일 직장에 2년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할 때에는 1년, 또는 1년 

반 이내에 전직시키는 그와 같은 전례는 있 

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벽지 오지지역의 교장 

근무 제한년한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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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43회-재3 차 3

⑩ 의장 김영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하고 말함》

예 그러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감)

부교육감님 나오세요.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저는 박병해위원님께서 본도 교육감께서 

‘95년도 교육시책을 보고드릴 때에, 그 내용 

중 일부를 질의하신 세가지를 답변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편혁풍위원님께서 감 

사에 대한 일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가진데 ‘95년도 교육시책연설 중에서 국민학 

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에 내실과 질 향 

상계획이 여기에 명확하게 명기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과 또 하나는 방 

과후에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는 그 방향과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에 세번째로 중등교사들이 근간 학습자료제 

작에 열의가 부족한 감이 있는테 어떤 생각 

을 가지느냐, 이 세가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첫번째 말씀율 드리면은 그 질의하 

신 가운데 요목을 열거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열거를 하면은 ‘95년도 교육시책에 관한 설

명 중 학교단위 특별재능 프로그램 개발지도 

와 특별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방과후 특수 

재능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은, 그거를 질 

문하셨는데 저희들이 ’ 95년도 교육시책율 보 

고드린 그 내용은 교육감이 보통교육을 담당 

한지라 여기는 국•중 고등학교가 포함돼 있 

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단위 

라 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나 중학 

교나 고등학교인 각급학교의 단위를 굳이 명 

시를 안하더라도 그 용어 중에는 내포돼 있 

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못 유치왼에 대해서 좀 강도있게 강조한 

것은 평상 전례로 봐서 유치원에 조금 둥한 

을 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조금 미흡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는 바로 

국민학교에 직결되는 것이 유아원 교육입니 

다.

그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괴한다는 차원에서 

좀 강도있게 ‘95년도에는 유치원 교육에 심 

혈을 더 기울여 보겠다는 뜻에서 강조한 사 

항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구체적이고 또는 실 

현 가능성이 있는 요체를 추출을 해서 다시 

금 이 프로젝트를 세울 때에는 각급학교 세 

부 추진계획이 바로 ‘95년도 장학계획에 수 

립할 때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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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두번째， 방괴■후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달릅니다만서 

도 국민학교는 대체로 수업이 끝난 다음 그  

방과후에 여가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습시설과 장율 충분히 활 

용을 해서 개인의 소질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학생 

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능력을 고려해서 특별 

활동을 반을 조직을 해서 운영 해보겠다 라 

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정된 교원이고, 교원이 있고 

그 교왼에 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라 또 학생 

들의 희망과 소질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그 조직 구성돼 있는 그 조직을 그 

범위내에서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유능한 자원봉사 

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 학교실정에 맞도록 

몸  운영, 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과•별 예를 들면은 즉 국악 

이라든가, 이런 거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국 

악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영어라든가 그 

리고 일어라든가 또는 한자지도라든가 또 회 

화, 그림이라든가 컴퓨터, 이러한 좀 특별한 

학생들에게, 소질을 가진 아이들에게 만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으로써는

충당을 못하고 그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율 적극적으로 진장율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점은 된고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그냥 건거깽이로 지도할 수는 없는 거 

니까 수익자 부딤"으로써 그저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듬 서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 

립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지도 

기록카드를 작성을 해서 국민학교는 중학교 

에 울라갈 때，중학교는 고등학교에 율리■갈 

때에 이관해서 연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중등교사들이 학습자료 

제작에 열의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말씀은 사실로 예전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우리 교 

육감님의 특별시책에 의해서 여름방학, 겨울 

방학 휴가 중에 각급학교, 초•중•고를 망라 

해 놓고 그 교원들이 학습자료를 제작을 하 

는데 에를 들면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또 

오버 헤드 프로젝트 루시자료라든가 그리고 

영상자료라든가 사진자료, 스크랩북, 그 다 

음에 아이들의 창작품, 발명품, 또는 간이 

시험기구 둥둥, 요즘에 과학전람회고 또는 

발명품 경시되고 그 모든 자료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창작품, 이런 것을 방학 공간기를 

이용을 해서 적극 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이 끝난 후에 일정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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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제출되! 

있는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각급학교 교왼들이 어느 분야를 

망라해 놓고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에 웨도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슬라이드 자료를 민;든다든지 이런 

가시적으로 요런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조금 고차원적인 이런 

학습자료를 많이 개발해서, 이건 강제는 아 

닙니다. 한사람 앞에 하나씩 다 만들도록 

몸 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우수 

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자 

기 표창 관계도 있고 하니까, 상당수가 전시 

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 성%리에 전시회를 치른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자아실현은 

물론이려니와，그 학교의 발전에 공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을 곁들여서 말씀을 율립니다.

다음에 진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문 

제인데, 학사사항을 일반직이 감사하는데 대 

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되 

겠습니다.

우선 이걸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초중등장학 

과에서 이루어지는 장학협의 내지는 장학활 

동의 개념과 그리고 감사개념에 대해서 간단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단위학기의 

교장의 철학과 교육관과 소신과 그 능력율 

발휘를 충분히 해서 그 단위에 학교를 현대 

화 시키는데 최선율 다하는 그 역량을 잣대 

에 재서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 

율러서 참모역할을 하는 교무활동의 교감과 

그 다음에 일반직인 서무에 그 역할기능을 

주어진 그 책임범위 내에서 잘 소화있게 운 

영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축정을 하는가 

하면은 각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별 교사 

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직역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주역이 

될 이 학생들의 인간교육 차원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가르치냐 하는 이런 것을 잣대에 

재는 이런 담당활동이 바로 장학활동이며 장 

학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각교과별로 

목표가 설정이 되겠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육내용이 진지하게 성실히 이루어 

져야겠고 또 자기가 지도한 그 내용이 잘 이 

해되! 있고 또 행동화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축정하는 것이 평가라고 볼 때 이것을 리마 

인드(remind》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교과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칭해서 장학활동이며 장학협의 

고 전문적인 장학진이 아니면은 수행하기 어 

려운 이런 여건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울론 

교육내용은 아니고 그 감사의 중점을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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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하느냐 하면은 교육내용이 아닌 운영에 

기준적용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분석이라 

든가 또는 이에 대한 기록, 이런 것을 감사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수화 돼 있는, 계량 

화 돼 있는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축정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라도 능 

히 그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책킹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육내용화 해가 

지고 같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을 타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박■진이 곡 같이 동참율 해서 감사를 나가 

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 

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돌 도의 감사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 현%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감사 기 

구의 조직현%을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대통 

령령 제14182호입니다.

제15조 및 ■충;청 북도교육청 사무분장규칙 제5 

조에 근거를 두어서 편성, 조직을 했다는 것 

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에 1개과 2계를 

두고 계별로 사무진 한명, 주사, 주사보해서 

5명씩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감사계는 청주, 충주, 

제천, 시 소재지는 감사계가 있고 기타 구분 

은 서무계에 감사업무를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전문직은 정원관리상 감사

요원으로 저희들이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 

니다.

이건 아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전문직의 정원을 확보 못하는 그 원인도 

누차 우리 교육위왼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 

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직의 

감사요원 선발할 때에는 학교 계열별로 즉 

농업학교를 가느냐, 공업학교를 가느냐, 상 

업학교를 가느냐, 일반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중등장학과 장학진, 또는 과학기술과 

전공한 장학진과 같이 동반해서 감사에 임하 

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 

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감사수행시 감사반 편 

성 및 사무분장은 행정감사규정 제5조 2항 

이건 감사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감사반 편성, 요런 근거를 

가지고 반장은 물론 1계, 2계 사무관이 계장 

이 반장이 됩니다.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합니 

다.

사흘하느냐, 나흘하느냐, 이를하느냐, 그리 

고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네명이 가느 

냐, 세명이 가느냐,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간■사가 있고 부분김■사가 

있는데 이 부분감사는 지방감사하고 같이 동



[재43회-재3차]

시에 한다는 것을 말씀율 드리고, 그리고 종 

합감사는 3기 3주기, 3주기에 한번씩 실시한 

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년만큼 한번씩 돌 온 다 .  그리고 전문직 

에는 전문직이 갈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런 계량화 되어 있는 계수의 체킹과 

정에서 그 내용이 확인할 필요가 있율 때에 

는 장학사가 전부 주되게 사무분장을 맡아가 

지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 

니다.

붙으로 이 감사를 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하겠다 하고 하 

는 그 방향이 잡히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감사가 온다 라고 

하면은 편히 긴장하게 되고 또 인맥, 학맥이 

있는지라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적당주의로 

흐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겁니다만 

서도. 저희들 도에는 교육감님 이하 전직원 

이 강력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처리지침을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양태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못 좀 아쉽다 

고 하는 생각드는 것은, 첫째가 감사반의 아 

까 말씀드린 전문직，전문직이 좀 없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되도록이면은 그 감 

사요원들의 에티게트, 예절 문제입니다. 

요즘에 진위원님 질문하실 때 패패 젊은사

람이 아버지벌 되고, 선생님벌 되는 사람에 

게 불손하게 대한다. 불손하게 대하는 건 추 

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시비비를 가릴 때 억양상 조금 큰소 

리가 나율뿐이지 우리 동양에의지국가에 우 

리 공무원들이 자기 아버지벌, 선생님벌을 

모르고 함부로 애기하는 사람은 저희는 없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순화，사무를 집행하다 보며는, 

좀 공손한 말로 얘기할 때와 조금 때에 따라 

서는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해서 책무를 완수 

해야 할 경우가 간흑 파생이 됩니다.

이런거는 좀 깊이 통찰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정한 감사라든가 또 

공정한 결과， 처분이 되도록공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 

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조금만 부교육감님 기다려 주시죠 

부교육감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

예 박병해위원 말씀하시죠.

⑩ 위원 박병해

질문보다도 부탁 한 말씀 드릴까 랍•니다.

⑩ 부교육감님 박동기

⑩ 위원 박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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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님 답변을 듣자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 지고 왜 이런 걱정을 했나 하는 생각 

이 듭니다미■는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들괴" 

대화를 해 본다든지 학교를 신방해서 본다든 

다든지 하는, 그런데서 제가 걱정하는 거 이 

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돼도 편참을 건가 하 

는, 바로 그 해소가 안될 것 같아요.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  위원 박병해

그래서 ‘95학년도 교육계획에 세부계획을 

할 때에, 지금 답변해 주신 논제는 좀 소상 

하게 정말로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가 

령 방과후에 특활관계 이런 것도,

⑩ 부교육감 박동기

•  위원 박병해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방에 인사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상세히 조사한 근거도 있도 

록，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⑩ 위원 박병해

이렇게 해야 이게 될 걸로 아는데 거기 수 

반된 예산도 자그만치 꽤 될 걸로 이래 예상 

이 됩니다.

⑯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박병해

그렇다고 하며는, 보다 실천에 가까운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진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핀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혁풍

부교육감님 친절하게 답변해 춰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醫 부교욱감 박동기

•  위원 권혁풍

감사를, 학사감사를 할 때 일반직이 하는데 

그 대상감사가, 대상은 교육내용이 아니고 

운영의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혹은 분석을 

한다든가, 이미 기록된 것을 착오가 없는가, 

⑩ 부교육감 박동기 

그렇죠.

⑩ 위원 권혁풍

예 이런 것. 혹은 모든 것이 계량화 괘 있 

어서 누가 파도 객관적으로 축정 가능한 것 

들,

⑩ 부교육감 박등기 

에

⑩ 위원 권혁풍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답변율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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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권혁풍

그 제가 질문드렸을 때,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문직이. 해도 가능한 것을，그 

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해도 가 

능한 거라면, 구태여 왜 그 학사감사를 전문 

직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객관적인 그런 수 

치라든가 그건 계량화 된 거니까,

•  부교욱감 박동기

•  위원 권혁풍

구태여 그 에티켓이라든가 혹은 그 운영상 

의 여러가지 휴유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일반직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원 

가, 다시 말하면 전문직이, 울론 인왼이 부 
족하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까지 인원이 

부족하다, 또 감사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전문직이 물론 

부족하지마는 전문직 중에서도 좀 감사기법 

을 좀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차출을 해가자 

고 서로가 기능상의 학사나, 혹 은  학사감사 

가 아닌 일반감사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좀 

더 감사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하 

여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내용을 하 

면은 별다른 탈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뭐봅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위원 

님 말씀이 우리 전문직을 옹호하고 전문직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의 티오 확보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그리고 일반직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법이라든지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익히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평가처리결과를 한번 감사 

를 한다고 할 때에 정답표가 명시돼 있습니 

다.

그럼 정답표로 채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가시적으로 계량화 돼 있는 객관 

성이 있는 이런 것을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또 안따라 가는 게 아닙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엉켜있는 골 

을 따놓는 방법이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바 

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직하고 같이 호흡을 합해서 가 

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요즘에 나이를 많이 자신 분들이 희 

소합니다.

요즘에 뭐 고시합겨자를 보면은 그 분포가 

20대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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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림■들이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 

는 겁니다.

뭐 중앙부서에 가면은 지방보다는 더 역시 

그 차가 극심합니다.

이런 것은 현대사조 조류에 따라서 이들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진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 권혁풍

그럼 부탁율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⑩ 부교육감 박등기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권혁풍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인저 물론 감사 

를 누가해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직이 하 

나 전문직이 하나, 마찬가진데 전문직이 인 

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아니겠습 

니까?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⑩ 위원 권혁풍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절 

대로 그 휴유중이 나지 않도록,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⑩ 위원 권역풍

그 감사 에티켓, 그 분위기를 참 교진을 옹 

호라기 보다, 교진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권혁풍

아주 분위기를, 그 된가 아주 저항감이 나 

지 않도록 그 기법있게 해 주시고, 뭐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나 전문직이 좀 부족 

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기능을 일 

반직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0  위원 권혁풍

그렇죠?

⑩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권혁풍 

절대로 대신을 못립■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⑩ 위원 권혁풍

아이들을 어떻게 일반직이 다스릴 수 없습 

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역시 교사 전문직이 부족한 게 있 

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 분 

들의 고유의 된한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고유의 진한이라는 거를 특별히 인식하 

셔서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저항감이 나지 않도록 존중해 주시기 

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⑩ 위원 권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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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상입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감사합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장충호위원님 질문하세요.

⑯ 위원 장충호 

부교육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뭐보겠 

습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  위원 장충호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여름하고 겨울방학 

중에 학습자료를 많이 전시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장충호

그 전시하는 장소가 어딘가, 도교육청인가, 

아니면 딴 장소인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 여러 전시품 중에 가장 좋다고 평 

가하는 사람은 누군가, 담당교산가, 교육청 

에서 정하는 건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알겠습니다.

⑩ 위원 장충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출 부교육감 박동기

예 예

⑩ 위원 장충호

에, 불교 육장경에도 일월 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1̂1

⑩ 위원 장충호

하나의 달을 보는데도 있어가지고 세배에서 

탄 사람이 보면 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합나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장충호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의 마음과 시각에 따라 

서 평가가 딜라지는 겁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⑩ 위원 장충호

그런한 점이 궁금해서 전시하는 장소와 평 

가를 누가 하는가, 요걸 일■고 싶습니다.

⑩ 부교육감 박동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전시한 장소는 금년도에 청원군 교육청 

전시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평가는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교원끼리 해도 안되는 거고, 또 교장선생님 

을 이용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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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추호도 의심없이 이렇 

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충호 

고담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없으 

시죠?

r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다음 관게관께서 나오시죠.

(초등교육국장 발어대로 나옴)

⑩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자치 

제 실시 전후의 교육현장의 변화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 답변요지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교육자치 개막투에 3년이 됐고, 또 

저희 자신도 이 자치시대의 해를 맞아서 일 

선학교 현장이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가 오느 

냐, 그것을 장학활동이라든가 각기 일선학교 

를 순방할 때에, 이것이 많이 관심있게 생각 

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시점이 

개막하고서 3년 된 이 시점에 일선학교의 변 

화가 어떻게 초래됐느냐 하는 문제는 좀 진 

단이 진단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시대에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이 어 

떻게 전환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가 방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는 거기 위원님들께도 노나 드 

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 

자치시대의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 

선 학부모는 교원들에게 교육할 진리를 위임 

을 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정신적으로 물 

질적으로 일선학교를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 

에 아울러서 학부모가 학교를 관찰하고 학교 

를 통제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자치시대에 학부모의 

의식전환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또한 교사들은 이렇게 학부모가 교육할 된 

리를 위임을 시켜렸는데 과연 교사의 그 책 

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느 

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 

느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 

냐, 학부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내 책임 

을, 교육할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 

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돼 

야 되겠다. 또한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 기 

대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이런 교사상이 되 

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막 3년째 되는 

때에 일선학교에 어떻게 변화를 초래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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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는 참 진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 곧이 가시적이나 

잠재적으로 현재 어떤 변화가 있다 하는 것 

을 말씀드릴려고 하며는, 그 밑에 된위원님 

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지적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된위원님이 어제 여섯가지 쭉 구분을 하셔 

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학교장의 자치 

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전후를 말씀드 

리면 그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고 지금 현 

재 변화상태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려 보면은 

전에는 지시에 의존하던 이런 학교경영이 오 

늘날에 와서는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경영에 

전환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율리겠습니 

다.

또한 학교장의 자치진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규모학교에서만 도급경비제로 운영을 했었 

는데 저희가 이거는 행정적으로 전환을 했습 

니다마는 도급경비제 확대로 학교장의 재정 

진율 보장해 렀다. 그 말씀을, 다음에는 교 

사의 참여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학교장의 

주도하에 학교경 영 이 이 루어 졌습니 다.

또한 학교경영에 교사가 참여하는 또 참여 

할라는 의욕은 교육자치시대 이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려 보면은 학교경영 

에 교사 참여기회가 이건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될만큼 이것이 확대됐는데 거기에 한가

지는 인사자문협 의 회 입니다.

릭'급배정은 모두 교사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장에게 자문을 하고 또 업무담당문 

제라든가, 또 표창업무 추천이라든가 둥둥, 

학교 교무 전반에 걸쳐서 인사자문회의 역할 

이 확대가 되고 그것이 현재 저희가 평가를 

해 블 적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하 

는 말씀율 율려보겠습니다.

세째번에 교육과정운영이 어떻게 변화가 됐 

느냐, 이 문제는 뭐 6차 교육과정이 내년서 

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충청북도 

교육청 교과서도 바위기 때문에 이건 더 자 

세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이라든가 진로지도문제, 

이것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드렸습 

니다마는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이런 

진로지도률 한다든가 학생의 희망율 존중해 

서 전일제로, 하루종일 방괴■후에 특별활동을 

한다. 그런 기쁨이 역력히 보이고 저희도 

그런 시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 

다.

보충수업실태는 이건 교육자치 전에나 지금 

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오놀날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는데 희망학생과 

회망교과를 중심으로 실시를 한다든가 고둥 

학교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에 자율학습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변화가 왔다. 이건 전에 

도 교육자치 전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 

도록 돼 있고,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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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금의 참여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다. 주민이 학교를 

관찰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려는 그러한 기운 

이 점진적으로 점중하고 있다. 이런 교육자 

치시대를 맞이해서 학부모들의 이런 의식이 

전환이 되!야 되겠다. 그래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굳이 3 

년 됐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정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둘째번에 진혁풍위원님께서 교장, 교감 

숭진 후보자 명부 공개실태와 문제점, 이렇 

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제 힘주어 말씀하 

신 것이 완전히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 

는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통지도 하고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 

니다.

공개를 언제하느냐, 그 말씀 드려보면은 

. ‘94년 2월 16일자 동양일보, 중부매일, 조선 

일보, 서울신문, 4개 신문에 그게 명단까지 

공개돼 있어요. 문제점은 없고 아주 그 승진 

예정자들이 앞으로 내가 금년에 교장나간다, 
교감나간다. 이걸 알고서 교장학에 대한 공 

부도 하고 또 언제 나간다는 걸 아니까 마음 

의 자세를 취하고 대비한다 하는 이런 측면 

에서 이건 성공적인 이런 시책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혁풍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

이 전문직의 전문성제고 대책, 장학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전문성을 발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질문울 

해 주셨는데 장학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문제, 이건 인력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가 손이 모자라지 않는거 아니냐, 이렇게 저 

는 받아 들였습니다.

전문직이 장학사의 자질을 어느정도 구비하 

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저는 인력하고 

는 이건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것은 저도 시 

인을 합니다마는 장학사의 장학사의 자질측 

면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장학사들의 자질은 

저희들이 훌륭하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초등전 

문직 수가 1이명입니다.

중등전문직 수가 113명입니다.

그러면 초등의 전문직 1이명이 초등교원 

5,4이명 중에서 1이명이 뽑허온 사람들입니 

다.

비율로 따져보며은 1.87%입니다.

그러니까 한 1〇〇명 중에서 2명 뽑은 셈입니

다.

중등으로 말하면은 5,337명 중에서 113명이 

전문직으로 발탁이 돼 있는데 거기는 2.1 於 

입니다.

그러다보면은 그것도 백명 중에 두사람 골 

로 저희가 추천율 받아서 교육장 추천을 받 

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형규정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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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형을 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 

직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얘기할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고 인력문제에 있어서 

는 좀 부족하다. 감사기능에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문제는 인력중 

원은 국가적 차원의 그런 억제지침에 의거해 

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국민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단재 

교육왼에서 해 오다가, 왜 이걸 청주교육대 

학으로 옮겼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을 해 주셨는데 단재교육왼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립할 적에 학생수련을 목적으로 해 

서 설립된 연수기관입니다.

또 청주교육대학은 이건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원, 초등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 

습니다.

그런데 왜 단재에서 하다가 교대로 옮겼느 

냐 하는 문제는 이 1급 정교사라면은 국민학 

교나 중학교로 봐서 이건 중견 간불니다.

그 중견간부를 양성하는 1급 정교사 과정이 

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강습입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에는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수자원을 우리가 이 중건간부 양성하 

는 이 1급 정교사, 이 연수에 투입을 시켜서 

좀더 수준높은 이러한 일정 강습을 시켜볼려 

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교육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예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편혁풍위원 거수〉

에, 편 혁 풍위 원 질 문하세 요.

⑩ 위원 권혁풍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교육자치제실시 전루를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냐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맏•게 생각을 합 

니다.

제가 물은 취지는 3년동안에 엄청난 큰 변 

화를 기대하지 않고 물은 겁니다.

즉 그래도 3년이라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 

엄청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도 어떤 그 변 

화의 조짐만은 있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 그 

어떤 풍향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하는 걸 

물었는데, 왜 물었느냐 하면은 일선교육현장 

에서 듣는 얘기는 교육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효과가 없 

는 그런 그 역기능을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 

한 반응이 엿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건가, 

이 교육자치법이 잘못돼서 그런건가, 아니면 

운용이 잘못돼서 그런건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가 탐색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여러가지 여섯개 항목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 잘 돼가 

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애깁니다.

과거에는 지시일변도였던 것이 학교장의 창 

의성율 살릴 수 있다는 기회가 되어 졌다는 

게, 이게 커다란 변화라고 봅니다. 니] 그 

참 종은 얘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문 

이 나는 것이 학교장의 특성을 살려야 될벤 

데 학교장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그 학교의 

특색이 사라집니다.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교장은 누군데 이 

분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런 게 엿보인다 하 

는 정도로 원가 능력이 발위되고 또 그 효과 

가 드러나야만 학교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려면은 현재 참 아까도 말씀 

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장을 1년있다 보내 

고, 2년있다 보내고 이런식 가지고는 될 수 

가 있느냐, 적어도 학교장이 어느 학교에 부 

임이 되면 4내지 5년정도는 거기서 근무를 

해야 그 학교의 특색을 학교장의 개성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어떻게 1년만 

에 하고 2년만에 가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학교장 중심이 되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 인사 교장의 인사에 

대한 그 어떤 측면에 자격이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의 참여도가 아주 지금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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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교사쯤 되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성 

인들입니다.

누가 시켜서는 안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 

아서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너무나 시켜 

서 위에서 시킴으로써 오히려 거부가 되고 

역기능이 발위되고 이러한 결과가 됐는데 지 

금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반가 

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 한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 

음에 보충수업실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현장과 다릅 

니다.

현장에는 회망학생과 희망교과, 이게 에 희 

망학생은 어떤지 들라도 희망교과 여기까지 

가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 

는 말씀이었지 사실은 이 거리가 먼 그런 말 

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게 정말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시돼야만 될 

벤데 그렇치 못한 현실이 어디까지 같 것이 

냐 하는 것을 의문시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도에 관해서 이거 명 

예교사제 운영이 이거에 나왔는데 제가 참 

저 음성군 삼성국민학교를 가봤습니다.

열린교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초청이 왔길 

래 가봤더니 정말 명예교사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골도 능촌도 그 어머니들이 조금 인 

력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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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로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 

에 명예교사가 있어서 삼성국민학교도 한 

4-50명의 명예교사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걸 

보고서 평소에도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아주 적 

극적으로 하시고 나와서 발표하시는 것도 참 

잘 하시고, 아주 삼성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참 명예교사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 

연 다른 학교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걱정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또 묻는 것은 

그럼 이렇게 참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이렇게 잠자고 

있던 잠자고 있다면 좀 모순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든가, 침잠돼 있는 학 

교분위기가 활성화돼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조짐으로 3년동안에 보이고 있다 

는 거, 참으로 우리 교육자치가 정말 실효성 

이 있는구나 물론 여러가지 이 참 그 이외에 

좋치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 

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많구나 하는 말 

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그 자치제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은, 그러면 학교평가 

를 하고 계신데 물론 행정통제상 학교평가라 

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자치의 실태 

이것이 학교평가에 어느만큼 반영되고 있는 

가 그 학교를 평가할 때 이런 자치의 정도를 

어떻게 여기다가 반영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 

을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장승진 임용후보자는 완전 공개를 

신문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건 

참 개방화시대의 서막이다. 뭐 참 좋다고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할 거 

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언제 교감이 되고, 교장 

이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 

음의 자세를 갖출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누구나 이건 환영하리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인력 측면에서는 이건 국가의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질 측면에서는 자신을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놓 

입니다.

인력 측면에서도 아까 감사할 때도 좀 될수 

있으면 학사감사를 인력을 좀 장학사 전문직 

에 그 감사기법을 좀 교육을 시켜서 될수 있 

으면 학사감사를 전문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는 커녕 

참 인력부족으로 장학업무까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 

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에서 어떤 교육에 대 

한 시책을 말로만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장학사가 장학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을 준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재43회-재3 차]

장학사가 그냥 일반 서기처럼 공문이나 발 

송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정도라•면은 절 

대로 교육은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 지금 1. 8%. 

2.1 었하는데 가장 엘리트로서 교육의 첨단을 

걷는 첨병이 바로 전문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위하지 못한 

다면은 교육은 발전 가능하다가 아니고 발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밖에 블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의나 어떤 대책이 서 

계셔야 할벤데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⑩ 의장 김영세

지금 저 편혁풍위원님 저 보충수업 회망실 

태는 중등교육국장한테 답변을 받으시죠.

•  위원 권혁풍 

예

•  의장 김영세 
중등교육국장님 준비해 주세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  의장 김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어L  된위원님 보충질문을 지금 여섯가지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장의 특성과 학교의 특색과는 이건

참 높은 상관이 있다. 그렇다면은 학교장 

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게 4년내지 5년은 

학교에 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역시 장기간 있다보면은 역시 교 

장의 특성, 이것이 즉 학교교육의 특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4년내지 5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으로 와서 근무를 이렇게 요 

구를 한다. 교육부 인사관리규정에도 보면 

은 5년간 5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근무를 하 

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4년내지 5년율 교장 

을 이렇게 교장 장기근무를 이렇게 할 적에 

생활근거지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또 고향인 

교장선생님들 즉 영동, 육천, 충주, 진천, 

이쪽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뭐 5년, 5년 

을 거의 다 채우시고 또 이 제천이나 단양이 

나 이렇게 좀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2년이상 

2년 이내에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 

습니다마는 전보를 지금 억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을 진위원님께서 이렇게 요 

청을 해 주셨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4,5년 

씩 이렇게 장기근속을 억제한다 하는 것은 

참 여러가지 또 인사업무상 어려움도 있겠고 

최저 2년 이내는 안하겠다. 또 시군 형편에 

따라서는 자기 생활근거지에 있는 교장선생 

님들은 5년을 채우고 그 시군에서요. 5년을 

채우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 

씀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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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번에 교사의 그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 

도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해 달 

라고 그랬는데 일전에 청주시에 모 국민학교 

가 이전됨으로써 그 학교의 역사 자료관을 

하나 만들은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 학교가 6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인 

데 내년 3월 1일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61년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학교경 

영의 문헌자료라든가 또는 상패라든가 또는 

학적부, 문서자료를 등등해서 전부 모을대로 

모아가지고서 전시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서 보고서 참 이게 교장선생 

님 한분이 이걸 감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61년 전까지 

도 일정시대때, 그때 자료까지도 그때의 졸 

업중서까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걸 보고서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학 

교의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참 제가 너 

무 선생님들이 오히려 혹사를 당한 게 아니 

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을 민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우수사례는 제가 진위원님께 

학교경영의 우수사례를 자료로 이렇게 저 제 

출해 달라면은 뭐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 

다.

보충수업문제는 중등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의 참여도, 이것도 한번 제가 실 

례를 들어서 말씀을 율리며는, 아까 박병해

위원님께서 그 세부계획을 세율 적에는 특별 

활동에 대해서 자원 인사를 초빙할 적에는 

그 기초조사, 어떤 자원이 있느냐 그런 걸 

잘 조사를 해서 에산까지도 수반이 될 것이 

다.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 

원군에 오석국민학교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  금가면, 금가면인데 거기에는 그 공군부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60세대가 공군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학 

부모들 중에서 60세대 학부모 중에서 대학 

출신자가 26명입니다.

이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부 자료를 가 

지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출신이 여섯, 또 

회화과 출신 넷, 또 음악가 출신 뭐 다섯, 

이렇게 해서 컴퓨터 전산학과 전공 넷, 이렇 

게 해서 26명이나 되요. 학생수가 121명인 

가 되는데 그런 자원이 있습디다. 그걸 교 

장선생님이 전부 명단을 가지고서 거기에 알 

맞는 이러한 컴퓨터, 또 거긴 회화를 합니 

다. 회화, 또 회화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면 

그 자원인사를 충분히 활웅을 해서 그래 앞 

으로의 학교 교육과정 작성에 있어서 자원인 

사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사의 명 

단 기초조사는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 

다.

어느 누구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초청해다가 

도움을 받을 거냐 하는 거L  계획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평가 교육자치실현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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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평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뭐 제가 평가하는 항목이 전체가 잘 되면은 

이건 교육자치가 잘 된 것입니다.

저회가 현재 항목내준 것이 다 우수한 점수 

를 얻을 수 있으면은 이건 참 교육의 본질 

축면이나 교육자치 축면이나 이건 뭐 만점이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항목 하 

나는 이건 교육자치를 잘한거다. 이렇게 평 

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 공문처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 

가 많이 바뭐졌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장학사 있을 때도 역시 공 

문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직 

이 각과에 있어서 학사계가 있습니다.

또 장학과들은 그 장학과에 그 학사계 직원 

들이 일반직들이 있어서 뭐 장학사의 공문처 

리하고 어떤거는 그런 것도 중요 사항에 대 

해서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문서 처리에만 

억매이는 그런 실정은 지금 아니예요. 그러 

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입;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 권혁풍

그럼 조금만 더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 

다.

아까 보충질문에 제대로 질문올 못드린 건 

데 그 평가부분에 관해서 그 서울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봉사활동이라든

가 아, 혹은 특별활동, 특별활동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봉사팔동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평가 

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봉사까지도 그 평가대상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나하고, 그 다 

음에는 교육대학에 그럼 그 기숙사가 있어서 

교사들을 기숙을 시키면서 하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교육자치라는 그런 유인물을 주셨 

는데 거기 보니까 학교운영자문회의 운영에 

관해서 그 기능에 자문■과 정보와 지원둥을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까지도 협의가 되는데 에를 들어 

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청주 예술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참 우리 정부에산이 부족해 

서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개인연습실이 없는 실 

태입니다.

좀 있어도 부족한 실태, 전연 부족한 실태 

다. 예를 들어서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공까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가서 노래를 부를 때가 

없어서 운동장 귀퉁이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웃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혹은 그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그 자기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든가 혹은 겨울에 그 난방 시설이 안괘 가지 

고 추워서 바이율린을 커야 할밴데 손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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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못 켠다든가，이러 

한 실정에 있어가지고서 정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할까, 그 학부형으로부터 그 지 

원을 해 주겠다는 그 자청의 얘기가 있어도 

교장선생님이 이게 겁이 나서 어떤 그 제재 

를 받을까봐 이건 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지원까지도 자문위원 

회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면은 가능한 

건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고 하면,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서 미쳐 

우리가 못봐 주고 있는 그런 그 시설을 학부 

형들이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도 가능한 

것인가, 요것도 한번 물어보겠고 또 한개는 

교장선생님께서 그 지역사회의 학교로써 역 

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지역의 그 조정역 

할, 혹은 선도역할 해서 과거에는 참 어떤 

그 기관장 회의를 해도 교장선생님이 저 뒤 

에 가서 그냥 시곤뜨곤만 오고 하는 그런 사 

벤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지역의 현 

안들을 조정해 주고 선도해 주는 그런 역할 

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뭐보 

겠습니다.

響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 사회봉사 활동한

것을 우리가 교육성적으로다가 평가를 해 줄 

것이냐, 특별활동 교육성적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읊 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18일날 이 법정 장부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서식이 이게 

바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역시 전인교육율 지향하는 

쪽으로 그 서식이 대폭 글로 전환이 됐드라 

고 요 .  예를 들면은 석차란을 없에 버렸습니 

다.

생활기록부에 석차란이 아주 없어졌어요. 

그리고 서술식으로 쓰도록 되! 있고 또 그 생 

활기록부 취급요령에 보면은 특별활동란에 

사회봉사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도 

록 그렇게 취급요령에 아주 못이 박허 왔습 

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 이 개정으로 말미 

암아 이 특별활동이라든가 이 생활기록부에 

교육성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書 위원 권혁풍 

점수화 될 수 있단 말씀이죠 

響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점수화가 아니라 서슬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점수화는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석차가 없어졌어요. 예 국민학교 측에서는 

석차가 없어졌어요. 몇둥에 얼마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강조가 될 걸 

로 알고 있고 교대 기숙사는 그 거기에는 1 

급 정교사 자격강습에서는 저희가 아직 협의 

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자문협의회 여기서 자문협의회 

에서 그 학교 지원까지도 그 협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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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느냐 또 교장의 지정에 지역이, 조정역할 

까지도 이걸 어떻게 하는거냐, 그런 말씀인 

데 이거 김응복위원님이 학교교육 자문협의 

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으십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문협의회에서는 이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가 몰질적으로 지원하 

는 문제，뭐 이 문제는 거기서는 지금 현재 

기부금 통계로 봐서 이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걷 

어서 이 학교를 지원해 주자 하는 문제는 협 

의를 못할 걸로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좀 잘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올리겠습 

니다.

書 위원 권혁풍 

고맙습니다.

⑩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書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우리 초등 

교육국장 님 수고하셨습니 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에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이 여섯분인데 이 

제 세분 마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됐는데 우선 먼저 

시간이 지루했기 때문에 여러분 편의를 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시에 말씀드리겠지만서도 보충 

질의는 10분 안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요점위주로, 이렇게 부연을 달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해서 10분을 시 

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響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m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 니 다.

진혁풍위원님께서 보충수업에 대한 시정성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단■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수업은 희망■자 희망' 

교과에 한해서 지도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말씀 

이 게셨는데 누차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도록 

지도 강습을 하고있고 학교의 사정은 예를 

들면 중학교에 3학급짜리롤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3학급짜리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교과별로 각 1명밖에는 정원 배정이 안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 영어를 시간표를 만 

든다 할 때 1.2,3학년 세사람의 영어 교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리하게 다른 교괴•롤 

희망하지 않는 교과를 삽입을 해서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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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를 기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현상이 있 

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선에 대해서 더 강도깊은 지도 강 

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부형 자문협의회에서 재정지원이 

협의되고 논의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명칭 자체로는 논 

의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다만 회원 중에서 독지가가 있다며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의 교장들이 지역현안 

문제를 주도하고 해결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 

씀이 계셨는데，그것은 각 교장의 역 할,능력 

수단 그런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擊 의장 김영세

에 중등교육국장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 답변이 있어요. 

m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響 의장 김영세 

에, 계속해서 하세요.

變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청주중학교 야구부 

학생 학교배정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

을 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세광고등학교로 배정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거는 체육특기자는 교육법시행령 112 

조 11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 종목별로 체육 

특기학교와 종목을 또 정원을 교육감이 지정 

을 해서 배정하도록 규정이 되! 있습니다.

또 우리 본도의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 

성을 해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그 거기에 의 

해서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배정된 내용에서 계열별 배정을 원칙으 

로 해서 배정을 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야구는 청주중학교 졸업생은 청 

주기계공고로 세광중학교 졸업생은 세광고둥 

학교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축구같은 

경우, 대성졸업생은 청주상고로, 운호중학교 

학생은 운호고등학교로 배정을 하는 개요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중학교 재학생이 세광고등학교 

로 배정되지 못한 이유는 개요를 준수하는 

체육특기자 심사위원의 적극적인 찬성에 의 

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또는 다른 종목의 안정과 학생들이 

마음놈고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계열별 진학이 필요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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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입 

니다.

배정과정이 들으시고 싶다면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대답은 시간관계상 배정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은 지금 저 

희들이 취할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법과 제도와 규정의 범위내 

에서 개인의 자유와 진리가 보장된다는 면을 

학부형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또 특기자 배정 

에서 탈락된 학생을 학부형이 그들의 진로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몇 

차례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응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 

육자문협의회에 대해서 네가지 질의를 하셨 

습니다.

이 학교교육 자문협의에 대해서는 유인몰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목적아나 뒤지나 기구의 

구성 여러가지 면에서는 생략을 하고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문협의회의 위원을 육성회 총회 

에서 선출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육성회에서 학생들 자문협의회 위원 

을 선출한다면 가장 바랍직하고 가장 이상적 

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형편을 보면은 육 

성회가 3월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제대로 운

영이 참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육성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답 

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육성회나 어머니회 둥 여러가지 회 

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일원화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각기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들이 그 육성회나 어머니회 

에 임원을 검하는 그런 면에서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교육 자문협의회를 시•군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었습니다.

역시 행정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 

문에 지역별이나 학교의 규모나 성격이나 여 

러가지 면이 고려되!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학교자문위원회가 정착이 되고 활성 

화 되고 그런 시기에 가서는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에 대해서 감시적인 기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감시적 

인 기능보다는 그거는 간접적인 면이 되겠습 

니다만 직접적으로 학교자문교육협의회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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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장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는 또 지역사 

회의 학부형들의 교육욕구에 의해서 즉 교육 

고객에 대한 교육자와 협의가 되어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의 취업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문은 ‘93년, ’ 94 

년 직업계에 입사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취업 

자수와 두번째 ’ 93년，‘94년에 무시험 추천에 

의해서 취업된 수를 밝허 달라는 말씀이었습 

니다.

저희들이 ‘93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 

교는 25개 학교입니다.

자체운영하는 학교가 12개고 입학교육을 하 

는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자체운영을 하는 학교는 전부 상업 

계열에 속합니다.

학생수는 659명이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48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입사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한 학생 

은 1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무시험에 의해서 취업을 한 학생 

의 수는 363명으로 뒤업을 희망하는 학생 

484명 모두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입학교육을 한 19개 학교는 공업계열 학생 

입니다.

여기에 학생은 502명, 취업을 희망하는 학 

생수는 489명인데 여기는 입사시험에 의해서

뒤업하는 학생수가 전혀 없고 무시험 추천 

에 의해서 489명 모두가 취업이 되어서 100» 

각기 뒤업이 되었습니다.

‘94년도 금년은 아직 현장실습 중에 있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11%정도는 현장실습한 직장 

에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비율을 받고 있는 학교가 19개 

인데 여기에도 역시 454명 모두가 희망을 하 

고 있지만은 역시 전문기관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이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 

다.

그리고 지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직업과정을 운 

영을 헤서 기능인력에 다소나마 충당하는 그 

러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화 되고 있는 

데 학생 교외생활지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 또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도덕성회복 

의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두가지 질문을 하셨 

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사회지도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소상히 말씀을 드 

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올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학교 담임위주의 생활지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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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1학생 1교사 결연지도를 강화롤 하고 

있고 또 학교자체의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 

고 또 지역별로 교외생활 지도위원회를 구성 

을 해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특히 청주 

시내는 16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이 경찰과 

동사무소, 연계해서 특별지도를 가하고 있고 

또 마을 명예교사제도를 위촉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 각종 진로문제나 청소년 갈등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원봉사 제도를 운 

영을 하고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입 

시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또 졸업발표제를 실시를 해서 그들의 소질 

과 적성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최대의 생 

훨■지도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 

로는 다 동왼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 약간의 생활지도문제가 야기되기는 합니 

다만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만의 교육으로서 

는 그 한계를 넘었다 라고 자평들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각 학교가 되어야 하는 즉 

사회의 학교화를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 

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도 지금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 

고 개탄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첫째로 기본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상 

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각종 청소년 활 

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생 1단체 가입, 그리고 간부 

학생 수련활동, 또는 생활관 교육, 또는 명 

상의 시간 운영, 효행의 날 운영, 가정의 달 

운영, 충청문화 답사, 조국의 순례대행진, 

전빙■시찰 둥둥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인간성을 회복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또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년말 중에는 인간성 회복을 위 

해서 유교문화 시절에는 이와 같이 심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외래문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전통적인 윤리가 손상 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유교문화 우리가 온고 

지신하는 그러한 자세로써 인본주의를 찾는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을 

위촉하고 개발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심보감이라든 

가 소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서오 

경이 중요한 우리 예절교육을 가르치는테 좋 

은 자료들을 발췌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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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급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혁풍워원님께서 질문하신 공 사립 

정원의 차이에 의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불 

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립학교에 동일한 규모의 공립학교 

정원과 비교할 때 사립학교는 공립의 91.於 

에 미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94.1 었로써 전체적으로 중•고둥 

학교를 보면 93.2%에 미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업부담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95학년도에 약간의 

정원을 계획하고 있고 ’ 97년도까지는 공사립 

이 동일한 수준의 정원 배정을 할 그러한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혁풍위왼님께서 질문하신 다섯번 

째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과목별 차출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또는 대책은 된가 이 

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차출실태는 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 

면 교원연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에 의 

해서 교과목별 교감자격취득 기회의 균등을 

유지하거나 교과목별 교육전문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할 때는 계열별로 응 

시대상자를 명부를 만들어서 차출할 수 있 

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차출을 하고 있 

습니다.

차출기준은 저희들이 하고있는 기준은 연수

대상자의 과반수 2분의 1을 교과별로 관계없 

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지명을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관리직 그리고 교과목별 비례에 

의해서 추출율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교과간에 지명되는교사의 경력의 차이가 좀 

나타■난다 하는 거하고 다음에는 연수률 한 

후에 연수후보자 명부작성 때와 달리 승진후 

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은 그때에 순위가 릴라 

져서 전년도에 연수를 했지만은 금년도에 연 

수를 한 사람보다 순위가 뒤쳐지는 일이 간 

혹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일부 교과에서 평정점 

이 상당히 높지마는 지명을 못하는 선생님이 

다소 불민을 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방안이 없 

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을 때 순 

위가 바뭐서, 연세의 상대가 뒤쳐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년도별로 선연 

수자는 년도 순위에 의해서 숭진후보자 명부 

를 민:들어서 먼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승진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 

르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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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김영세

예 중등국장님 장시간 답변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 이상일

아까 국장님께서 야구부 학생들 진학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체육특기자는 

그들의 진학문제가 관계법과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핀이 없는 겁 

니까?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답변드 리 겠습니 다.

저희들이 체육특기자 선발과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 

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이나 학생의 선발핀 

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진이 

개별적으로 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법시행령 112조나 또 특기 

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 

각한다면은 계열별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그런 면은 없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원의 범위내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는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원이 모자랄 때 다른 학교에서 

배정율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8월 29일에 저회들에

게 어느 학교에 누구를 세광고등학교로 입학 

율 시키겠다. 배정율 요구한다 하는 영입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12명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기 

자 신청율 받았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 시기에 17명을 요구를 했 

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명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17명율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도가 2명이 있고 야구가 15 

명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계획에서 12명 누 

구누구를 받겠다. 이렇게 제한이 됐기 때문 

에 또 다른데서는 갈 빅■생을 저희들이 숫자 

가 없습니다.

다만 청주중학교 폴업생이 있다는 것은 계 

열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가 없고 이 

래서 정원을 12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심사 당시에 15명을 선정을 했지마는 

조정을 해서 정원을 12명으로 배정했습니다. 

그후에 이제 원서를 받고 보니까 청주중학 

교 플업생 3명이 세광을 지망하여 정수가 됐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 

에서 심의결과 세광중학교 졸업생 12명만 세 

광고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청주중학교 3명은 탈락 

이 되었습니다.

⑩ 위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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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라도 청주중학교 야구부 

는 기계공고로 진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정입니까?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⑩ 위원 이상일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새로 청중에서 대학 

을 진학하는 학생들이야 계열별로 기계공고 

로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은 청 

주기계공고로 배정을 된다는 걸 모르고 야구 

를 시작한거 아닙니까?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거는 학교를 통하고 또 부형들하고도 기 

회있을 때마다 툼보를 해서 흉보가 되고 알 

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⑩ 위원 이상일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실때 해결방안은 없 

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라도 이 학생들이 도저히 

야구부는 못하겠다 해서 중도포기하는 사태 

를 예측해 보셨는지 

•  중등교육국장 박춘옹 

그걸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가 돼냐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그 

방안에 대해선 학부형들이 양해를 하고 취해 

야 할 그런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구제를 할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⑩ 위원 이상일

앞으로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⑩ 의장 김영세 

다른 보충질의 여1, 김응복위원.

•  위원 김응복

제 질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 

같고 이렇게해서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잘하세요. 학교만의 교 

육으로는 한계가 왔다. 학교교육의 사회화, 

사회학교화,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학교운 

영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제정토록 된 것 

이 바로 국장님이 지적하신 이것 때문에 이 

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선 

육성회서 자문위원회를 선출한다는 거 이건 

얘기가 안되죠. 학부형대표로써 접근해야 

만, 말하자면 위원회에 어필하는 거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학부형 측면에서 

나는 건의하는 거요. 좀 해 주시고요. 지 

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고 많은 학부형 중 

에 누가 아느냐는데 그 방법은 네가지일 것 

같아요. 대의원, 각 학급 대의원에서 선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여기서 그런 걸 

지 적 하고, 그 다음에 3항중에 시• 군단위 연 

합회 구성, 이 기능이 다르다보면 교육자들 

이 행정하는 것이 교육행정이죠. 그렇죠?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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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  위원 김응복

교육행정 빼♦고 뭐가 있어요. 바로 일선 

학교, 각급학교에 학교운영 자문위 원회 라는 

게 바로 학교, 각급학교의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 그분들 앞으로 지방화시 

대에 시군단위로 연합회 작성해서 그분들네 

들을 상대로해서 지금 책임 자문위원회구성 

한다는 것이, 어때요 국장님, 그게 기능별로 

차질이 있어서 되지 않을거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제 가 아 ……

⑩ 위원 김용복

아니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 

것만 말씀해 주세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⑩ 위원 김응복 

1̂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김위원님…… .

⑩ 위원 김응복 

아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⑯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앞으로 이 학교위원 자문협의회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⑩ 위원 김응복

예 그런 방향으로 들고가는 게 효과적이라 

는 걸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예 시인합니다.

출 위원 김응복

에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옹 

에 에

⑩ 위원 김응복

그 다음에 기능면에서 감시기능면에서 그 

말하자면 학교운영 자문위원회에 그러한 원 

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진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이라는 게 핍니까? 자문이라는 

거L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문에 응 

하는 동시에 건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건 

의, 바로 이 건의하는 그 기능을 살려서 학 

교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자는 겨, 감시하 

자는 겨, 지금 내가 다 애기 못해서 그렇치 

폐교해서 학교운영 모순성 진단 얼마나 비일 

비재합니까? 그거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해 

야 해요? 그런 것을 암암리에 감시하고 건의 

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겨, 마 그런걸 가지고 

기능이 다르다고 못한다고 그러세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답변을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간접적인 감시기능 역할은 있으나 표면적으 

로 우 리 가 .........

바로 감사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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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 김응복

건의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서 학 

교장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여하자 

는 겨.

출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⑩ 위원 김응복

그것이 도덕교육이 됐든, 요즘 국민학교 선 

생은 그건 언론보도의 잘못 조금 지나친 면 

이 있다지만은 아이들 성폭력했다고 해서 뭐 

자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낮이 뜨거워 

서 어떻게 를지를 못했어요. 이런 점, 저런 

점, 아 폭력교사가 됩니까 자기가 간수를 못 

해서 그렇죠. 그 여선생 둥이나 슬슬 문대 

고, 얼마나 많아요. 일선학교 촌학교 선생 

혼자 내려가, 이러면 내가 욕먹을지 모르지 

만은 에티게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런데서 좀 건의 비슷하게 해서 

방지하자는 얘기여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돌고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 감시적인 기능을 표면화해서 운영하자면 

은 학교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⑩ 위원 김응복

거부감보다도 앞으로 학교교육에 시시비비 

는 사실은 장학을 이런 제도를 하면 제도하 

에 기관에서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 

다.

아니 집행부에서 법 이상으로 어떻게 거시

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부형들은 아니 

교육을 가리키는 내자식 가리키는 게 시원참 

고 안된다는 데야 어떻게 하 선생 여기 있율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대책운동 당하면 어 

떻할 겨, 그런 것이 법 이상으로 험이 있다 

이거여. 바로 내가 느진점이 이점여, 이점 

을 하여른 감시를 해춰야죠.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이 교장과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건의하고 시 

정을 요구하고 교사에 대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응복

국장님.........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그러나 노골적으로 감시기능을 표면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

⑩ 위원 김응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항에 빠트린 게 있 

어요. 그건 중점적으로 학부모교육을 이렇 

게 하도록 재교육을 선정, 의식화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하도록 그 예산편성에 보면은 

25만부니, 몇만부니 그래요. 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러한 임원, 교육자 각급학교에 

자문위원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감시기능 

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까지도 시켜서 얘 

기하는 조항이 5항에 들어 있었어요. 말하 

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부를 망라해서 

학부형 교육을 의도적으로 좀 하자 이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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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건의는 이겁니다. 하여간.........

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5항에 답변율 못들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 김응복

하여른 하나씩 둘은 빼놓고.........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워낙 많다 보니까 벤것 같습니다.

⑯ 위원 김응복

제 질문에 대해선 소훌하신데.........

⑩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 

병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⑩ 위원 박병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직업반, 시험 

을 보고 들어간 학생하고 안보고 무시험으로 

들어간 학생을 대비한다는 애기는 제 생각에 

는 직업반에 기왕에 들어 갈 학생들은 시험 

을 보든 무시험으로 들어가든 다 직업을 가 

질수 있도록 뭔가 학교에서도 강구대책이 서 

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서 시험을 볼테니 너 

희가 와서 시험을 봐라” 이럴때에 직업반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시험을 보면 전부가 낙 

방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그대로 배운 아이들은 그대 

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안가고 시험을 웅시를 

하면 그 아이들은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블때는 직업반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실기지도만의 수업을 탈피해서

시험율 봤을 때도 합격율 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율 다소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춰야 

되 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생훨■지도관계, 현재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율 하 

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외생활에 한한 문제로써는 

이날서부터 내려온 강령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교육계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구출을 해 보자. 이런 

어떤 대책이 전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회화 학교화 돼 

야 한다. 이거 아주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거 

자체가 교육계에서 주체하지 않으면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각학교에서 교외 

생활지도하는 형태는 그거 비밀리에 따라다 

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양반들 

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면서 교 

외생활지도를 하고 들어가고 계신가 또 좀 

자세히 알려면 경찰순경들 한테도, 그런 방 

면의 계원들 한테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 

리가 서면보고 그 계원들의 어떤 구두보고 

뭐 이런걸 가지고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니라 

교육계에서 교외생활지도를 주도적인 역할율 

해서 뭔가 강구대책율 해 주시면 이런 면에 

서 질문율 했습니다.

여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그다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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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⑩ 위원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수업에 관해서 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희망학과에 한 

해서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경 

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학생이 많을 수도 있 

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상왕이 생깁니다. 

만약에 많을 때는 그래도 지도교사들의 수 

당이 편我은데 적은 학교 이거 뭐 청주시라 

든가 시소재 학교는 그래도 편찼을 겁니다. 

아마 읍의 학교는 편我다고 보지만은 면에 

있는 학교같은데에 보충수업을 할 적에 학생 

들이 몇명이 안돼기 때문에 교사에게 지급하 

는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 

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몇 안되는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해서 배울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 

데 그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 안되 

기 때문에 제대로 보충수업이 안되는 그런 

데에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 

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충수업을 역으로 

말해서 보다 적극화해서 지금 사교육비에 들 

어가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교외생활문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보 

충수업율 더 적극화 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기준이 있어서 한 학생에 얼마씩, 또는 교사 

에 지급하는 것도 한시간에 얼마, 이런 기준 

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보충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비를 더 받고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지급을 해 준다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보충수업이 되지 않겠는가 

또 이 사교육비도 좀 줄어들테고 또 학교 교 

외생활문제도 어떻게 볼것 같으면 시간을 늘 

리고 하면은 이런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등 

국장님의 의건은 어떠신가 이렇게 묻고요. 

또 한가지는 도덕성회복이라든가 문제학습에 

관해서 청소년지도 문제에 관해서 방금 말씀 

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년차별로 통 

계치가 지금 줄고 있는가, 안줄고 있는가 또 

지역간의 유형과 사고 경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김광수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수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학 

교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수당지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열의가 적지 

않느냐, 또 제대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 

는데, 제 생각에는 수업시간 배당을 받고 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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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들어갈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걸로 생각 

이 됩니다.

일단 교단에 서면은 그런 잡념없이 지도내 
용에 대해서 충실율 기하리라고 믿고 있습니

다.

또 교사의 인격, 체면, 여러가지로 봐도 소 

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좀 과부담이 되더라도 

좀더 높게 징수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일괄해서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없고 지역별로 학교장 협의회에 이 문제 

가 건의괘 가지고 지역실정에 또는 학교실정 

에 알맞는 그런 수준을 책정율 해서 보충수 

업비를 징수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 문제에 있어서 사고사항 

이 년차별로 또는 지역별로 중감형태가 어떠 

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가되 

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통념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정은 현격한 중가는 없습 

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필 

요하시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분 있어요? 

예 시간이 얼추 됐습니다마는 중등교육국장 

님한테 제가 한가지 여뭐보겠습니다.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⑩ 의장 김영세

이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체육특기자 계열 

별 진학제도에 대한 제도상의 체육특기자에 

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나는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 됐다고 봄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체육특기자를 계열별로 

진학을 시켜서 그 선수를 보람되게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체육면도, 선수들도 향상을 시 

킨다. 그뜻에 동감은 하지만 그 제도 자체 

에서 물론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선택진을 부 

여해서 그 다음에 그 받는 학교에서 선수 재 

질율 보고 자기네 선수 티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딜되는 사람은 다시 자기가 원하 

는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할거 

아니겠느냐 이런 애깁니다.

그에들이 이걸 무작정 그냥 정해놓고 그냥 

선택의 기회도 안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원 

칙적으로 언론이 무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계열별 진학제도의 원칙에는 

동감을 하되 그 제도가 좀 보완율 요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말을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다면은 

이것을 더 보완해서 일차적으로 선수들의 의 

견도 들어서 그네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주는 

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닌가 

또 기본핀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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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딴 양해로 의견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예

⑩ 의장 김영세

답■변은 굳이 이야기를 안해 줘도 종습니다.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연구하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장충호위원 거수》

⑯ 위원 장충호

시간이 많이 가지않을까 삼가를 했는데 질 

의가 붙나는 모양인데 질의문만 제가 중등교 

육국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덕성회복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에 

게 책을 및이 읽히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나 

오셨는데 말하자면 참 명심보감■이라든지 나 

중에 사서삼경이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 

론 국장님께서 사서삼경을 읽어 보셔서 아시 

겠지만 거기는 이 충효 이외에 정치, 경제,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당한 한문지식을 가지고 본 사람도 물 

론 요즘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속이 깊은 뜻은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충 효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나라에 충성하 

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뜻은, 깊은 뜻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져야 되 

지 않을까 선생님이 필요한거 학교가 밀요한 

거는 바로 그런점에 있다고 봅니다.

책만가지고서 뭐 한다는 것은 학교고 선생 

이고 필요없죠. 그래서 효도，말하자면 어 

떻게 효를 하는지 효다 그거를 여러가지 연 

구를 해서 실제 아이들을 깊이있게 가르쳐 

춰야하는 나라에 충효하는 것도 꼭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게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예를 들어서 말씀드 

린다면 법을 입법하는 그 근본적인 입법취지 

그 입법취지를 알고 법을 집행해야만이 올바 

른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 사서삼경까지 국장 

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의욕이 뭐라할까 과 

다하다 할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거고, 가 

만히 명심보감이라든지 또 부모은중경같은 

거 알기 쉽게 하는 것도 또 깊이깊이 이렇게 

새겨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아이 

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 

을 드렸습니다.

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장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 

다 동원이 되고 학생과 선생님이 가슴과 가 

슴, 마음과 마음, 손과 손이 서로 접하는 그 

런 가운데서 감화를 줄수 있는 자료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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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요즘 학 

생들이 사단칠정 같은 그런 감정이 없습니 

다.

그런 것들을 조치해서 그렇게 감화를 줄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질문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집행 

청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들 휴식시간을 넘 

기면서까지 수고하시는데 이왕 진행된 거니 

까 이제 얼마 남은 시간 좀 참아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재희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독지가에 대한 미오방안에 대해서 답변율리 

겠습니다.
교육독지가에 대하여는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교육 유공자로 추천을 

하거나 또는 송덕비를 건립하고 이분들의 뜻 

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나 이런데 훙 

보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송덕내용을 학교 연역지로 기 

록해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는 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소홀히함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말씀하신 독지가 예우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은 다수인에게 해 

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정에 대해서 한번 검 

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으로 질의하신 에산편성이 

라는 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 

하는데, 그 이에대한 운영방안과 1억원이상 

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시설사업비 집행내역은 

교육비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연차계획 

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써 사업 왼:공을 위해서 

계속 투자가 불가피하거나 사업이 추가시행 

을 통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교육여건개선사업, 또는 

교단지원사업에 재투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율 한다면 장기 

간 시일이 소요되고 적기집행이 곤란하며 학 

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확보둥 예산을 동일 

목적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예산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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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능률성이 초래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있어 

서 예산집행의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의 승인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사용범위는, 당해 교육청 

예산잔액을 당해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왼 재정집행내역을 배부해 드릴테니 유 

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의 기본운영비및 교육과정운영비 배분 

은 ‘94년 7월달에 저회들이 국민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학교규모별로 총 60개 학교를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및 교 

육과정운영비및 집행실적을 분석을 해서 배 

분한 내용입니다.

이건 배분비율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봐가 

지고 동비율에 의해서 에산차이는 분류하여 

편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기본운영비및 교육과정운영비는 

세세항으로 분류하기 위한 성질별 분류이지 

새로운 과목의 신설은 아닙니다.

동일과목간에는 전형절차 없이 집행 가능하 

므로 반드시 이 비율을 지켜야 할 성질은 아 

닙니다.

예산집행은 전진을 학교장 재량으로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교재교구의 확보는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희들이 탄단하고 있습 

니다.

이의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감사나 또는 장 

학지도를 통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다만 학생교육에 직접 관련있는 교구구입비 

둥 교육과정운영비로의 집행, 중액되도록 지 

속적인 저희들의 노력과 지도를 하겠다는 것 

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진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 

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필수시 

설이 부족함■에도 현장시설에 에산율 투자하 

는 이유에 대해서 담■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현핑■을 보면은 필수시설인 보통교 

실은 저희들이 기준수를 보조해서 100% 확보 

하고 있고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관리실및 

보건위생시설둥은 기준수의 6(까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연차적으로 학교실정 

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축토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시설인 강당, 체육관 둥은 전체 기본적 

인 교육시설에 비하면 1% 수준에 못미치는 

현상입니다.

능촌지역및 도심지 공동화지역의 학급감소, 

과대학교로의 학교시설여건 부적합둥으로 특 

별교실 둥을 전체학교에서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현장교육시설도 필수시설의 10(切 완수 

후에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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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일정률의 비율에 따라서 현장시설도 보 

유룰 해서 균형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덧붙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고압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혁풍위원께서 질의하신 탈의 

실, 샤워실，휴게실둥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 

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상 교사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관리실, 보건위생실 

둥으로 구분이 되！서 본청에서는 연도별로 시 

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교실 전체를 

감안해서 작성을 하고 휴게실, 탈의실, 샤워 

실둥 보건위생실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 

산을 확보해 가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진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 

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 

을 울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측에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 

니다.

다만 요전에 신문지상■에 보도한 내용을 보 

면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5%씩 내고 

있는 비용부담을 7%로 1,抄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사정을 더받는 연금으로다 

가 충당을 할까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 

용은 저희로써는 답변을 더 확실하게 드릴수

없는 실정임읊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그러면 관리국장소관 보충질의하실 분, 보 

충질의 하십시요.

(이재희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⑩ 위원 이재희

교육의 독지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이양남할머니 장례식에는 마땅히 본 

청 국간부가 와서 조문을 하고 누가 있더라 

도 교육감 조사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이라고 보고. 내년 1주년 추도식을 대 

대적으로 거행한다고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참 

고를 해서 교육감님이 참석하시고, 조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및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원 예산실적에 대한 걸 보았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은, 같은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청주교육청인데 신축단가가 

어떤것은 3천, 청주 수곡국민학교는 신축교 

실 3,200만원인데 또 가경동중학교는 4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 

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천에는 남천국민 

학교 부실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신축하는 거 

에 비해서 거의 50%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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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수리는 대개 신축의 어느정도까지 들 

어가야 효과적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오며 

는 아주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한 

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도 일부는 수정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읊 드리면 제천 남천국민학교는, 이게 

좀 별관을 수리를 하는데 별관은 남향이고, 

본관은 서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고 별관이 앞으로 아래충 

에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다가 급식소 

를 차린다고 그러는데 남향인 그 교실에는 

급식소를 세우고 서향인 교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차라리 다 완공되 

지 않았으니까, 사실 사업계획읊 변경하는 

지시를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덧붙여 또하 

나 교육감님 , 국,과장님 다 계셔 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무부는 서울의 

그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70년대 20억 드린 

거를 1,500억원을 들여가지고 남산 복왼사업 

으로 폭파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천국민학교는 작년에 절호의 기회 

를 놓쳤습니다.

이 18개 교실의 개• 보수비용이 나왔는데 이 

게 필요없다고 에산을 반환을 하고 금년에 

보수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고대 말씀드린 대로 별관이 남향이 

고 본관이 서향여, 그러면 빨리 이런데는 본 

관을 남향으로 바뭐져야 하는 공사를 해웠어

야 되는데 엄청난 착오가 있었는데 정정할 

그런일은 없는지 묻고, 이상입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이재희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단가, 청주 

교육청의 단가가 달른거는 그건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에를 들어서，3충의 지금 건풀 있는 거를 4 

충으로 율린다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다시 

기초를 해서 올린다든지 하는 게, 단가변동 

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국민학교 보수비 책정은 이 

게 반도 안된다고, 신축비의 반도 안된다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노후도에 따라서 원칙 

으로 보수는 50% 이상이 넘어가면 보수를 하 

지 않고 개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50%이하라 보수가 이루어 지게 

되는 겁니다.

⑩ 위원 이재희

아니 그게 지금 3억 2,990만원은 보수비로 

18개로 나누면 교실당 단가가 보수비가 

1,8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급식소 보수 

는 별도로 또 개정을 하고 있다 이거여, 그 

럼 이거보다도 더 많으면은 신촉되는 초부터 

금년에 그 4천만원에서 8을 곱하면 3,600인 

데 3,600의 절반인 1,800보다도 높이가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⑯ 관리국장 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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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저희들이 제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 

한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믿고 이걸 해주는 거지, 여기서 우리 

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며는 그거는 안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율 

이렇게 하겠다고 율라오면 저희들이 숭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천교육청에서 자기들 

이 이러한 사업내용을 갖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내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희

아, 글쎄 내용은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상 

급관청이다. 이거요.

상급관청이면 그 하급관청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경에 들 

어왔으면 더 이걸 승인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서 어차피 계획서가 올라오 

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하 

는 마당에서 이런게 지적이 됐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남천국민학교 보수공사는 하도 말썽이 많은 

데라 저희 직원을 일부러 파견까지 해서 확 

인을 해가지고 이러한 비용이 든다해서 승인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일부러 제가 이건 안되겠다. 

나가서 확인을 해라 해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시켜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⑩ 위원 이재희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안낫습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6년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수비를 주었더니, 아 개축비를 주었더니 

못하겠다고 반입을, 반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 

다.

다른데는 돈을 딜라고 하는데 너회들은 주 

는 돈으로도 못하느냐, 그랬더니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후에 보수를 한다고 이걸 올려놈니다.

그래, 어떤 행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갖고 저는 문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랬다가 사 

실은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내용인데 

일관성있는 행정을 제천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저희들 입장에 서있어요.

•  위원 이재희

지역 교육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지적 

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리를 해가지고 남향 

교실을 급식소로 쓴다면 본관에서 별관의 급 

식소마는 다른 교실을 이용하는 것을 별도로 

지시틀 할 수 없는지.

⑩ 관리국장 신재철

여】, 그거는 저회들이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작년에 제대로 착공이 안됐고 타당성이 인 

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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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김영세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죠. 국장님께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이위원하고 앞 

으로 개별적으로 의건 교환을 하세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

《김광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김광수위원 

⑩ 위원 김광수

지금 제천의 이재희 교육위원님이 지역교육 

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 

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축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렸 

더니，그걸 안하고 올해와서 다시 돈 타간다 

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 

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개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 

다.

•  위원 김광수

그렇다면 책임을 지야지요. 책임을 지우야 

죠.

⑩ 관리국장 신재철

그 문제는 이미 행정적으로.........

•  위원 김광수
개축을 하라고 상당한 예산율 렸는데 필요없

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도로 하겠다는 그런 

교육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어디 이런거가 어디있어요. 그럼 그냥 쓰 

면 그냥 웠다는 것은 이거 한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아 저희들이 사유를 받고 다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체계가 일관성이 있게 거

의.........

⑩ 위원 김광수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 안일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교육청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낼수가 어디있 

어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볼적에 개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해보라고 했 

는데요. 그 필요없다고 하는 그러한 안일무 

사한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이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묻습 

니다.

어떻게 이런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⑩ 교욱감 정인영

그 문제는 보다 정확한 진상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⑩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예, 원혁풍위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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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  위원 권혁풍

학교시설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별교실이 1,342교실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이고, 고등학교가 469개가 

부족한데 이는 학교당, 학교당 고등학교가 

몇개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 

교당 평균 2,3개의 특별교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어졌든 특별교실이 태부 

족인 상뱀니다.

간신히 교실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렇게 

특별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전일제 특활 

율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이 

런 교실도 록별교실도 없는데서 어떻게 전일 

제 특별%동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없는 활동은 이건 우리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시설에 편장시설의 투자율, 비 

율이 먼저 교육감님의 진장시설 투자율을 

10*를 보고 넣으신 것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기초실에 먼저 투자를 해서 된장시설이 

1〇»라면 이를 5* 인하하여 나머지는 기초시 

설에 보다 집중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전일제 

특활이라든가 특별활동을 좀더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돼서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없는가 ?

⑯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 자체교실은 시설관리기준령이 바위어 

서 학교로 이 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실이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권장시설 

율 5었로 낮춘다 하는 거는 정책적인 답변이 

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못하겠고 앞으로는 

이 문제는 특별교실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 

력올 다하도록 그러한 에산편성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어떻게 이해 됐습니까? 핀위원님 그러면 보 

충질의 더이상 없으시죠.

《진벽풍위원 “예” 하고 말함)

에, 됐습니 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주교육장.

(청주교육장 발언대로 나옴》

•  청주교육장 전태식 

청주교육장 전태식입니다.

이상일 교육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 

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익•생수용 문제로써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내년 3월 1일, 교동 

국민학교를 이전한다 해도 지금부터 내년 2 

월 말까지 이주해온 학생들의 수용문제와 또 

한 교동국민학교로만 학생수용이 문제가 없 

는지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풀으셨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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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95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수 

곡국민학교는 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창신국민학교 

와 인접해 있어서 학구문제로 주민들이 진정 

둥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용암동으로 전입해 

온 학생들을 우선 용암동 학구인 청남국민학 

교와 운동국민학교로 각각 수용했다가 내년 

3월 i 일 교동국민학교로 학구를 조정할 계획 

이며, ‘94년 11월 22일 현재 청남국민학교의 

203명, 운동국민학교의 39명, 총 242명이 

전학을 하여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9일 완공하여 이전 개교 

하는 교동국민학교는 관리실을 포함해서 50 

실을 신축하여 전입해오는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과밀학급이 예상되지만 

’ 96년에 36학급인 2개 국민학교를 용암지구 

에 신설하게 되면 용암택지내에 에상되는 

5,200여명와 국민학교 학생들의 수용에 차질 

이 없을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수곡국민학교 학구문제에 

대하여 답변율리겠습니다.

36학급 규모의 수곡국민학교는 산남 1의 2 

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과 과대학교인 창 

신국민학교와 산남국민학교를 분리하여 학생 

을 수용코자 신설되므로 내년 3월 1일, 수용 

을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구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남국민학교 

학구인 수곡동 63동에서 70동까지의 80동 

1,460세대 인구 1敗명을 줄여서 학생은 597 

명을 수곡국민학교로 조정을 하는데에 이곳 

주민들을 수용하겠습니다.

창신국민학교의 학교인 개신동 8동 8개통 

1,232세대에 4,222명은 학생이 378명으로 지 

정되고 있으며 수곡국민학교로 조정할 계획 

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대의 민원율 제기하였 

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창신국민학교보다 수곡국민 

학교가 통학거리가 3백내지 4백미터가 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기존의 학교 

에서 전학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부담심리 

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구조정대책을 다음과 

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구조정문제로 여러차례 수곡국민학 

교의 훙보와 주민들의 설독, 이해를 구했습 

니다마는 ‘94년 11질 28일, 어제 3시에 개신 

동 8개통 학부모 34명과 교육청에서 네사람, 

창신국민학교 교장외 세사람 둥이 창신국민 

학교에서 수곡국민학교의 통학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의건은 개신동 8통 800통 지역이 1년내 

지 2년전에 이주, 정착하였기 때문에 자너들 

이 한번 전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학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고학년은 제자리에서 졸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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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학년은 옮겨가는 안도 의견이 나왔습니 

다.

그리고 또한가지 안은 기존의 학생들은 창 

신에서 다니고 앞으로 신입학하는 학생 120 

여명에 대한 것은 수곡국민학교로 가는 안도 

의건을 제시한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위반자에 대한 환원조치 둥의 

과정을 거쳐서 익■생들이 수곡국민학교에 갈 

수 있도록공 학구조정에 노력율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됐을 때에, 학부모듈의 걱정은 

통학거리가 멀고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시설의 위험소지가 예상된 

다는 의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시청에 인도개설 보도블럭을 

설치,포장해 줄 것과 가드라인을 설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시행.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 수곡국민학교에 좋은점율 계속 

훙보하여 많은 학생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공, 국민학교 통학지역을 내년 1월 

20일까지 청주시 각 통장에게 통보하도록 되 

어 있는 바, ‘94년 12월까지 지역주민 및 

유돤'기관 의건을 들어서 학생수용계획율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만한 수용계획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뭐 보충질의.........

(이상일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⑩ 위원 이상일 

보충질의 하겠습니 다.

지금 교동국민학교만으로는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95년후에 용암지구에 2개의 국 

민학교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죠?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예 , 옹정국민학교하고 옹암국민학교입니다. 

•  위원 이상일 

학교 부지는 책정이 돼있죠?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말일이예요.

⑩ 위원 이상일

그러면 앞으로의 그쪽에 대한 학생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에, 5,200명은 무난히 수용이 됩니다.

출 위원 이상일

그 음 25일 그 창신국민학교하고 수곡국 

민학교 학구조정때문에 공청회를 한거로 알

고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지금 말씀드린 동학거리가 멀다. 교통의 위 

험성이 있다. 한 1년내지 2년전에 한번 전 

학한 경험이 있는데 또 보낼 수가 있겠느냐, 

요런 말씀들이 의견이 있으시면서, 반대로 

전학년을 옮겨가는 거, 그 다옴에 고학년 놔 

두고 저학년 어린이 가는 거, 또 하나는 기 

존의 학생들은 놔두고 1학년 120명만 옮겨가 

는 안. 이러한 둥둥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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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충분히 접촉을 해서 좋은 학구운영 

하고자 합니다.

⑩ 의장 김영세

내가 청주시 출신 교육위린이기 때문에 내 

가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에, 우선 루자순위가 지금 시급한 것은 용 

암동 택지개발지역이지 이 수곡동 산남동에 
는 아직 아파트가 다 완성이 안됐어요. 그 

러면은 아직 충원도 안되는 학교가 미리 된 

거 아니냐, 그래 투자순위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수 

곡국민학교 모집정원이 다 차겠느냐, 지금 

학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 

아파트 전허 안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파트 

준공이 안되! 있어요. 이렇다면은 오히려 그 

투자순위의 완전히 순서가 를렸지 않느냐, 

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 

요.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에, 지금 수곡국민박■교에는 산남 제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590여명이 되겠습니 

다.

이거는 4월과 5월 전에 입주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국민학교하고 산남국민학교는 

과대과밀 학교입니다.

산남국민학교는 60학급 2,210명， 창신국민 

학교는 61학급 2,740명입니다.

그래서 산남국민학교에서는 이미 570여명의 

학생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 

로 옮겨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년 초에 

개교일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그러니까 산남국민학교는 이러한 민원이 없 

어요?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에 ,  거기는 더 보내달라는 그런 얘김니다.

왜그러냐하며는 시청각실 생기지, 또한 급 

식소가 생기지 산남국민학교, 급식소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도 떠가 주세요 하는 사람 

도 있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그러면 내년에 수곡국민학교 전수 인원이 

다 차게 되겠습니까?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창신국민학교에서 한사람도 안준다 라고 그 

러면 1,200명이 모집인원이 될 것이고, 창신 

국민학교에서 일부 120여명을 준다고 하면 

1,300명이 늘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창신국민학교 학부형들은, 지금 학생들은
전학율 하지말고 .......

뽑아달라.

•  청주교육장 전태식

뭐 그거와 관련한 것도 있고. 저학년만 데 

리고 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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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상당히.........

⑩ 의장 김영세
또하나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명이 말이죠. 산남국민학교하 

고 수곡국민학교가 교명이 바핀것 같아요. 

그리고 산남국민학교는 오히려 수곡동에 소 

재해 있고, 산남동에 소재한 이 산남국민학 

교가 저, 수곡국민학교로 되어 있어요. 교 

명이. 그래 이것율 바끝 옹의는 없느냐 이거 

에요. 이게 지금 지명이 각기 위치가 교명이 

혼돈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느끼지 

않으세요?

⑩ 청주교육장 전태식 

에 품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산남국민학교에는 우체국, 지서，모든 

기관이 산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 

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남 주민들이 왜 우리 

가 수곡이지 산남으로 되느냐, 이거 고쳐주 

시오, 수곡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고간 

사실율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남국민학교에는 졸업생들이 

3회 배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고 아 

직 저희들 감독청인 도교육청에도 의논올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좋은 결과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에, 이건 조금 검토할 파제가 산남동에 있 

는 학교는 수곡국민학교로 되고, 수곡동에

있는 학교는 산남국민학교가 괘 있어요. 

이거는 지명상으로 바피줘야 돼요. 졸업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뭐 

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참고로 하겠 

습니다.

⑩ 의장 김영세 

또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 “예” 하는 위원 많음)

《청주교육장 발언대로 나옴》

그럼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읊 마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타 다른 말씀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 다.

우리 휴식시간율 넘기면서까지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다른 회기에 비해 비 

교적 많은 기간이지만 많은 건수의 의안율 

신중하고 철저하게 질의, 의결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당초 제출된 4건의 의안 이외에 추가로 제 

출된 4건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서 활 

발하고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기관 

에서 제출되는 의안이 七중하고 계획성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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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43회-재3 차]

경우외에는 각종 안건이 집회공고 후에 추 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가로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 (13시 48분 산회)

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그러면 이것으로 제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 시 48분 패회)

公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진혁풍, 장충호.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정인영,
중등교육국장 박춘옹,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사회교육체육•파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초등교육국장 김태갈, 
공보담당관 정금육,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행정과장 이기수,





병 현 ) 議 事 B 程 (案)

第 43 回 忠 淸 北 道 敎 留 委 廣 舍  (臨 時 會 》 1994.11.25 시 1.29 .<5일간)

0  1 1  ■  案  件 1  #

9 4 . 1 1 . 2 5 ( g )

n  ： 0 0

1 4  ： 0 0

교 육 위 원  업 의  혁 《교 육 위 원  실 》

然 개 회 식

【 제 1 차 본 혁 익 개 익 }

1 .  제 4 3 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외  임 시  회 회 기 결 S  익 .건

2 .  관 계 공 무 원  公 석  요 구 의  건

3 . ；5  청 북 도 십 업 게 고 등 학 교 3  동 심 습 소 실 치 조 례 空  개 정

소 례 안 제 안 성 연

4 . f j  **1 도 도 서 관 성 치 잇 시 5  에 관 한 조 왜 含 개 g  례 인

재 안 설 명

5 .  제 천 도 서  관 이 전 계 위 인 재 인 설 영

6 .  난 쯘 도 시 관 이 진 계 헉 안 -Mi ? i  선 명

7 . 영 S  도 서 관 이 전 계 척 안 제 안 설 명

8 . %  S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래 중  개 정  조 례 안 제 안 설 영

9 .  ' 9 4 .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제 6 회 변  경 계 획 안  제 안 설 명

1 0 .  ' 9 4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1 1 .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 제 1 차  본  회 의 산 회 ]

^  소 위 원 회 # 동

〇 지11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회 기
1 1 . 2 5  시  1 . 2 9  

< 5 일 간 》

n  . 2 6 《토 )

-  1 1 . 2 7 ( 일  )

【 본 회 의  휴 회 】

法 소 위 원 회 활 동

〇 제 2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 1 .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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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程 ( 案 )

第 43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4.11.25 (5일간)

! B 1
1

i  1  1  f t 1  #

i
1i

n . 2 8 《월 )

! ] ：0 0

[  제 2 차 본 회 의  개 의  】

1 .  교 육 행 정 에  관 한  질 문

【 재 2 차 본 회 의  산 회  ]

졌 소 위 원 회 황 등

〇 재 3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n  . 2 9 《화 )

n ：oo

【 제 3 차 본 회  으卜 개 의 3

1 .  충 청 북 도 실 업 계  고 등 학 교 공 등 실  습 소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익 결

2 .  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익 결

3 .  제 천  도 서  관 이  전 계 획 안  의 결

4 .  보 은 도 서 관 이  전 계 획 안  의 결

5 .  영 등 도 서 관 이 전 계 획 안  의 결

6 .  중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의 결

7 .  정  4 .  공 유 재 산 관 리 계 위  제 6 회 변 경 계 획 안  의 결

8 .  정  4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톡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 화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의 결

9 .  교 육 행 정 에  관 한  질 문 《계 속 》

10 .  기 타  안 건  처 리

【 제 3 차 본 회 의  산 회  】

※ 펴! 회



의안번호 제 4기 너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m . i  우 •

( 제 斗서 희 )

충 청 북 도 A■ 계 고 등 학 교 공 동 ■ 소 ■ 조 ■ 개 정 꽤 안

| 제 1■■ —# 
i  Ar 충 청 북 도 —* o y% !Jil 자 손 !

| 제출년월일 1994. 11 • f/> . i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으1 와 서  /
번 호 다多 W

제출년월일 : 1994.分 . " j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1개소1  추가토 설치하여 , 공업계고등학교 

익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용능력 

향상응 도모하고,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 • 학습능력의 

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署 층북공업고1•학교 (청주시 가경동 66ft번지， I 

에 추가로 설 치 함 《안 별표). |

n  M ? 7 \  !
一  ’ 0 匕 시 I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지가 m 〇G- SS7. ’ 94. I ], 3.) I

j i 닷 붙임

참고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〇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덧붙임



0 예 산 조 치 상 황

j 구  분

; 다 -il I

자체예산

항.. 옥 [  ；긍 ... 액 … ; HI 고 |

기자재구입 | 734, 185, 000원 |
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U ______________ _________ 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비  — ______________________ 미   

: 운 영 비 ; 13,830,{■ 원  ’ 95. 예산에 계상 ’



충청북£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실 업 계 고 등 학 교  공 동  실 습 소  설 치 조 례 중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별 표 ]  을 별 지 와  같 이  한 다 .

부 칙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하 도 I . 충 북 공 업 고 등 학 교 에  설 치 된  〇 동 실  습 소 는  1995년 

3월 1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영 칭 설 치  학 교  I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동 32

충 정 북도공 업 계 고등 학교 
공놓실습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_ }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 

충북공업고등학교 § 청북도 청주시 가경등 666



참 고 사 항

□ 신 •구조문  대 비 표 : 덧붙임

□ 교육부 교육가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 본 : 덧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명칭및위치

; 명 칭 : 설치학교 i 위 치

! (I 생 략 |)
I 4 ** I, 녜아

 ̂ AH m  ) \ / A« | )

: ! 1신설).. : (신ᅳ설!

개 정 안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명칭및위치
Cf3S3CSS3SSS9S3；SS3f'3SesSSaiSS=E=：£(S；S3£SS5SS5£aSS

명 칭 j 설치학교 | 위 치
_  -  — … l __ ?

( 현 i 행과 같음 I )

헌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융
호분고어 

- S£ Z ~Lxa„ tai,,l j
피 [ 호  ；

_...혹 청 북i 

카송 § 656

부 칙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하 되 ， 충 북  

공 업 고 등 학 교 에  설 치 된  공 동 실 습 소 는  1얘 5 

A3 3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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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O ' 인 서

지기 12200-887

과기 81330-786(̂ 4.9,7) 토 제출?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승2 

신청이I 각!.하여 지방교육자치_관한법■ 저14ᅵ조제21의 규정d 하라 다음과 같〇1 승2

1994. 11.3 .

교 〇 장 21

스 이〇 匕
어Or
C

설치목적 공업계고등학교한생 및 교원들oil거i 최신첨단 산2기자재의
고드시스으 토하社 사〇|혀자〇i j y 이 저 
O  O  S  O  2 O  4  어 L： U  C  O  m  Ai H

새로운 교？프로:큼의 개발과 교스 호
향상사 키고

« 신장

2. 명 칭 충청북도공21고등학교공동실습소

3.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66(충북H 그〇 t

4. 시설규모(계획) ：건물1,032m (CAD 외 3개소)

5. 개관예정시기 : 1995년 ■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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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3>

의안번호 제 tp广 ：‘  호

으I 결

년 월 일

1994. / /  . 그f  .

(제 if서  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 1 . 17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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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철 I  中厂 〉

제출년월일 : 1994. 1 1.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〇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 합병으로 

번지를 변경함.

〇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평도서관을 설립함.

0 경기도남양주시 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등에관한법률 (법 룰 제4,774 호，’ 94. 

8. 3.) 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관 및 야영장의 주소률 변경함.

□ 주요골자
〇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이용자의 편 

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〇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번지중 년 니 -"을  니8-6•으로 함 (안 별표 

〇 증평도서관을 신설함 (안 별표 1).

〇 중원도서관의 위치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함 (안 별표 1).

〇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 1] 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께천시 •로 함 (부칙안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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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 거
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를 제41조제1항 (교육기관의 설치)

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를 제41조제2항 (설치 승인)

〇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 승인 (지기 12200-887, ’ 94. 11. 3.)

〇 도서관및독서진흉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 육성등)

〇 경기도남양주시 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774호)

n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〇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불임 

0 증평도서관 설립계획서 : 덧붙임 

ᄋ 교육부 증평도서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 덧붙임 

ᄋ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05



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8조 를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저I S 조 ( 휴 관 일 )  도 서 관 의  정 기 휴 관 일 은  교 육 감 의  승 인 을  얻 어  도 서 관 장 이  정 하 도 I ， 이 용  

자 의  편 리 를  최 대 한  고 려 하 여  정 한 다 .  단 ， 관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휴 관 일  

을 조 정 할  수 있 다 .

[별 표  을 별 지 와  같 이  한 다 .

부 칙

①  ( 시 행 일 )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②  ( 경 기 도 남 양 주 시  등 33개 도 농 복 합 형 태 의 시  설 치 등 에 관 한 법 를 에  의 한  다 른  조 례 의  개 정  ) 

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별 표  1} 의 위 치 난 중  ’ 중 원 군  -을  " 충 주 시  ‘ 

로  하 고 、 제 천 군 11을 ' 제 천 시 ” 로  한 다 .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총 ᄎ나 ^ 5  〇 fcd r~* :*〒 노 중 앙 도 서 관 충북 청주시 사직2동 38 - 6
츠 지
S  T 학 생 도 서 관 충북 충주시 성내동 1S2

중 원 도 서 관 충북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130 - 3

제 천 도 서 관 충북 제천시 하산동 103
天나〇 원 도 서 관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 - 3

보 〇 도 서 고용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90 - 1

오 ~ᄀ 천 도 서 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여〇 동 도 서 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7 - 25

진 천 도 서 관 충북 진천군 진천음 읍내리 350 - 2

괴 산 도 서 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 - 12

즈〇 〇 도 서 관 충북 괴산군 증 〇 욥 증 〇 리 1044 - 2
. 〇 성 도 서 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그
C〕 왕 도 서 관 중북 금왕읍 무극리 53

단 양 도 서 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03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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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U 신 • 구조문 대비표 (1), ⑴

□ 증평도서관 설립계획서

□ 교육부 증평도서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U 관계법령 발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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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 대비표 (1)
(충청북도도서관설 치 및 사용에관한조례)

본____________________1 ___________________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휴관일) ①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월 17일

③기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공휴일(일요 

일 제외)과 월요일로 한다.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 

을 조정할 수 있다.

제1)조 • 제 !7조 (생략)

쓰 론 안

제 i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저18조(휴관일) 도 세 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 

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도I, 이용자 

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ᅳ 제 「조 (헌행과 같음)

부 칙

必 ( .시 행 일 )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 경 기 도 남 양 주 시  등.'0 개 도 농 복 합 형 태 의 시 설  

치 등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한  다 른  조 례 의  개 정 ) 

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별 표  l j  의 위 치 난 중  ' 중 원 군 • 을  11충 주 시  • 로 

하 고 , '제 천 군 ' ’ 을 게 천 시 " 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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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i별표 lj

여 치〇 〇 우I 치

중 〇 북 노 중 앙 도 서 관

• • • 613-8

( 생 략 、 ( 생 략 )

중 원 도 서 관 기이기
' * . ■方선군

괴 산 도 서 관 ( 생 릭 )

! 신 설 ( 신 설 )

( 생 략) ( 생 략 )

개  정 안

[ 별표 사

여 大 i〇 〇 위 치

* * * 3 8 ~ 6

(tsiBW Til 가 으 i\ iJ 〇 丄-r ih n (현행고} 같음)

- • • 충주시

(현행과 같윰)

증 평 도  서 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K U 4-2 번지

(현행과 같음) |헌행과 같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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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 대비표 (2)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되는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1조 - 제 15조 (생략) 제 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i 별표 1] 【별표 1}

여 치〇 〇 우1 치 명 칭 우1 치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 생 략 ) (현행과 같음)

중 원 학 생 야 영 장 ^  OI. . . .  건션 . . . . 충 주

A 1 ...............

제 천 학 생 야 영 장 . . . .  제천 . . . .  제천

- 균.................. 시 ...............

( 생 략 ) ! 생 략 )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증평도서관 설립계획서

1. 설립사유
處

괴산군에는 읍지역이 괴산읍과 증평음이 있으며，괴산읍에는 도서관이 있어 지역 주민 

둘이 이용하고 있으나，증평음은 괴산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8,327영의 학생과 31，9새명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 

기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임.

1 모 저
-  n  기

문화시설이 없는 증평음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증평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면학 공간 

을 확보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 

육에 이바지하고자 함.

.1 명 칭 :  증평도서관

1 위 치 : 충청북도 과산군 증평읍 증평라 번지

5. 시설면적

〇 부 지 : 992 m:

〇 건 물 : l，038.5 1m2

- 지하 56.25m ， 1층 483. 75nV. 2층 498.5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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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현황

구 분 열 람 실 I 서 고 : 시청각실i { \ 관 리 실  기 타 비 고
수 량 4 실 I 1 실 1 실

(390m:) (144.6m:) (42m3)

2 실 i

(90nf) (371.91m:)

I 연간예상 이용자수 : 7M1 평

8. 착 공 일 :  m  1 6.

9. 준공 예정일 : 1994. 12. 31

10. 현재공정 : 골조공사 완료. 벽바르기 및 문틀공사 중

11. 열 람 석 : ■ 석

1L 개관 예정일 : ■ 년  11

I I  정원 확보계확

구 분  인 원 확  보 계  획 〇| 고

행 저〇 직 1 자 체  책 정 교 육 행 정  6급

사 서 직 2 사 서  7급 ， 9급

기 〇 직 1 자 체  조 정 기 능 직  K )등 급

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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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요재원 확보계획

〇 부 지 :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증평국민학교 관리)

〇 건 축 비 : 7 9 8 , 4 1 1 천원 (국비 2 2 0 , 0 0 0 천원，도비 578,  42 1천원)

〇 운 영 비 : 仏 8기천원 ('95. 당초예산에 확보)

K  서 SI 바버
니. E U O  b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토지에 증평출장소가 건울을 신축(내부시설 및 도서 포함)한 후 

충청북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함.

16. 지 적 도 : 별 첨

17. 건물평면도 : 별 첨

* 1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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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12200-887 충청북도교육감

시화 _00-11쎄9.29)로 재출한 증평도시3 설치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 

교육자치에{년법i  m n m  얘에 파라 매복 같이 승0니함.

1994. 11. 3.

i 육 부 장 3

승인 사 〇

1. 실치목적 : 지역巧과 태!으| 교육.문화활동 공간 확충

2. S 칭 : ■g 도서 3

3. ?| 치 ： 충청북도 과산군 증평읍 증S리 1044-2

4. 시설규모(계⑷ ： 부지 992ni, 건■ 1,038.5m, 열람식 ■식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41조 ( 교 육 기 관 의  설 치 ) ① 교 육 감 은  그 소 관 사 무 의  범 위 안 에 서  필 요 한  때 에 는  

대 통 령 령  또 는  당 해  시 • 도 의  조 례 가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교 육 기 관 을  설 치 할  수 

있 다 .

③ 교 육 감 이  저U 항 의  교 육 기 관 을  당 해  시 • 도 의  조 례 로  설 치 하 고 자  할 때 에 는  

교 육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한 다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21조 ( 공 공 도 서 관 의  설 립  • 육 성  등) Q 국 가  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는  지 역 사 회 의  

정 보 제 공  및 문 화 발 전 과  평 생 교 육 을  위 하 여  공 공 도 서 관 을  설 립  육 성 하 여 야  한 다 .

□ 경기도남양주사 등33개도농복합형태 의 시설치 등에관한법률

제 4조  (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등 의  설 치 ) ① 충 청 북 도 의  충 주 시  • 제 천 시  • 중 원 군  및 제 천 군 을  

각 각  폐 지 한 다 .

② 충 청 북 도 에  충 주 시  및 제 천 시 를  각 각  다 음 과  같 이  설 치 한 다 .

[ 시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 _ * 1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폐 지 되 는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일 원 과

; 충 주 시
| . ； 중 원 군  일 원  !

: 저U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폐 지 되 는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일 원 과
I 제  전 시 j
! ! 저1향 해



부  칙

제 1조 ( 시 행 일 )  이 법 은  1995년 1월 1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조  ( 경 과 조 치 )  ① 이  법 시 행 당 시  이 법 에  의 하 여  폐 지 되 는  시 와  군 ( 이 하  '폐 지 시  • 

군 " 이 라  한 다 ) 에 설 치 된  동 과  읍 • 면 은  각 각  이 법 에  의 하 여  설 치 되 는  시 (이 하  * A j  

설 시  " 라  한 다 ) 의  동 과  읍  • 면 으 로  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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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정 4)

의안번호 제 十、广 t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 . x f  .

《제 나서 회》

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3 ■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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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도서관이전계획안

걸 S  Z서 니
제출년월일 : 1994. 11. 노/.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이전 목직 및 사유

0 공공도서관온 지역주?]을 위한 각종 지식 • 정보익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〇 현재의 제천도서관은 제천시 소유 •제천문화회관•의 3,4충에 위치하고 있어 

운화회관의 각종 행사시 소음이 심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현관 사용이 

통제되는 등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〇 제천도서관을 ’ 95 . 3. 1. 폐교되는 청전국민학교 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제천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제천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전시기 : '95. 10월중(예정I
3. 위치

〇 이전위치 : 충북 제천시 청전동 470번 지 《현 청전국교 부지》

〇 현 위 치 : 층북 제천시 화산2동 103번 지 《제천문화회관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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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〇 제천시에서 ’ 95년도 에산으로 매입토록 협의가 이루어져 제천시에 매각 예정

5. 현 도서관 시설현황

0 부 지 : 제천시 소유

0 건 물 : 1,190m*

0 시설현황

구 fc=f
ir 실수 면 적 (비 좌 석  수 비 고

열 람 실 3 673 420

사 무 실 t 的

휴 게 실 1 46.2

계단, 기타 404.8 화장실, 계단，장고 등

계 1,190.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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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 도서관 시설계획
〇 부 지 : 2,600irf 《현 청전국교 부지》

〇 건 물 :  2,561.43i t f {1충 : 1,389.19i r f . 2충 : 1,172.24i r f )

〇 시 설

구 t=iIE 실 수 면 적 I n f 》 좌석수 비 고
Q 반 1 485.06 150

열 고 1 272.75 98
소 년 1 222.75 130

0 동 1 270.68 95
람 점자자료 1 79.12 17

실

入\ m m 1
1

55.86
104.63

17
30

계 7 1,490.85 537

시 청 각 실 1 125.3S

집회 전시실 2 100.80

움 악 감 상 실 1 62.00

체 력 단 련 실 1 57.89

사 무 실 1 117.70

당 직 실 1 36.00

전기 기계실 1 99.97

계 단 • 기 타 470.87

계 2,561.43 537

I  정원 운용계획
구 분 현 정  1 소요정원 버교증감 비 고

행정직 3 3 * 거 존 정  원 활  용

사서직 2 2 * 醫

기능직 5 5 • ■

계 10 10 •

* 1 2 4 -



I  소요재원 확보계획

〇 총 소 요 에 산 : 14억원

〇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호! 추경에산 : 8억원 계상 

〇 ‘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 6억원 계상 에정

9. 이전 후 기대효과

0 제천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중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0 제천 지역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

0 도서관이 수영장과 같온 구내에 있어 이용자들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

10.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0 교육부 승인《교육기관 이전》

0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개정

11. 기타 참고사항
0 위치도 1부.

0 지적도 1부.

〇 현 도서관 평면도 1부.

0 이전 도서관 평면도 1부.

0 도서관 매입 관련 공문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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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도서관 지적도

人V, 

너
分



!! 도서관 핑면도

(595m*)

기1 인
M 도

재 2 언임십

*1 료대 출 십외 장  십 아 둥잃 향실

3출 (595 iu*)

도

井
재 1 일힘십  

기 I

실

♦ 3 ,4 충 언 건 린  1 . 190m» 임

1,2층은 •세천문화히관M 임

기I 민

〇H 표 실
끈！

화 참  실 시 무 실
당티실 참：a

장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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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51 도사‘관 9 민도

2 정 성 진 도

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一- — ^ _ Q ᅭ ...............a _________a._ ᅳ―錢—  ------------------------------------- 1 . ___________나J . 丄J 轉.S *



Aii 목 재선킥在;드시관 •그H임법의에 t q a  의곤 g 5

1.  ?: 성 관리 81150 - 1309 ( 0». 9. 1 2 》호와 i * 'M L! C: .

2. 지I 신시 2  화到민 3,_:5〇1| 위지안 ? \ t J ±  r°r 재신이생드시관 애입임의건 0!| [H 히어 

는 우리시 재 정 연 으 상  95년 E  S 〇!| 신에 인영수 매입 t l  예김임 S 망 려 드 리 으 니  삼그 3} 시기
一셔-一_____、•- . — ■ .너，■一，，  ---------- --------------------- —  

비 입 니 다 .  쓿 .



(^ § 5 )

의안번호 제 표용今미’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n  . 재  .

(제 에  회》

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 정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t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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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도서관이전계획안

제출년월일 : 1994. 11 .ᅪ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이전 목직 및 사유

〇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지식 •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율 목적으로 하는 바,

〇 현재의 보은도서관은 보온§  외곽지역에 위치한 구 보온교육청 건물로서 건물이 

낡고 수조가 부적합함은 물론, 인근 도로에 조명시설도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〇 현재의 시설국모로는 늘어나는 이용희망자률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 

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〇 보은도서관을 보은옵 내 중심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보은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은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이전시기 : 1  10월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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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전위치 : 충북 보은군 보온옵 삼산리 164번 지 《현 삼산국민학교 부지} 

〇 현 위 치 : 충북 보은군 보온음 장신리 67 - 1번지

4,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0 매각처분하여 이전신축비 일부에 충당

5. 현 도서관 ■ 현 황

〇 부 지 : 3,706m1

〇 건 물 :  808^

0 시설현황

구 부 실수 면 적 (너》 좌 석  수 비 고

열 람 실 3 367 180

서 .. 고 1 108

자 료 열 람 실 1 20

사 무 실 1 62

휴 게 실 1 20

화장실《남 • 여》 2 30

계단, 기타 201

계 80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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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 도서관 시설계획

0  부  지 :  M 5 0 n f

〇 건  물  : 1 , 6 5 0 ^ ( 1  충  : 4 9 5 너 ， 2 충  : 々95n f , 3 §  ： 4 9 5 m 1 , 지 하  : 1 6 5 m 1》

〇 시 설

구 분 실 수 면 적U f》 좌석수 비 고

열 람 실 4 1,060 500 일반열람실 1

학생열람실 남 • 여 1

아동열람실 1

서 고 2 100

사 무 실 1 56

화 장 실 3 50

숙 직 실 1 40

자 료 열  1  실 1 40

향 토  연 구 실 1 40

기 계 실 1 40

계 단 • 기 타 224

계 1,650 500

I  정원 운용계획
구 분 현정원 소요정원 비교증감 비 고

교육행정직《5급》 0 1 A 1 교육부 승인 및 자체 조정

교육행정직《6급이하》 t 2 公 1 «

사 서 직 1 2 쇼 t 鐘

기 능 직 2 5 A 3 H

계 4 10 A 6



8. 소요재원 확보계획
0 총 소 요  에 산

〇 ’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〇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에산

〇 ’ 9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10 억원

1억 2천만원 계상

5억원 계상

3억 8천만원 계상 예정

9, 이전후 ■ 과

0 보온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0 보온 지역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

0 도서관 규모의 확대로 많은 이용자에게 활용기회 부여

18. 향후 추진하0|야 할 사항

0 교육부 승인(교육기관 이전》

0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개정

11. 기타 참고사항
〇 위치도 1부.

0 지적도 1부.

0 현 도서관 평면도 1부.

0 이전 도서관 평면도 1부.

0 삼산국민학교 교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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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 서 관  평 면 도
S 我編8£KSEREH月HHSEKXHER9月

단위:” f (펑》

화장일 자료실

48 ^

열립 실

54 [ 16]

사무실

62 [10]
20,3 [fi]

00 식

제 1 열 탐 실

135 [41]

2 층 핑면도

1 층 핑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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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도서관 평면도 1

이 등 영 람 실 서 고

자 료 설

계단실 醫 S

회 장 실
».

향로 언 구실

3 충  39目 면  도  ( 1 5 0  평  〉

업 람

얼 람 설

개단실

화 장 십 서 고

2 충  ;명 면  도  ( 1 5 0  평  )

서 고 자 료 열 람 실
今 직 실

겨m  실 醫  ̂ 로
Al T  «1

화 장 실 현 H

1 충  평  면  ( 1 5 0 ^ 명  )

_  1 3 9  ~



삼 산 국 민 학 교  교지  현 %
IIHKHHHHHBBDBBHHMlIDHBHBUHBHBlilfilMHBKHKBHNB

학 교 명 하급수 학생수
학 교 부 지 (〇〇

비 고
교사 부지 체육  장

삼산국민

학 교

i_________

24

(25)

994

(994 명)

16,072 7,310 23, 382 도서관 신측부지는 교사부지

중 의 입부 인.

(테니스장 및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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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쳠 6》

의안번호 제 (” 시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K  . 으f  .

(제 十이 회》

영동도서관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4. 11 . ᄊ，,



_ 현 „ - 」트 스 보 ? 1  짇 ? 1] 현 ?h

—一一= ᄀ------------------ 제 .년 월 일  : 1994. 11 〇l多.
9  늪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이전 목적 및 사유

0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올 위한 각종 지식 •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로 평생교육에 이바지 함율 목적으로 하는 바,

0 현 도서관은 구교육청 청사 일부로 규모가 작고 건물의 노후가 심하며 구조가 

부적합하고

0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늘어나는 이용희망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서관 

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0 영동도서관을 이전신축하여 영동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영동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  이 전 쌔 :  1  때 ■ 정 )



〇 이전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옵 부용리 2 0 《현 영동농공고등학교 실습지》 

〇 현 위 치 : 충북 영동군 영동옵 계산리 697 - 25

1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〇 매각처분하여 이전신축비 일부에 충당

5. 현 도서관 시실현황

〇 부 지 : 258.3m1

〇 건 물 : 320m1 

0 시설현황

구 분 실수 면 적 (n f ) 좌 석  수 비 고

열 람 실 2 99 122

서 고 1 25

자 료 열 람 실 1 105

화 장 실 18

계단, 기타 73

계 320 122



6. 이전 도서?} 시설 계획

0 부 지 :  5,200nf

〇 건 물 :  1,650nf(1 충 : 561ni:, 2충 : 528m: , 3층 : 363uf, 지하 : 198너》

0 시 설

구 부 실 수 면 적 (n〇 좌석수 비 - 고

열 람 실 4 1,060 500

서 고 3 100

사 무 실 1 50

화 장 실 3 60

숙 직 실 t 40

자 료 실 1 40

향 토 연 구 실 1 40

기 계 실 1 40

계 단 • 기 타 220

계 1,650 500

I 정원 운용계획
—1 tej
nr ir 현정원 소요정원 비교증감 비 고

교육행정직 (5 급》 0 1 A 1 교육부 승인 및 지체 조정

교육행정직 U 급이하》 1 2 쇼 t V

사 서 직 1 2 A 1 ■

기 능 직 1 5 A  4 M

계 3 10 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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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요재원 확보계획

0 총 소 요 에  산

0 肝 충청복도교육비특별이게 당초에산

〇 ’ 95 충청북도교육비터별회계 추경에산

10억원

5억원 계상

： 5억원 게상 에정

9. 이전후 기대효과

〇 영종지이 이생 및 주민 i 에기1 보다 풀은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〇 영동 지01의 문화 빌전과 멍생교육에 기여

0 도서민 1ᄀ모이 획대로 있0  이용지에개 활용기희 부여

10. 향후 추f l 하여야 1  사항

〇 교육부 승인(교욱기판 이진》

〇 충청복도도시건설치및시용에핀한조례 개정

11. 기타 참고사항
0 위 치 도 ，부.

0 지지도 1부.

0 현 도서민 평던도 1부.

〇 이 :! 도서판 평언도 1부.

〇 영동고등학-mi ¥ 지 헌한 i ¥ .



도서관위치도
寒 » » « » 尊 ® » 離 露 露 黑 露 眞 驅 錄 雄 篇 霜 雄 鷄 當 藏 法 : : 效 石 a

정부선 H .5 l

영동 i 청

였名■玄"호고 ------------

교部) 이선 至乂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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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서관 평면도

복 도 남 자  열 람 실

여 자 열  람 실

2  증충  ：평 면 도

복 도
서 고 화 장 실

사 우 실

창고 숙 직 실

*1 중 1F며 5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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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도시관 평면도

람 실 열 람 실 서 고
(50 석》 〇50석)

변소-
- 上

- I 서 고

3충 평인도 110평

사 무 실

숙 직 실

열 람 실 
"50  석》 시 고

변소 
」 一

—

서 고

2층 명연도 160명

향 토 

언 ? 심

변소
기 IU

석유 서 고

서 고

1층 평면도 no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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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동 농 공 고 등 학 교 교 지  현  왕

학급 학생 기 준 견 적 ( n f ) t ! 광 < nf )
비 고수 수 JL 사

부 지 제육장 실습지
立  사

부 지
제육 장 실습지

엉 물

농공〕2L 13 460 6,700 4,400 11,202 27 ,180 251 .7K 실습자 부자

등학교 251 ,710  irf

중 5 ,200nf

물 신 축토서

견 부시로상

- 150 -



(별청 7>

의안번호 제 ip” 〉? 호

의 결

년 월 일

1994. 11. ：사.

( 제 쑤方 화 )

충청북도립 학 교 ■ 조 례 중 개 정  조례안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1. ff)  .

법무담당부서 심사필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f 、 번 호 心 , 、?

제출년월일 : 1994. U . ^ f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D 개정사유

학교신설，학과개편, 학교이전，소규모학교 통폐합，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도 • 농복합형태의 시 • 군 

통합으로 인한 교명 및 주소가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신설 학교 (청주시 충북공업고등학교외 3교) : 덧불임 

〇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 (제천시 제원고등학교》： 덧붙임 

0 학교이전으로 주소변경 학교 (청주시 교동국민학교) : 덧붙임 

0 소규모학교 통 • 폐합

- 본교에서 분교장개편 학교 (제천시 대전국민학교외 9교) : 덧붙임

- 본교폐지 학교 (제천시 청풍고등학교외 3교》 ： 덧붙임

- 분교장폐지 학교 (충주시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장외 27교) : 덧붙임

〇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페지 (제천시 청전국민학교) : 덧붙임

〇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충주시 연수국민학교) : 덧붙임 

ᄋ 도 • 농복합형태의 시 • 군 통합 (중원군, 제천군) :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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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근거

0 교육법 제82조 및 교육법 제85조

〇 ’ 95. 국 • 중 .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 

폐 • 합 계획

〇 경기도 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 등에관한법률 (법률저14,774호， 

' 94. 8. 3.) 제4조，부칙 제 1조 및 제2조

D  조 례 안 ： 덧불임

□ 참고사항

〇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덧붙임

〇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불임 

ᄋ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0 ’ 95.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 • 폐합 

기준 : 덧붙임 

〇 예산상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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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즈청 북도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q 음 라 같이 개성한다. 

I n f i l l , I 별표31 및 !별&시 ■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19어년 3월 !일부터 시행하도I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로 인한 위치변경은 

니서년 1월 1일부터 시 행 ？̂ 卜 단. 청풍고등학교는 :걔5학년도 재학생의 즐업학년도



[별표 11
고 등 학 교 (제 2조관련)

명 칭 위 치

청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8 6 9 번지

충북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녕동 3 1 6 ~ 2 번지

청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5 3 4 번지

충북예술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 2 7 번지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 2 7 번지

금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1 5 서번지

충 북 체육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동 8 0 8 번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 i 동 3 2 2 번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 9 번지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6 6 6 번지

충북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6 6 3 - 9 번지

충주 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 5 8 번지

충주여자고등학교 충 〇북도 충주시 용산동 2 0 6 0 번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충성북도 충주시 호암동 5 2 6 - 1  번지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정북도 충주시 봉방동 7 2 번지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정북도 충주시 용산동 4 5 3 번지

주덕고등학교 중정북도 중주시 주덕면 신중리 1 3 0 - 3 번지

제 천고 등 박 교 중정북도 제전시 정전동 1 6 3 - 1  번지

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8 0 번지

제천농업고등학교 중정북도 제전시 동현동 4 5 번지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 6 5 번지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 8 2 - 3 번지

제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팔송리 3 6 0 번지

충북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 - 2 3 번지

미원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 1 8 - 2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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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부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 번지

보은여자 고등 박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Z번지

보은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보은농공고등학교 충징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0번지

옥천 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옵 상양리 H 5-4번지

청산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33-1 번지

옥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47번지

옥천공업고등학교 충정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영동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번지

황간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431번지

학산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영동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0-2번지

진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번지

광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20번지

진천상업고등학교 충성북도 진전군 진천읍 신정리 662-1 번지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괴산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증평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음 초중리 11내번지

목도고등학교 충청북도 과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

증 〇공업고등박교 중정북도 괴산군 증병읍 증전리 620번지

음성 고등학교 중정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3-7번지

금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단양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

단산고등 박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단양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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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기

ᄌ
... 5 —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우! 치

청주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8번지

주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33번A |

청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6-3번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H 9-5번지

청주남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U 4-3번지

청주동중학교 충정북도 정주시 금전동 47-5번지

청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61-174번지

서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486-3번지

봉명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1305번지

청운중학교 충 〇북도 정주시 영운동 가-48번지

가경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 동 ■巧3니번지

율량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주중동 5시개번지

남성중학교 충 〇 북도 〇 주시 분 〇 동 M  4 - 15 번지

용암중학교 중징북도 정주시 용 암〇 택지개발지구내 이 B!J

충주중학교 중정북도 중주시 호암농 !'시번지

충일중학교 중정북도 중수시 안림농 내83-4번지

충주여자중학교 중정북도 충주시 교현동 3(;、卜1번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번지

충주중앙중학교 중정북도 중주시 교변:동 i08S번지

수안보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51번지

주덕중학교 중 〇북도 중주시 수덕면 신중리 u U -3번지

신니 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산 1 6 - 1  번지

노은중학_교 중정북도 중주시 노은면 문성리 368번지
I 앙성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172번지

가금 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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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중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 5 0 7 - 1 번지

산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7 1 8 - 2 번지

제 천 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5 시번지

제천동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번지

제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 卜1 번지

의 림 여자 중 탁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 9 - 2 번지

청풍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 번지

수산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 0 0 번지

한수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연 송계리 3 2 2 번지

백운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5 7 0 번지

봉양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연 장평리 8 6 4 시번지

송학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 1 0 0 - 2 번지

미원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 8 卜3 번지

운믹 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라 1 0 8 - 2 번지

부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 ( 3 0 번지

오 창 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번지

내수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연 마산리 1 번지

가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 5 5 번지

현도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 5 6 - 3 번지

옥산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 7 - 3 번지

보은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 0 번지

보덕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2 7 번지

원남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 5 3 번지

회인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 3 0 번지

속리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 7 번지

내 북 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 - 1  번지

보은여자중학교 중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 1 6 ~ 2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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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_ 칭 위  치

옥 천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옥 천 음  삼 양 리  1 6 3 번 지

청 산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산 면  백 운 리  3 3 3 - 3 번 지

이 원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이 원 면  건 진 리  5 5 9 번 지

안 내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내 면  인 포 리  2 8 9 번 지

동 이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동 이 면  적 하 리  6 7 2 번 지

옥 천 여  자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옥 천 읍  문 정 리  4 5 5 - 2 번 지

영 동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계 산 리  6 Q M 번 지

용 문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용 산 면  용 산 리  1 0 4 번 지

황 간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황 간 면  남 성 리  5 2 6 -  1 번 지

상 촌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상 촌 면  유 곡 리  4 6 7 번 지

학 산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학 산 면  서 산 리  9 0 7 - 3 번 지

진 천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진 천 음  성 석 리  4 6 2 번 지

광 혜 원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만 승 면  광 혜 원 리  5 1 2 번 지

덕 산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덕 산 면  용 동 리  5 6 6 번 지

이 월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이 월 면  송 1 리  4 5 5 - 5 5 번 자

백 곡 중 학 교 충 정  북 도  진 천 군  백 곡 면  사  송 리 i 4  7  6  시 번 지

진 천 여 자 중 학 교 중  정 북 도  진 천 군  진 전  욥  성  석  리  i 4 3  번  지

괴 산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괴 산 옵  대 사 리  1 6 2 번 지

괴  산  북  중  박  -al 충 청 북 도  괴 산 군  괴 산 용  서 부 리  7 2 5  번 지

증  〇  중  박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증 평 읍  증 천 동  6 0 0 번 지

연  풍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연 풍 면  행 촌 리  4 8 8 번 지

목 도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불 정 면  옥 도 리  3 6 0 번 지

청 천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청 천 면  선 평 리  1 5 5 번 지

증 평 여 자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증 핑 읍  초 중 리  i ’i : S 번 지

송  면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청 천 면  이 평 리  ! 9 1 번 지

장 연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장 연 면  오 가 리  5 6 2 번 지

칠 성 중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칠 성 면  사 평 리  : 4 0 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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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음성중학교 중정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74-3번지

음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0-3번지

무극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번지

대소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번지

삼성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U -1 번지

감곡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SQ0-3번지

단양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그2번지

단성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게시번지

매포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애포옵 평동리 번지

가곡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단산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영춘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아시번지

영춘중학교 별방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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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영 동  48 번 지

교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용 암 동  택 지 개 발 지 구 내  (72BL)

석 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석 교 동  10번 지

중 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문 화 동  4 번 지

청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영 운 동  번 지

한 벌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사 직 1동 번 지

덕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율 량 동  나 번 지

남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분 평 동  2 H M  번 지

서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복 대 동  ;厂 ~번 지

우 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우 암 동  U ᄀ번지

모 충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모 충 동  시 2번 지

용 담  국 민 학 교 충 성 북 도  〇주 시  용 담 동  18나간지

용 담 국 민 학 교  헌 양  전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월 오 동  M ! 번 지

운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운 천 동  니 시 J 지

청 주 내 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내 덕 : 동  M  번지

창 신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정 주 시  사 장 동  번 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사 익 : 동  P 시 번 지

강 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비 하 동  ; : ’! 시 언 지

내 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내 곡 동  1] 번 지

서 촌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청 주 시  서 존  동 : S4 번지

현 암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정 주 시  변 암 동  8뇨번 지

금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금 천 동  2 1 3 - : 번 지

복 대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복 대 동  가시 -4번 지

봉 명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봉 명 1동 : 서 번 지

흥 덕 국 민 학 교 '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운 천 동  Sh5 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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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벌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우 암 동  2 6 0 - 1 0 번지

북 일  국 민 학 교 衰 청 북 도  청 주 시  주 중 동  4 2 8 번지

운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운 동 동  4 3 0 번지

봉 정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봉 명 2 동 2 U 1  번지

산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수 곡 동  3 H 번지

율 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율 량 동  1 0 3 4 번지

가 경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가 경 동  7 5 2 번지

풍 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가 경 동  1 H 2 번지

새  터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청 주 시  사 전 동  2 0 0 번지

수 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수 곡 동  산 남  ⑴  택 지 개 발 지 구 내  니 개 !/>
충 주 교 현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충 주 시  교 현 1동 3 3 9 -  1 번지

충 주 남 산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용 산 동  2 1 0 9 번지

충 주 삼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봉 방 동  n - i 먼지

충 주 예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교 현 2 동  3 8 3 -  1 번 자

단 월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중 주 시 단 월 동 5 !  3 -•! 9 번 지

목 행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중 주 시  목 행 동  5 ^ - 1  번지

달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용 두 동  4 1 0 - 1  번지

남  한  강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중 주 시  문히■동 1 9 2 J 번지

충 주 성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교 현 1동 2 9 3 번지

충 주 대 림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문 화 동  1 8 1 번지

충 주 중 앙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중 주 시  연 수 동  1 0 0 3 번지

연 수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연 수 동  1 23 2  번지

세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살 미 면  세 성 리  U : 번지

세 성 국 민 학 교  공 이 분 교 장 중 정 북 도  충 주 시  살 미 면  공 이 리  4 4 8 -  1 번지

수 안 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상 모 면  안 보 리  5 9 8 번지

수 회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상 모 면  수 회 리  6 기 번 지

수 회 국 민 학 교  팔 봉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살 미 면  토 계 리  2 6 4 - 1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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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대 소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이 류 면  본 리  5 6 9 -  1 5 번 지

이  안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이 류 면  완 오 리  8 8 9 번 지

매  현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이 류 면  매 현 리  4 8 0 번 지

주  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주 덕 면  신 중 리  7 2 번 지

덕  신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주 덕 면  제 내 리  2 6 5  -  1 번 지

용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신 니 면  용 원 리  2 4 5 - 3 번 지

동  락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충 주 시  신 니 인  문 락 리  번 지

노  은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노 은 면  연 하 리  5 3 5 - 2 번 지

노 은  국 민 학 교  수 룡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노 은 면  수 룡 리  5 5 4 - 1  번 지

수  상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노 은 면  안 락 리  H 9 - 1  번 지

잉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앙 성 면  용 대 리  2 5 8 - 1  번 지

앙 성 국 민 학 교  영 죽 분 교 장 충 정 북 도  충 주 시  앙 성 면  영 죽 리  2 6 4 - 4 번 지

강  천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층 주 시  앙 성 면  목 미 리  S 9 - 2 번 지

능  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앙 성 면  돈 산 리  번 지

가 금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충 주 시  가 a  면  탑 〇 리  2 니 시 인 지

창  암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가 금 면  창 동 리  산  느 - ；! 번 지

가  흥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가 금 면  가 흥 리  5 8 2 - 8 번 지

금 가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금 가 면  하 담 리  巧 4 - 2 번 지

오 석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충 주 시  금 가 면  유 송 리  2 2 6 - 3 번 지

동 량  국 민 학 교 충 청 부 도  충 주 시  동 량 면  조 동 리  번 지

동 l r 국 민 학 교  서 운 분 교 장 중 정 북 도  중 주 시  동 량 면  서 운 리  번 지

대  미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등 량 면  대 전 리  n r 번 지

산  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산 척 면  송 강 리  1 시 번 지

산 척 국 민 학 교  석 천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충 주 사  산 척 연  석 천 리  2 0 3 번 지

엄 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엄 정 면  용 산 리  4 ( 、0 번 지

추  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엄 정 면  추 평 리  4 5 5 - 6 번 지

목  계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엄 정 면  목 계 리  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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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소 태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소 태 면  오 량 리  1 9 9 번 지

소 태 국 민 학 교  덕 은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소 태 면  덕 은 리  U 9 번 지

야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소 태 면  야 동 리  4 8 7 번 지

야 동 국 민 학 교  하 남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소 태 면  주 치 리  6 4 5 -  1 번 지

동 명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명 동  6 8 번 지

의 림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의 림 동  1 8 6 번 지

남  당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영 천 2 동  2 5 5  -  1 2  번 지

남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남 천 동  1 번 지

화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화 산 1 동  6 0 6 번 지

홍  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모 산 동  3 9 6 - 1  번 지

두  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혹 석 동  4 3 6 번 지

명 지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영 지 동  4 8 시 번 지

제 천 중 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청 전 동  6 2 5 번 지

용 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하 소 동  택 지 개 발 지 구 내

금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금 성 면  구 룡 리  2 9 4 번 지

금 성 국 민 학 교  장 선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청 풍 면  장 선 리  9 8 번 지

청 풍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청 풍 면  물 태 리  1 4 4 - 3 번 지

청 풍 국 민 학 교  금 산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수 산 면  상 천 리  산  8 - 3 번 지

수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수 산 면  내 리  1 6 8 - 2 번 지

수 산 국 민 학 교  추 동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수 산 면  도 전 리  1 7 5 번 지

수 산 국 민 학 교  대 전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수 산 면  대 전 리  2 1 8 번 지

덕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덕 산 면  도 전 리  4 2 5 번 지

덕 산 국 민 학 교  월 악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덕 산 면  월 악 리  5 9 6 번 지

유 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덕 산 면  신 현 리  6 0 6 번 지

송  계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한 수 면  송 계 리  7 5 3 번 지

백 운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제 천 시  백 운 면  병 동 리  6 0 0 번 지

화  당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제 천 시  백 운 면  화 당 리  8 4 - 1  번 지



명 칭 위  치

봉 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봉 양 면  연 박 리  921번 지

봉 양 국 민 학 교  봉 남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봉 양 면  마 곡 리  540번 지

왕  미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봉 양 면  미 당 리  757번 지

공 전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제 전 시  봉 양 면  공 전 리  265번 지

송 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송 학 면  시 곡 리  1164번 지

입 석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송 학 면  입 석 리  6 0 9 - 2 번 지

낭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낭 성 면  이 목 리  108-1 번 지

낭 성 국 민 학 교  갈 산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성 면  갈 산 리  3 4 卜 1번 지

낭 성 국 민 학 교  산 동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성 면  관 정 리  277 시 번 지

미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미 원 면  미 원 리  2 9 8 - 3 번 지

미 원 국 민 학 교  용 곡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미 원 면  용 곡 리  2<51번지

미 원 국 민 학 교  종 암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미 원 면  종 암 리  387번 지

금 관  국 민 학 교 충 징 북 도  정 원 군  미 원 면  금 관 리  3 0 6 - 1번 지

기 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미 원 면  기 암 리  251-1 번 지

가 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가 덕 면  병 암 리  1 : 5 번 지

행 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가 덕 면  행 정 리  29니 번 지

상 야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가 덕 면  상 야 리  3 5 M  먼 지

남 일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일 면  쌍 수 리  3 기 - 3 3 번 지

신 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일 면  신 송 리  411번 지

동 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일 면  화 당 리  3 6 卜 1번 지

두 산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정 원 군  남 일 면  두 산 리  K )t 시 번 지

남  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이 면  대 련 리  255번 지

갈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남 이 면  갈 원 리  U 3시 번 지

문 의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문 의 면  미 천 리  2 28번 지

문 의 국 민 학 교  소 전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문 의 면  소 전 리  6 5 3 - 2 번 지

도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문 의 면  두 모 리  2시 번 지

현 도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현 도 면  달 계 리  5 4 8 시 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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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 국 민 학 교  노 산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현 도 면  노 산 리  538번지

옥 포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현 도 면  죽 전 리  622- 4번지

부 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부 용 면  부 강 리  432- 3번지

외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부 용 면  외 천 리  294번지

강 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강 내 면  다 락 리  348- 1 번지

강 외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강 외 면  오 송 리  60-1 번지

상 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강 외 면  상 봉 리  242 - 1 번지

만 수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강 외 면  만 수 리  163번지

옥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옥 산 면  오 산 리  번지

옥 산 국 민 학 교  호 죽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옥 산 면  호 죽 리  300- 3번지

금 계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정 원 군  옥 산 면  금 계 리  223번지

소 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옥 산 면  소 로 리  313시 번지

오 창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오 창 면  장 대 리  238번지

가 좌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오 창 연  가 좌 리  129번지

각 리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오 창 면  각리 28- 3번지

유 리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오 창 면  유리 3사번지

북 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이 면  내 추 리  H3- 2번지

석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이 면  내 둔 리  344번지

대 길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이 면  대 길 리  228번지

내 수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정 원 군  북 일 면  마 산 리  n  1 번지

비 상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일 면  비 상 리  200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일 면  내 수 리  263- 1 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입 동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일 면  입 상 리  사 5-1 번지

구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북 일 면  구 성 리  265 번지

삼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보 은 읍  삼 산 리  156- 3번지

삼 산 국 민 학 교  동 정 분 교 장 중 〇북 도  보 은 군  수 한 면  동 정 리  20-1 번지

동 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보 은 읍  교 사 리  54-1 번지



명  칭 우 1 치

종  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보 은 읍  강 신 리  5 4 번 지

학  림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보 은 군  보 은 읍  중 동 리  9 시 번 지

중  초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보 은 군  보 은 읍  중 조 리  4 0 8 번 지

수 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면  사 내 리  1 8 1 번 지

수 정 국 민 학 교  법 주 분 교 장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면  상 판 리  2 1 0 번 지

수 정 국 민 학 교  북 암 분 교 장 충 정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면  견 h i !• 리  4 3 번 지

수 정 국 민 학 교  삼 가 분 교 장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내 속 리 면  삼 가 리  1 4 0 번 지

속 리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외 속 리 면  장 내 리  2 4 3 번 지

관  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면  관 기 리  2 9 4 번 지

세  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마 로 면  세 중 리  575_2번 지

탄  부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탄 부 연  덕 동 리  63번 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보 은 군  탄 부 면  사 직 리  151번 지

보 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탄 부 면  하 장 리  35 ᅳ 5번 지

상 승  국 인  학 교 ' 충 청 북 도  보 은 군  삼 승 면  상 가 리  333번 지

판 동 국  인 학 교 충 정 북 도  보 은 군  •삼승면 내 망 리  5 3 6 시 번 지

송 죽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보 은 군  상 승 면  송 죽 리  1이 - 4 번지

수 한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보 은 군  수 ！]연  소 계 리  3 5 번지

회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회 남 면  가 교 리  2 4 Q번지

회 인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보 은 군  회 북 면  중 앙 리  9 6 번 지

내 북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내 북 면  동 산 리  ! ] 9 번지

내 북 국 민 학 교  이 원 분 교 장 충 정 북 도  보 은 군  내 북 면  이 원 리  2 0 9 번지

내 북 국 민 학 교  이 식 분 교 장 충 청 북 도  보 은 군  산 외 면  이 식 리  8 4 번지

내 북 국 민 학 교  아 곡 분 교 장 중 정 북 도  보 은 군  내 북 면  상 궁 리  4 6 - 2 번지

산 외 국 민  학 교 중 ’청 북 도  보■온군 산 외 면  구 티 리  5 2 ~2 번지

장 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보 은 군  산 외 면  장 갑 리  3 1 7 번지

죽 향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옥 전 군  옥 천 •§ 문 정 리  8 3 번지

삼 양 국 면  학 교 중 정 북 도  옥 전 군  옥 천 읍  마암■리 5-1 번지



영  칭 우 1 치

군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옥 천 읍  서 대 리  n () 번 지

군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옥 천 음  수 북 리  8 3 번 지

동 이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옥 전 군  동 이 면  〇 산 리  7 2 - 1  번 지

동 이 국 민 학 교  우 산 분 교 장 중 정 북 도  옥 천 군  동 이 면  우 산 리  8 3 3  - i 번 지

안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남 면  연 주 리  4 1 6 번 지

삼  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남 면  청 정 리  M 0 - 1  번 지

안 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안 내 면  현 리  1 기 번 지

학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성 면  산 계 리  2 3 4 번 지

청 성 국 민 학 교  묘 금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성 면  요 금 리  내 - 1 번 지

능  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성 면  도 장 리  새 6 번 지

화 성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성 연  화 성 리  2 Q5 - 1  번 지

청 산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옥 천 군  정 산 면  지 전 리  3 4 번 지

청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청 산 면  효 목 리  6 7 5  -  1 번 지

이 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이 원 면  강 청 리  M - 7 번 지 .

지 탄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이 원 면  지 탄 리  7 5 4  -  1 번 지

대 성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이 원 면  의 평 리  2 7 6 - 2 번 지

군 서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옥 천 군  군 서 면  동 병 리  5  5  i 번 지

증  약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옥 전 군  군 북 면  증 약 리  6 4 1 번 지

증 약 국 민 학 교  대 정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옥 천 군  군 북 면  대 정 리  5 m 번 지

영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계 산 리  6 7 4  - 4 번 지

이 수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계 산 리  4 8 5  번 지

부 용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부 용 리  2 2 5 번 지

화 곡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영 동 군  영 동 읍  주 곡 리  4 4 - 1  번 지

용 산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영 동 군  용 산 면  한 곡 리  2  1 . 3 번 지

구 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용 산 면  구 촌 리  m - i 번 지

황 간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황 간 면  남 성 리  f 6 7 - l 번 지

용 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옥 천 군  황 간 면  용 암 리  6 4 2 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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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노 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황 간 면  노 근 리  7 0 0 번 지

추 풍 령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추 풍 령 면  추 풍 령 리  3 7 5 -  1 번 지

애 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매 곡 면  노 천 리  5 4 번 지

천 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매 곡 면  공 수 리  4 6 3 - 2 번 지

상  촌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상 촌 면  임 산 리  3 5 7 -  1 번 지

상 촌 국 민 학 교  황 학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상 촌 면  궁 촌 리  3 0 1 번 지

양  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양 강 면  묘 동 리  3 2 1 번 지

미 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양 강 면  유 점 리  6 9 •卜3 번 지

용 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용 화 면  용 화 리  7 애 번 지

학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학 산 면  서 산 리  73S-1 번 지

학 산 국 민 학 교  봉 산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학 산 면  봉 산 리  나 3 시 빈 지

범 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학 산 면  범 화 리  ᄀ4 8 시 번 지

양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양 산 면  가 곡 리  느)3 ᅳ2번 지

심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심 천 면  심 천 리  528번 지

초 강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심 천 면  초 강 리  4 5 0 번 지

진 천 상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진 천 읍  S  내 리  3V - !  번 지

진 천 삼 수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진 천 군  진 전 읍  옵 내 리  3 : ' 0 시 번 지

진 천 삼 수 국 민 학 교  매 산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덕 산 면  산 수 리  사 5시 번 지

성 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진 천 읍  사 석 리  f、시 2번 지

이 월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이 월 면  송 림 리  0 4 번 지

학  성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진 천 군  이 월 면  중 산 리  5(r ᅳ ᄀ번지

금 구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이 월 면  내 촌 리  y 기 번 지

옥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덕 산 면  옥 동 리  3；녀 ；:번 지

한 천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덕 산 면  용 몽 리  5 ! 8 - 3 번 지

한 천 국 민 학 교  두 촌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덕 산 면  두 촌 리  i n o 번 지

초 평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진 천 군  조 병 면  금 곡 리  니 3 번 지

구 정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진 천 군 조 병 면 용 산 리 :: 3 6 - 1 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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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위 치

구정국민학교 오상분고작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 -1 번지

문 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변 봉죽리 巧7번지

문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 번지

백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백곡국민학교 성대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498-2번지

만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상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옵 서부리 335 번지

괴산영덕국민학교 제월분 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용 제월리 289 번지

동 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신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69번지

감 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 번지

장 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5 -3번지

광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 U -1 번지

연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오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04- 1 번지

칠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 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 번지

청천국민학교 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U 4번지

송 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덕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어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287 -1 번지

청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170 -



명 칭 우1 치

배 보 :고 Q l 하■ "ᄀ X  t- 0 1- «  ~1A |- 멕 병■ 다 인 으j  _uL <난 o 1、己: 丄1! 〇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청 안 면  장 암 리  4이 번 지

증 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증 평 읍  증 평 리  1056번지

죽 리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괴 산 군  증 〇읍 죽 리  308번지

삼 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증 평 읍  초 중 리  1105-2번지

도 안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도 안 면  화 성 리  87번지

보 광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사 리 면  사 담 리  5개 시 번 지

화 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사 리 면  이 곡 리  번지

백 마 국 인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사 리 면  중 흥 리  1시 번 지

소 수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소 수 면  수리 554번지

목 도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불 정 면  목 도 리  290번지

추 산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괴 산 군  불 정 면  추 산 리  5 75 니번 지  .

세 평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괴 산 군  불 정 면  세 〇리 2 ! 4 번지-

수 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음 성 읍  읍 내 리  209번지

남 신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음 성 군  음 성 읍  읍 내 리  757 -6번지

남 신 국 민 학 교  덕 생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음 성 읍  삼 생 리  94번지

핑 곡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음 성 군  움 성 읍  병 곡 리  815번지

무 극  국 만  학 교 충 정 북 도  음 성 군  금 왕 읍  우 극 리  86번지

용 천  국 민 학 교 충 정 북 도  음 성 군  B 왕 읍  무 극 리  50번지

오 선  국 민 학 교 중 정 북 도  음 성 군  금 왕 읍  오 선 리  시 3 - 2 번지

쌍 봉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금 왕 읍  쌍 봉 리  4 U 번지

소 이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소 이 면  금 고 리  68번 지 '

대 장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소 이 면  대 장 리  3지 번 지

원 남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원 남 면  보 통 리  3기 번 지

원 남 국 민 학 교  문 암 분 교 장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원 남 면  문 암 리  5어 번 지

하 당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원 남 면  하 당 리  433번지

맹 동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맹 동 면  쌍 정 리  시 번 지

대 소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음 성 군  대 소면 오 산 리  186시 번 지



명 칭 위 치

부 윤  국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인번지

삼 성  국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S시번지

능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 통 국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 극 국 민 학 교 충성 북도 음성 군 생극면 신양리 45卜1번지

생극국민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번지

오 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감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상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 번지

원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도전리 새5번지

단양국민학교 노동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옵 노동리 264번지

상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늡 상진리 니4번지

금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음 기촌리 번지

단 천  국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연 북상리 10S번지

가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국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장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 곡  국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국민학교 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 번지

대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 1 번지

영 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영춘국민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별 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동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어 상 천  국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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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선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옵 평동2리 271번지

도 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1리 63번지

가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卜2번지

적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대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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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U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주 요  골 자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0 교 육 법  제 82조  및 제 85조

〇 경 기 도 남 양 주 사 등 33개 도 농 복 합 형 태 의 시 설 치 등 에 관 한 법 1  제 4조 및 부칙

□  ’ 95. 학 생 수 용 계 획 에  의 한  학 교 신 설  계 획 안  및 소 규 모 국 민 학 교  통 • 폐 합  가 준  

(분 교 장 개 편 ， 본 교 폐 지 ， 분 교 장 폐 지 )

一  m -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주 요  골 자

1. 신 설 학 교  (4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 월 일 신 설  사 유

중 북 공 업  고 등 박 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 경 동  666번 지 ' 95. 3. 1. 21세 기 를  주  
도 할  유 능 한

용 암 중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73B L )

용 앙 동 택 지 개 발 지 구 내 기 능 • 기 술 인  
양 성

수 곡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지 구 내  (12B L )

수 곡 동 산 남 (2) 택지개발 - 택 지 개 발 지 구  
내 학 생 수 용 ，
2부 제 수 업  해

용 두 국 민 학 교 충 청 북 도  제 천 시 하 소 동 택 지 개 발 지 구 내 소 및 과 대 학  
교 분리

학 과 개 편 〇« 따 른  교 명  변 경 학 교  ( I교)

학 교 명
•■ᄀ brl
卞 D: 학 교 영 칭 L_  〇 i■一 d 변 경 사 유

변 경  전 제 원  고 등 학 교 ’ 95. 1 1. ᅳ 전문 기농인 양성

제원고등학교 - ' 95학년도 부터

변 경  후 제 천  공 업 고 등 학 교 보통과 폐지

3. 학 교 이 전 으 로  인 한  주 소 변 경  112)

학 교 명 匕
~ r i r 우！ 치 이전연월일 이 전 사 유

교동국민학교

이전전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80번지 ' 95, 3. 1.
균형적인 학 
교재배치로 
쾌적한 교육 
환경 및 교육 
재정의 효율 
화 도 모이전후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72B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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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학교 통 • 폐합

가. 본교에서 분교장개편 학교 (!〇교)

개편전명칭 개 편  후 명  칭 위 치 개편연월일

대전국민학교 수산국민학교 대전분교장 중정북도 제전시 수산면 대전리 218 ' 95. 3. 1.

갈산국민학교 남성국민학교 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 卜 1

산동국민학교 낭성국민학교 산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277-1

묘금국민학교 청성국민학교 묘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

황학국민학교 상촌국민학교 황학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301

봉산국민학교 학산국민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563-1

매산국민학교 삼수국민학교 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 -1

덕생국민학교 남신국민학교 덕생분교장 충정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사

보발국민학교 가곡국민학교 보발분교장 충정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H-1

의풍국민학교 영춘국민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

나. 본교폐지 학교 (4교)

영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피1 지 사 유

청풍고등학교

양화국민학교

선림국민학교

부상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

' 95. 3. 1. * 교육과정운영의 정 
상화

-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인력 및 교육재정운 
영의 효율화

다. 분교장폐지 학교 (28교)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장

성남국민학교 종인분교장
1.. ...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447-10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ᅳ30

' 95. 3. 1. - 교육고！" 
정운영 
의 정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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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412-i ' 95. 3. 1. - 교육으|
내실화

동량국민학교 하천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336 도 모

청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21-7 - 0 | 31

및 교
선림국민학교 도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340-2 육재정

〇 〇 I
유덕국민학교 복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TT 〇-!
효율화

봉양국민학교 명암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명암리 605 -4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옥전리 180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1

만수국민학교 공북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비
)

관기국민학교 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

관기국민학교 소여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70-!

안내국민학교 용촌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16()

청성국민학교 신서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심매리 667

청산국민학교 대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H3시

청산국민학교 예곡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

추풍령국민학교신안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리 니

미봉국민학교 구강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개

초강국민학교 금호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사厂7

감물국민학교 이담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U0

송연국민학교 삼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새

백봉국민학교 운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209-2

소수국민학교 광신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219

무극국민학교 사정분교장 중정 북도 음성군 음성 읍 사정리 9 4()

대강국민학교 황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내3

별방국민학교 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

어상천국민학교금당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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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12)

명 칭 위 치 폐지연월일 폐 지 사 유

청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 ' 95. 3. 1.
- 제천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로 페 
교

6. 지적정라에 따른 지번부과 학교 (1 교)

학 교 명 구 분 우1 치 사 유

부 여  전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개발지구 지적

연수국민학교 ' " - 사' - … 1 -  ―  이 '，- 나 ...................  ' '…  • 정리로 지번부여

부 여  후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 2 32 번지

I 도농복합형태의 시 • 군통합으로 주소변경 학교

구 분 지 역 별 시행연월일 사  유

공 포 전
충  주  시

중 원 군

제  천  시

제  천  군

， 95. 1. I, - 경 기 도 남 양 주 시 등 33개도농 복  
합 형 태 의 시 설 치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1774호 ,  '  94. 8.3.) 저 나  

조 .  부 칙  저 ! ! 조 .  저 12조 에  의  
거  중 원 군 을  충 주 시 로 ， 제 천  
군 을  제 천 시 로  변 경 하 고 자  
함 .

펴1 지

공 포  후 -

설  치

충  주  시

중 원 군

충  주  시

제  천  시

제 천 군

제  천  시

〇 중원군 ᅳ 충주시로 주소변경 학교 : 국 28(10; 교. 중 8교. 고 i교. 계 3기0)교 

〇 제천군 ᅳ 제천시로 주소변경 학교 : 국 16 ( 6) 교，중 6교. 고 2교, 계 24 ( 6) 교 

公_ ( ) 은 분교장수로 본수에 미포함.

178 -



< 별 표  1 〉

그I 뮴  악  교  신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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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 乂 、 .

중학교 신 . 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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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국민학교 신 • 구대비표

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생

교 동  국 민 학 교  

(생

새 터 국 민 학 교  

(생

1신—

(생

료만칙쿄

■ 還 ，

(생

연 수  국 민 학 교  

(생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

략)

축정북도 청주시 수동 180먼지

략)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00번지

략)

-Mj

락)

충창불도.ᅭ충주_시 . 목벌동 _41八_10번지 

출 청 _ 띠 준 스 I _종만둉 j i _C匕i 번지

략)

충홧 M£__충준_시_연.全동___망 만 m  즈L군내

수 곡 국 민 학 교

I'M .

1스L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 LH (72B1,)

■  ■ —뼈  여니빼™발지구

제)

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 232며지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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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락 로 요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412-1 (M 제 1
단：향 히 장  

(생

동 량 국 ?l of 교

략)

E: Q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336

략)

충효불도회1 천사.청 전동_主7_06

략)

설)

. - . . . r

(삭 제丄
하 혀 부 교  넜

(생

청 저 국 민 학 교 (삭

J

(생

ItL 용 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_사 하_소동_ 택지기i 발잔구_내

t
(생

약 화  국 ? 1 학 교

. j' i

략)
- ■ *' \ '•* y—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 (삭 제]

(생

i i t m  균 

(생

대 진 국 민 학 교

략)

충청척.£  M 찬스L.금.성면 양화리 623

략)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략)

’ (삭 .— — __ 제)•* ，,• • 乂 • • ： ' r . * ： 7 ' . .

수 삭 국 ? | 학 교

(생

1 천 _ [ 교 —참

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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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프

명 ， 칭
.(삭 . : .

,  i 상.ᅳ —

i 삭_____

乂삭一

(삭 ...........

박 화 국. .민， t 교 
갈 3 . 분. 호 왕

홧各||봄교

M ______

쁘 ______

경

명 칭 위 치 위 치

선._t L i _민 흐I 교

산_랑_요_민 . 균  
도 기 분  교 d

(생

S 3 히 장

(생

(생

갈...산_.국 .민ᅭ학..균 

산 동 국 민 학 교  

(생

강 니) 국 ?| 학 교
쳐 산 분  5  전—

(생

만 수  弓 ?I 확 교
5  4  부 5  찬

충■창H 꽈천■스L g 산면 선코르L 1I -J 번진

축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340-2번지

략)

충청북도 제천시 덕사면 수사리 833-2위지

략)

충청특^ 즈11천스 L 봉 _양면-명■암르UM zl만진

表청」복도..제천쇠 봉앉면 ..폭전 리 」1〇_반지

략)

충_청.복도_청원군 남성_2L 갈산리 M .I」.번지

: 히 £ _ 한원5 : 낭성표.표정르1.?끄 :1번즈1

략)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

략)

「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337번지

.제 1

Ml

- 제1

__전1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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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f
명 칭 I 위 치

(생 략)

학 의 민 _ _ 확 ᅳ 균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9번지
 ̂ 1 /

관._ Z L 로 1̂_학_교 
쇼  _P 1_ U L  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연. 소여리 470-1 번지

(생 략) ： ■

아 내 국 ? 1 학 교  ‘
교_._장

충창붉도 욱.한군 .안 It년 __§:츤르U M 반즈[

(생 ! 략) •

청 성 국  미 확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번지
쓰 _ M ■.붐 교.히

S . _ J3. 충청身£ _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 번지

(생 략)
♦ . ᅳ .、 -•** [

창 석_국_민一짝. 교
[ [ i n i ：

•’ ：* 、: '： >. |
충_청.북£..옥천군 청산면. 대성라 丄13:.1번_지

1 - 法 1 통 I P 충정북도 옥천군 정산면 에곡리 150번지

(생 략)

부 상 국 ?|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번지

(생 략)

변 경

명 | 칭 위 치

(삭 제]

(삭 제]

(상 - 제]
；

(삭

........... .••........、•••.•••
: * • ■

제)

청 성국 ..민 .학」교 
묘 금.분_교 장 .......................................................................

(삭—  .

(상—

f • ••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 : „제)

_________ ___ __  :.』 )

(삭 제)

•• • J . . *.
, 다 .. .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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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 치

: 풀 ^ 학 교  
-2FIS 교 장

(생

M  촉 국 ?| 확 교
• 히 宣  정一—

(생

미 봄 국 민  학 교

(생

봉 요  m 교 

(생‘

호_강 국 민_환__교 
충 호 루 •교 ^ —

(생

□丄소L  국...민.원_쿄 

(생

갑 록  국 ? |  확 교
〇1 §  #  히 —

(생

충창북 히 동 조  추_풍랑51„산_안르 L 6121 지

략)

충 호 북 영 .§ 2 소촌_면_궁촌리 3이번지

략)

충정 북 도__영 동군」양 강 면_ 군.강리.. J i 번즈1

략)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_56_3；：丄번지

락)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번지

략)

충:창@_갼천군_학산면__.산수르L i쓰 i l  반지

략)

충환복 £  „과_산군_ 감물_면__〇1 담르 U 4 明 L 진

략)

丄삭._

M .

上삭

학..삭—국-민一흐[.균 
봉 표 분 」L  장

.(삭

[M

.제)

제)

M )

.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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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o 변 경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l i H f "

(생

박_봄 „국..민 흐느교
우 곡 분  교 #

(생

소 수  국 민 와  교
[左 s n

(생

덕 생 국 ?I 학 교  

(생

퓨4-3—말교
(생

■ M l  교
(생

보 발 국 민 학 교

(생

충_청„북도_ 권산군 ’ 청 한면」앞송 Bj_5】 史즈1

략)

충청북뇨과산군 .청 안면 _ .£ _ ^ B L  2 0 9 ^ X 1

략)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목촌리 219번지

략)

충:정북호_.음성군 음.성음 삼A보르L 94번지

략)

충 장북 도 음 〇군 음 성 읍 . 사경르L _9J _9 번즈1

략)

충청북E  단양군_대강면„ 황.정과 M 번죄

략)

표 - .단 .양 :간 곡 만  _m ■발리. m -丄번즈i

략)

.1삼…

i生ᅳ

丄生

I  참 를

!生

(삭—

以 1 言  ? | J .

제)

m

j 丄

.제)

— ᅳ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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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명 칭 위 치

丄삼— 제)

영 -t t S J i

으 L 풍ᅳ

■

현 〇

명 칭

로  교
ᅳ 히 ᅳ '

(생

의 풍 국 gi 학 교 

(생

어상현국민학교 

(생

위 치

충_청_북도 단요군_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략)

충_청복_드단앞군:__영춘면 은물라 그낸반즈!

략)

충청 볼도단양군」쑈 면 면 __심호라그요1즈1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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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교 육 법

제82조 (설립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 경영한다

제85조 (학교의 설립 • 폐A |)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 

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 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 

자 하는 자는 시 • 도교육 a  으L  공 • 사립의 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 * 사립익 국민학교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 t 4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Q )각급학교의 폐지，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1 이 정하는 사항은 제 1항의 규정에 

. 의한 설립 • 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 4조 (충정북도  충주시농의  설치) (,0 중정북도의  충주시  • 제전시  • 중원군  및 제전군

을 각각 페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충주시 및 제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 으 I 명 칭 1  관  할  구  역 !

i 충 주 스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과 중원군 
: ! 일원

' 제 천 시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북도 제천시 일원과 제천군 
일원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에  의 하 여  폐 지 되 는  시와 군(이하 게지시 

• 군이라 한다) 에 설치된 동 과  옵 • 면 는  각 각  이 법 에  의 하 여  설 치 되 는  시 (이 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 • 면으로 본 다 .

③  이 법 시행당시 페지시 • 군 의  기 관  또 는  시 설 에  소 속 된  직 원 은  신설시 소 속 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페지시 • 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 

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장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  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 • 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 

한 처분의 신청 • 신고，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 

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 • 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당시 페지시 • 군의 조례 • 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 • 규칙으로 보 

도I，새로운 조례 •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당해 조례 •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학 교 신 설  계 획 안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한 급격한 교육인구의 

이동으로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박교를 분리하고，_21세기를 주도알 유능반' 기능 • 

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 9 5 .  국 • 중 •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국민학교는 

청주 1개교，제천 1개교，중학교는 청주 1개교，고등학교는 청주 1개교의 신설요인 

발생.

□  소 규 모 국 민 학 교  기 준  [근 거 - ： A! • 도 교 육 청  행 정 과 장  ■ 자 료 (’ 5 1  1 .13 . ]

〇 본 교 .

- 학생수 5 0 영.이하 학교 : 단계적으로 전학교 통폐합

- 학생수 51 ~ 1 00명이하 학교 : 단계적으로 통폐합 또는 분교장개편

- 학생수 101 ~ 180명어하 학교 : 통폐합 또는 분교장개편 추진

-  학생수 1 8 0 영이상 학교 : 지역실정에 따라 통폐합 추진 가능

〇 분교장

- 특수지역을 제외한 전 분교장은 단계적으로 통페합

〇 우 리 도  기 본 원 칙  : 1面  1校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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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 계 세 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으1 안
번 호 斗냐-사，

제출년월일 : 1994. 11.，삿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시행령  제 24조에 의거 편성한 1애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H 조 

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〇 국가부담수입 U 억 5,008만 7천원, 전입금수입 2. 000만원，지방자치단체교육 

비특별회계부담수입 억 9, 410만 4천원, 주민부당수입 3, 애;!만원 등，총

么52억 8,409안 7천원으| 세입재원으로,

° 본청 3억 7, 55 7만 4천원，지역교육청 a 61 억 6, 039만 6천원. 예비비 5억 72만 

5천원의 세출예산을 추가하여,

〇 총 5, 0새억 5, 267만 5천원으| 규모로 세입 • 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 94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예 산 안  : 별 책 ᄇ

□ 참고자료
。’ 9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 책


